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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ct

TheStudyonLegalPositionsof

OfficialofTradeUnion

Park,Do-Hah

Advidor:Prof.Choi,Hong-Yop.Ph.D.

DepartmentofLaw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Laborhastheautonomousorganizedright,thecollectivebargainingright,

therighttocollectiveaction formaintain and advancementofworking

condition(Ch33 ver3).Such Labor'sthreeprimary rightsofLaborcan't

virtuallybringintheemployerasanopponent.

Foranindividualworkerisbeing inferioritysocially,economically and

dealingwiththenumberofworkers,whenshe/hedealswithcooperating

withthem togethertothepowerofautonomyunity.whentheycopewith

the position ofunity in strength,they can be improved on working

conditionsinthemselveseffectively.

In termsofthetypicalunity canbesaidthelaborunion,thispaper

whichcomesafterunderSection4Article2ofTradeunionandLabor

RelationsAct(hereinafterreferred to as "theLaborAct")regulates that

"LaborTardeunionisthegrouportheorganizationthathasagoalto

supportandmakebetterworkingconditionsandimprovethesoci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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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eforworkers,uniting voluntarily andworkersmustbeaprincipal

agent.

Tradeunionneedsapersonthatisdevotedtounionactivityinorderto

supportandimproveworkingconditionsforLaborsandtherepresentative

personiscalledtheFull-timeofficialofTradeunion(hereinafterreferredas

"FTOT").

Article24(1)undertheLaborActstipulatesthatworkersareinonlytheir

jobsofTradeunionnottoprovideprescribedworkinghoursofaLabor

contractincaseofbeinganagreementofusersorsettingalaborcollective

agreementbyworkers.

ThisFull-timeofficialofTradeunionsystem canbepartlyexplicableby

discussionoflegalizationprocess,scholar'sstudy,precedent,administrational

interpretationaboutthealegalpositionofFTOT sinceitwasintroduced

Tradeunionactthe1997untilthepresentinKorea.Butbyact9330Jan

1st2010,whichisprohibitedtradeunionrepresentatives,wagepaymentas

arule,passingoffactuallythesettlementbetween Laborandmanagement.

Thatis,Time-offsystem was introduced as the eclectic alternative,

which sanctions a wage paymentrestricted an exceptionalcase(strictly

speaking'withoutapayloss'),

ThisTime-offsystem surelycouldn'tbeanobjectofdiscussionBecauseof

theunfamiliarsystem eventhenotion,DiscussionaboutTime-offsystem

becameanew phase.

Also,Governmentchooselegislativesolutionsystem aboutaproblem of

paymentofFTOTnottheprincipleofautonomyinLaborandManagement.

Despiteeverything,laborunionactjustregulatesaminimum under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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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rticle24inregardtoapracticalpartofTime-offsystem.Therest

practicalcaseischargedwithaadministratecommissionandaministerof

MinistryofEmploymentandLaborso-calledtheTime-offsystem can'tbe

neglected.

Meanwhileopening plurality union'serafrom 1stJan 2011,Full-time

officialsystem ofTradeunionisconfrontedwithanothercircumstance.

A studyaboutFull-timeofficialofTradeunionsystem inkoreahasbeen

donecentrallyonTradeunionofbusinessunit.Now ifthereisaplurality

uniononBusinessorbusinessunit,itneedstobedonemorestudyabout

unreasonablediscriminationinapredecessoŕsnumberofTradeUnion,a

predecessoŕstimebetween Plurality Unionon accountofmajority trade

UnionortheauthorityofEnterprise.

Eventually,Thisstudyisarrangedanacademicandjudicialachievement

aboutalegalpositionofFull-timeofficialofTradeUnionprimarily.

Furthermore,thematterand theory ofanalysisofTime-offsystem the

considerablematterin legislation processand Law system,investigating

relation between Time-offsystem and established FTOT,implementing

legalization.Itis considered How the legalposition ofFTOT willbe

amendedundertheestablishedFull-Timesystem,processinglegalization.

In addition.This study is researched how the FTOT and Time-off

system gointoeffectinrealisticconsideredaspectandhasacarriedcertain

problem in reality oflaborand managementafterintroduced Time-off

system byrevisedLaborlaw andPluralityunionsinusinessorbusiness

unit,recognizingandanalyzingwhatkindofalternativethereis.

Eventually,thepurposeofthisstudyisarrangedthestudyresultofthe

existinglegalpositionofFTOT,explainingthelegalpositionofFTO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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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d reality after a revised Labor law has been implemented

Time-offsystem andPluralityUnionintroductionofbusinessorbusiness

unit,pointingthelegalproblem aboutcurrentFTOTsystem accordingtoan

issue,suggestedinthisarticlewhatthefuturedesirablesolutionis.

▣ Keywords : Union Official,Working condition,Tradeunion,Labor

RelationsAct,Wagepayment,Time-offsystem,Administratecommission,

Plurality uniononBusinessorbusinessunit,Legislativesolutionsystem

aboutaproblem of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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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연구의 목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하여 자주 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근로자의 이러한 노동3권은 사실상 사용자를 그

상 로 상정할 수밖에 없다.왜냐하면 사용자에 비하여 사회 ,경제 으로 열세인

개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를 상 함에 있어서 개별 으로 상 하는 것에

비하여 근로자의 자주 단결체를 형성하여 그 단결체의 지 에서 사용자를 상

하는 것이 자신들의 근로조건 향상에 효율 이기 때문이다.여기서 말하는 단결체

의 형이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고 한다)제2조 제4호 본문에서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 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 ·사회 지 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 으로 조직하는 단체 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그 본연의 목 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 으로 최 한 유지·개

선하기 해서 노조활동에 념할 자가 필요한데 그 표 인 자가 노동조합 임

자(이하 ‘노조 임자’라고 한다)이다.노조법 제24조 제1항은 “근로자는 단체 약으

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

니하고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지

는 그 로 유지하면서 다만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노조의 업무에만 종사

할 수 있는 노조 임자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 임자제도가 1997년 처음 노조법에 도입된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노조 임자의 법 지 에 해서는 입법화 과정에서의 논의가 있었고,학자들의

연구, 례,행정해석들에 의해 어느 정도 해명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2010.1.1.노조법(법률 제9930호)개정에 의하여 그동안 노사 간 합의로 사실상

행해지던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을 원칙 으로 지하고, 외 인 경우에 한

하여 여지 (엄 하게는 ‘임 의 손실 없이’)을 허용하는 제도,즉 근로시간면제

제도(Time-offsystem)가 충 안으로서 도입되었다.그런데,이러한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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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제도는 노조 임자제도 개선에 한 노사정 원회에서 논의 상이 된 도 없

었음은 물론이고,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그 개념조차 생소한 제도 던 탓에 노조

임자제도에 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정부는 노조 임자에 한 여지 문제를 노사자치가 아닌 입법 해결

방식을 택하 는데,그나마도 노조법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실체 인 부분에

하여는 사실상 노조법 제24조 제4항 한 개의 조문에서 그 최소한만을 규정함에

그치고,나머지 실체 사항은 근로시간면제심의 원회(이하 ‘근면 ’라고 한다)라

는 행정 원회와 고용노동부장 에 임하 다.이로써 근로시간면제제도에 한

노사자치이념은 무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2011.7.1.부터 사업 는 사업장 단 의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면서 노

조 임자제도는 다른 사정에 직면하게 되었는바,그 동안 우리나라에서의 노조

임자제도에 한 연구는 주로 기업단 의 단일 노조를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이제는 사업 는 사업장 단 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다수노조 는

사업자의 횡으로 인하여 복수의 노조 사이에 노조 임자의 숫자, 임 시간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에 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일차 목 은 노조 임자의 법 지 에 한 그 동안의 학문 ,사

법 연구 성과를 정리해 보는데 있다.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입법과정,법체계

등 상당한 문제 을 안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문제 그에 한 해석론,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기존의 노조 임자제도와의 계를 규명해보면서 기왕에 입법

화·시행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아래에서 기존에 정립되어 왔던 노조 임자의

법 지 는 어떻게 수정되어져야 할 것인지를 밝 보고자 한다. 한,본 연구는

개정 노조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사업 는 사업장 단 의 복수노조 도입

이후의 노사 실에서 노조 임자제도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어떠한 형태로 실시되

고 있는지의 사실 측면과 시행상의 문제 과 그에 한 안은 어떠한 것이 있

는가를 고찰함에 있다.

요컨 ,본 연구는 노조 임자의 법 지 에 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

고,근로시간면제제도와 사업 는 사업장 단 의 복수노조 도입이라는 개정 노조

법 시행 이후 변화된 실에서 노조 임자의 법 지 를 해명하고,사안에 따라서

는 재의 노조 임자제도에 한 법 문제 을 지 하고,향후 바람직한 개선책

이 무엇인지에 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데에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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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의 상·체계 방법

Ⅰ.연구의 상과 체계

그 동안 노조 임자의 법 지 에 한 연구는 주로 노조 임자의 법 근거,

사용자의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 주

로 노조 임자를 둘러싼 큰 주제들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고,그 밖의 집단 노

사 계,개별 근로 계 가운데에서 문제되는 종합 이고 포 인 노조 임자의

법 지 에 한 세부 인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조 임자의 반 인 법 지 를 도출하기 하여 우선 노조

임자제도의 법 근거를 규명해 보고,이러한 법 근거 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개별 근로 계와 집단 노사 계 역으로 포섭하여 이를 구분하여 검

토해 보고자 한다.

한,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형태는 그간의 기업별 노조 체제와는 달리 최근

에는 속노조,언론노조,택시노조,보건의료노조, 융노조,여성노조 등 기업단

의 노조가 활발히 운 되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이러한 기업단 노조의 경우

노동조합 스스로 노조 임자를 채용하는데,이러할 경우 노조 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 계가 제되지 않은 무 임(無籍 任)으로서 이들에 한 여는

노조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다.따라서 이들은 사용자와의 계에서 근로제공,

여지 등 법률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는 탓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제외

한 재 임(在籍 任)에 한정하여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논문은 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그 구성내용의 반을 개 하자면,우선

노조 임자제도에 한 총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노조 임자제도의 의의,법

근거,입법례 노조 임자의 일반 지 등 일반론을 살펴본 후,각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노조 임자의 법 지 를 개별 근로 계와 집단 노사

계로 별한 뒤 구체 인 각 법률 계에서의 노조 임자의 법 지 를 고찰하

고자 한다.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의 원칙 지,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

입,사업 는 사업장 단 의 복수노조 시 개막이라는 변한 노사 상황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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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조 임자의 지 에 하여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성,

이에 응하는 본 논문의 연구목 과 그와 련한 연구의 상·체계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노조 임자제도의 의의와 법 근거를 살펴보기로 한다.특히 법

근거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개별 기업에서 노조 임자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사용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법(노조법 제24조 제1항)의

내용을 보건 일응 정설 태도가 법규내용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지만, 부분

의 외국 입법례와 달리 노동3권을 헌법에서 직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법

태도,기업별 노조가 부분인 우리나라의 노조 실,노조 임자제도 인정의 실질

화라는 이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기로 한다.그리고 외

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그 가운데 우리나라 노조 임자제도에 시사하는 은 무

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한편,노조 임자의 일반 지 와 련해서는 노조

임자와 휴직 는 휴게 인 자와의 계를 고찰한다.그리고 노조법 제24조 제2항

과 제4항의 혼란스러운 입법으로 인하여 제2항의 노조 임자와 제4항의 ‘근로자’의

의미를 악해 볼 것이다.이는 단순한 논쟁의 범 를 넘어서 타임오 (Time-off)

사용주체의 범 를 정하는 요한 실천 의미가 있다.이와 련해서는 국회에서

의 입법개정안을 소개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개별 근로 계에서의 노조 임자의 법 지 를 살펴본다.구체

으로 노조 임기간 동안 취업규칙의 노조 임자에의 용여부,노조 임자의 휴가

복지후생과 련한 법 인 문제 을 살펴보고,노조 임자의 임기가 만료될 경

우 원직복귀 여부는 어떠한지에 하여 고찰한다.특히 이와 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 교조”라 한다)에 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

조 통보처분과 교육부의 교조 노조 임자에 한 원직복귀 명령의 문제 을 고

찰해 보기로 한다.그리고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실에 있어서 임

기간 임해제 내지 증·감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와 련하여 무

인 기존 노조 임자와 유 인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사이에 어떠한 차이 이

있는지를 다룬다. 한 노조 임자에 한 승진 평가 문제는 어떠한지를 살피

고,노조 임기간 동안 노조 임자의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

라 한다)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노조 임자의 징계 해고에 있어서 특별

히 고려해야 하는 은 무엇이고,노조 임기간 동안과 련한 퇴직 산정문제

단체 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노조 임자가 임 청구권을 가지는지 등을 살펴



- 5 -

으로써 개별근로 계에 있어서 노조 임자의 법 지 반을 구체 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집단 노사 계에서 노조 임자의 법 지 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 으로 단체 약상 임자 조항의 법 성격을 어떻게 악해야 하는지,근로

시간면제제도의 상 업무를 포함하여 노조 임자의 업무범 는 어떠한지,노조

임자에 한 여지 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등 집단 노사

계에서 노조 임자의 법 지 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다만,근로시간면제제

도와 련하여서는 이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그 입법상의 문제 ,개정 노조

법 시행 이후의 도입 황,사용주체,인원제한의 문제,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가

임입법 한계를 일탈했는지의 여부1),기존에 유 활동으로 인정되어 오던 련 법

령 하에서의 노사 의회 등과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계, 견 임의 문제가 쟁 인

유 활동의 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반할 경우 그 단체 약의 사법상 효력과

부당노동행 의 성립 여부를 살펴본 후 단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의

노조 임자의 법 지 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법 쟁 을 고찰함에 있어서 노조 임자에 한 원칙 인 여 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실시된 이후의 노동조합 실상에 하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보고와 고용노동부의 백서를 참조하여 문제되는 쟁

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변한 실에서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그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제5장은 결론 부분으로서 본문에서 논의된 노조 임자제도와 련하여 기존 논

의에서 수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하여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의 사정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면서 본 연구를 끝맺고자 한다.

Ⅱ.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 학설과 례 등 성과물들을 주요 참고자료로 하는 문헌

연구방법과 법해석학 연구방법을 병행하 다.즉,노조 임자의 법 지 를

해명함에 있어서 지 까지 우리나라 학자들의 연구 성과물,법원과 헌법재 소의

1) 헌법재 소 2010헌마606결정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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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내지 결정,행정해석들을 고찰하 다.이러한 학설과 례를 악함에 있어서

는 이와 련된 단행본 등 서들도 참고하 다.그리고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의 노조 임자제도의 특성과 향후 우리나라 노조 임자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

기 해서 미국,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와 례·학설들도 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고찰하 다.

한편,노조 임자제도 그 자체가 노사 장에서 직 용되는 등 그 실 실

성이 요하므로 그 실태조사가 요하다.따라서 근로시간면제제도,복수노조 시

행 이후의 실제 운용상황에 한 실태조사의 결과 분석이 요하다.그런데,필자

가 직 실태조사를 행하지는 못하 다.그러나 근로시간면제제도 실시 이후의 노

조에서의 실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 황을 알아보기 해 민주노총( 국민주노

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공동기획으로 2013.3.4.부터 같

은 해 4.5.까지 양 노총 소속 306개 단 사업장 노조(지부 지회 분회)를 상으로 실

시한 통계자료2)를 참조하여 고찰하 으며,이러한 노조의 입장과 달리 정부의 입장

에서 실태를 악한 자료인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3)도 참조하는 통계학 연구방

법도 병행하 다.

2)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근로시간면제제도 실시 이후의 노조에서의 실재 근로시

간면제제도의 도입 황을 알아보기 해 공동기획으로 2013.3.4.부터 같은 해 4.5.까지 양 노총 소속

306개 단 사업장 노조(지부 지회 분회)를 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과 노사 계 실태조

사 보고서’를 참고하도록 한다.양 노총은 업종별(제조업 36.7%,운수업 22.5%,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

업 10.9%,기타 서비스업 10.9%, 융 보험업 4.8%,그 외 산업들 5% 미만),규모별(조합원 수 100인 미

만 사업장 24.7%,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7.3%,3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 24.0%,1,000인 이상

5,000인 미만 사업장 21.5%,5,0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율은 2.5%),근무형태별 조직형태별(교 제 근무

사업장 31.7%,교 제 근무를 하지 않는 나머지 사업장,그리고 복수노조 존재 사업장 23.8%,비복수노조 나

머지 사업장),노조의 조직형태(기업별 노조 사업장 57.4%,산별 노조 사업장 39.9%,지역 는 업종별 노조

사업장 2.7%)등 여러 요소를 기 으로 306개의 단 사업장 노조에서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실상을 조사하여

이를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과 노사 계 변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양 노총 실태조사 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 고,본 연구에서는 민노총 홈페이지에 공지된 자료를 검색하여 이를 참조하 다(2014.6.8.

http://www.nodong.org/..검색 결과).

3) 고용노동부가 2012.12.31.기 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황,모니터링 실시 황, 장 지도·검 황 통

계를 취합하여 이를 백서형식으로 발간하 는바,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조하 다(고용노동부,

｢2013년 고용노동백서｣,2013,32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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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노동조합 임자제도의 일반론

제1 노동조합 임자의 의의

노조 임자란 종업원으로서의 지 를 그 로 유지하면서 단체 약 는 행에

의하여 근로계약에서 정한 노무는 제공하지 않고,노조의 업무만을 담하는 자를

말한다.4)노조 임자는 기업별 노조의 경우 고충처리,산업안 활동 등 본래 사용

자에 속하는 노무 리업무의 일부를 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나아가 노조 임자

제도는 노조의 존립근거임과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실 하는 방법 기

라고 할 수 있다.

노조 임자는 조합임원이 되는 것이 일반 이나,일반 조합원도 노조 임자가 될

수 있다.조합원,특히 노조 임원이 조합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여 히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의무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더욱

이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기업별 노조가 부분이어서 종업원이 노조간부로 선출되

는 토양에서는 더더욱 사용자로부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노조활동에만 념

할 수 있는 노조 임자제도의 인정이 실한 것이다.

이러한 노조 임자제도의 법 성질에 하여 례는 조합활동에 한 사 양

해,조합비 사 공제,조합사무소의 제공 등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조합활동의 편

의를 도모하기 하여 노조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 보고 있

다.5)

이러한 노조 임자는 여러 기 에 따라 이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취업 여부에 따라 재 임(在籍 任)과 무 임(無籍 任)6)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재 임이라고 함은 재 취업하고 있는 종업원이 노조 임의 지 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무 임 내지 이 임(離籍 任)이라 함은 재 취

업하고 있지 아니한 실업자,해고자 등의 미취업자가 노조 임자의 지 를 보유하

고 있는 것을 말한다.직종별 노조 는 산별 노조 등의 기업 단 노조의 경우

4)김형배,｢노동법｣,박 사,2013,842면.

5) 법원 2011.8.18.선고 2010다106054 결 등.

6)이상윤,｢노동법｣,법문사,2013,6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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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자도 노조 임자가 될 수 있으나,기업별 노조의 경우 취업자인 종업원만이

노조 임이 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노동조합 구조

의 지배 형태는 기업별 노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된 노

조의 표자와 임원은 사용자와의 계에서 근로계약 계를 유지하면서 노조 임

기간 동안 노무제공의무의 일부 는 부를 면제받아 조합활동에 념하는 재

임의 경우가 부분이다.

둘째,구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임의 정도에 따라 근로계약상

의 근로의무 부를 면제받고 온 히 노조의 업무만을 행하는 상시 임(常時 任)

과 근로기간 의 일부만을 면제받아 근로제공의무와 노동조합의 업무시간을 나

어 동시에 수행하는 부분 임(部分 任)내지 반 임(半 任)으로 구별해 볼 수 있

다.이 가운데 부분 임을 타임오 (Time-Off)라고 부르기도 하며,이는 우리나라

에 있어서 2003년 노사 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최 로 소개되었던 것이다.

노조 임자제도와 련된 행 법규정으로는 노조법 제24조와 동법 제81조 제4

호 제90조가 있는데,특히 노조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는 단체 약으

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

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분석하면,

행법은 노조 임자의 개념요소로서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계를 유지

하면서,② 근로계약상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③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실정법상 노조 임자의 특징 인 은 사용자와 근

로계약 계를 유지하면서 노무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재 임자

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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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노조 임자제도의 법 근거

Ⅰ.문제의 제기

1997년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법에 노조 임자제도를 명문화하기 이 에는 당시

실 으로 존재하고 있던 노조 임자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한 논

의가 활발했다.이는 노조 임자가 종업원의 지 를 유지하면서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아 노조업무에 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한 논란이며,그에 한

표 인 입장으로서 사용자의 승인 내지는 노사 정에서 그 근거를 찾는 정설

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단결권에서 그 근거를 찾는 단결권설이 있다.

그 가운데 어느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노조 임자제도의 기본 내용에 한 해

석이 달라지고 노조 임자의 선임방법,승진·승 의 문제,노조 임의 개시시 과

종료시 의 확정,노조 측이 사용자에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 측이

교섭에 응할 의무 내지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노

조 임자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에 한 결론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어서7) 재에도 그 논쟁의 실익은 충분하다고 본다.

이러한 정설과 단결권설은 학자에 따라서는 편의제공 반에 한 학설로서

다루기도 하고,노조 임에 국한하여 다루기도 하지만 이들은 동소이하다고 본

다.8)

Ⅱ.학설의 립

1.단결권설

이는 노조 임자제도의 근거를 헌법 제33조 소정의 단결권에서 찾는 견해로서

기본 으로 사용자에게는 승인거부권이 없으며,사용자는 임자를 승인할 의무를

7) 최홍엽,“노동조합 임제도에 한 연구”,「노동법연구」 제2권 제1호,서울 학교 노동법연구회,1999,

134면.

8)김유성,「노동법(Ⅱ)」,법문사,2005,105면;이병태,「최신 노동법」,㈜ 앙경제사,2004,186면;김형

배,앞의 책(註 4),842-843면;이상윤,앞의 책(註 6),623-6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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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다는 견해로서 다수의 노조가 기업별 노조라는 실과 이러한 실을 규

제해 왔던 단결권의 역사성에서 그 논거를 찾는다.

이 견해에 의하면,먼 노조법 제24조 제1항은 단체 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 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확인규정으로 이해하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노조는 재 임의 내용을 자치 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한

다.재 임자의 숫자,선임 해임 차, 임기간 등 구체 인 내용들에 해서

는 원칙 으로 노조가 자치 으로 정할 수 있고,다만 사용자에게 객 이고 합리

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이러한 결정에 한 개별 인 의가 진행 될 수

있다고 한다.그리고 임기간의 종료 후 복귀의 문제에 해서는, 임기간 에

도 원칙 으로 종업원의 지 는 유지되고,회사의 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재 임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에 의한 지

는 한 제한은 법한 것으로 평가한다.만일 정설의 견해와 같이 재 임

이 정에 의한다고 한다면 노조 임자제도의 모든 내용이 단체 약에 의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야 하는데,그러면 임자의 숫자, 임기간,선임 해임

차도 그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가 기피하는 인물의 선임에 동의하지

않거나 규약상 노조 임자의 임기가 개시되어도 임이 개시될 수 없어 부당하므

로 정설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한다.9)

단결권설의 입장에서는 노조 임자의 활동은 노동조합의 단결활동의 기 라 할

수 있으므로,단결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노조 임자에게 일정한 범 의 활동

을 보장한다는 의미이고,기업별 노조가 갖는 약 들10)을 고려한다면 단결권보장은

노조 임자가 종업원의 지 를 갖는다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 지 의

유지를 보장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어서 노조 임기간 동안 근속기간 산입,승 ‧

승진에서 불이익을 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11)이러한 단결권설 입장에서

도 노조 임자에 한 여지 문제까지 단결권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이 견해는 한 기업별 노조를 제한 것으로서 기업 노조,지역

9)최홍엽,“개정 노동법상 노조 임자의 지 ”,｢노동법 연구｣제7호,서울 학교 노동법연구회,1998,

234-235면.

10)개별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만을 조직 상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노조재 의 취약함,교섭력

의 약화가 그 이다.

11)최홍엽,앞의 논문(註 9),234-2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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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등에서의 재 임에 해서까지 단결권의 내용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2. 정설

이 견해는 헌법상 단결권으로부터는 사용자에게 임자에 한 승인의무를 부여

할 수 없고,그 직 인 근거를 노사 간 자주 정에서 찾는다.12)우리나라의

다수설과 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이 견해는,노조 임자제도는 단체교섭이

나 쟁의행 의 상이 되는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없고13),노조 임자제도가 단체

교섭이나 쟁의행 의 상이 되는 것이라면 노조법 제24조 제1항의 ‘사용자의 동

의’가 있는 규정의 경우에는 실질 으로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단체 약으로 노조

임제도를 정할 수 있다는 취지는 단체 약 내에 정을 둘 수 있다는 뜻으로 새기

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즉,노조 임자제도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노사 간

자주 정 는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지 노조 임자제도를 요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단결권 내에 포함되는 등 법 으로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것

은 아니라고 한다.14)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노조에 한 사용자의 편의제공에 해당되는 노조 임자제

도를 노동조합의 권리,사용자의 의무로 이해하는 것은 단결권의 내용을 아무리 확

해석하더라도 이는 정될 수 없는 것이며,단결권 보장의 핵심 내용은 자주

이고 독립 인 단결체로서의 노조의 존립을 보장하는 것인데,사용자의 지원에 의

한 노조 임자제도가 단결권 보장에서 도출된다고 하는 것은 법리 으로 모순된다

는 것이다.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편의제공의 한 형태인 노조

임자제도는 원칙 으로 노조와 사용자 간 정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결정

되는 것으로서 임자의 수,인정 차,기간, 우 등 구체 내용은 노사 간 정

에 따라 달라지며 사용자가 노조 임자제도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것이 부

당노동행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이에 의할 경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노조

임과 련하여 사용자가 과도하게 인정하는 경우 이는 지배·개입에 해당되어 부

당노동행 가 성립할 우려가 있다.15)

12)김유성,앞의 책(註 8),107면.

13) 법원 1996.2.23.선고 94 9177 결.

14)김형배,앞의 책(註 4),842-843면.

15)이상윤,앞의 책(註 6),6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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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설에 하여 단결권설의 입장에서는 일본에서의 노조 임자의 법

지 에 한 학설도 체로 재 임(在籍 任)의 근거를 논하는 것이며,노조 임

자제도 반의 근거에 한 논의가 아니라는 제하에 기업별 노조인 우리나라에

서는 노조 임자제도의 모든 내용을 사용자의 동의에 귀결시키는 해석은 곤란하다.

생각건 ,노조 임자제도는 다양한 수 의 내용으로 구성된다.그 기 인 내

용은 재 임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도 종업원으로서의 지

는 유지하는 것이다.그 다음의 기 가 노조 임자에 한 근속기간의 인정,호

의 승 이나 승격과 같은 우의 문제이며,마지막으로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이 있다.이러한 분류는 편의제공(便宜提供)의 성격이 약한 것으로부터 강한 것

으로 구분한 것이다.노조 임자에 한 우나 여지 을 사용자와의 정에 근

거지우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16)17)재 임을 인정하는 것을 굳이 사용자의

동의에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비 이 있다.18)

3. 충 견해

기본 으로는 단결권설 는 정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그에 해 일정한 제한

을 가하는 입장이다.먼 기본 으로는 단결권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노조 측이 사

용자에게 노조 임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업무상의 필요성에 기한 객 이고 합리

인 이유가 없는 한 이(재 임)를 거 할 자유를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견

해19)와 기본 으로는 정설의 입장을 견지하는 입장으로서 노조 임자제도의 근

거를 무리하게 상 법인 헌법(제33조 제1항)에서 직 도출하기 보다는 하 법인

16)우리나라의 학설에서는 노조 임제도의 다양한 수 의 내용이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재 임(在籍 任),근속기간의 인정 등 기 인 우, 여지 은 동일한 수 에서 논의되기 어렵다.

단결권설의 입장을 취할 때 단결권에 의해서 근거지울 수 있는 것은 재 임 정도로 생각한다.필자의

경우에도 재 임과 의 기 인 우를 동일한 수 에서 논의한 이 있다(최홍엽,앞의 논문(註 7),

141면).그러나 조합자치에 의해서 정해야 할 임자의 수,기간, 차와는 다르게 근속기간의 인정이나

승 ․승격,그리고 여지 문제는 기본 으로 사용자의 역 범 에 속하게 되어 편의제공의 성격이

본격화된다.이에 따라 임자에 한 우의 문제는 단결권으로만 설명할 수 없게 된다.이러한 범 에

서 부득이 종래의 견해를 바꾼다.

17)참고로 일본에서의 학설도 체로 재 임(在籍 任)의 근거를 논하는 것이며,노조 임제 반의 근

거에 한 논의가 아니다.

18)최홍엽,앞의 논문(註 9),234면.

19)外尾健一,「勞動團體法」,筇摩書房,1975,89면,최홍엽,앞의 논문(註 7),137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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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에서 찾고,그 범 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객 이고 합리 인 수

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러한 견해에 의할 경우 사용자는 노조 측이

합리 인 수 에서 노조 임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반면,노조 측의

과도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20)

Ⅲ. 례의 태도

1. 법원 1997.4.25.선고 97다6926 결

당해 사건의 사실 계는 다음과 같다. 호타이어 곡성공장의 근로자인 원고는

1993.8.27.실시된 피고의 노동조합 곡성지부 지부장선거에서 지부장으로 당선되

자 그 다음날부터 지부장 업무 인수인계를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종래의 근무 부서인 제조 4과에 출근하지 아니하 다.피고회사는 원고의 노동조합

곡성지부장 임기가 1993.10.1.개시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임기개시 에는

종래의 근무부서에 출근할 것을 명하 으나,원고는 1993.9.8.피고에게 “조합의

업무 인수인계 등을 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같은 달 1.부터 28.까지 결근하겠다.”

는 취지의 결근계만 제출한 채 이를 따르지 아니하 다.이에 피고회사는 사원이

계속하여 5일 이상 는 월간 계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

한 취업규칙 등을 들어 원고에 하여 징계해고처분을 내렸다.원고는 1993.8.27.

곡성지부장에 당선되었고 피고회사는 종래 행상 곡성지부장 당선자에 하여 당

선 즉시 노조 임을 인정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곡성지부장 당선 후 종 의 근무부

서에 출근하지 아니하 다고 하더라도 노조 사무실에 출근한 이상 이를 무단결근

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 다.

이에 하여 법원은 “노조 임제는 노동조합에 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 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

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우에 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단체 약에 노조 임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노동조

20)이병태,앞의「최신 노동법」,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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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표자 등의 특정 근로자에 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 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 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계를 직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 임발령 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고 시하 다.

2. 법원 1997.6.13.선고 96 17738 결

당해 사건의 사실 계는 다음과 같다.원고는 1990.10.26.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일하던 ,1993.5.13.노동조

합 결성과 동시에 노동조합 원장으로 당선되어 1993.7.6.체결한 단체 약에 따

라 원래의 회사업무는 하지 않고 원장으로서 조합활동에만 념하 다.그런데

참가인 회사( 길통상주식회사)는 단체 약의 효력 기간이 끝나자,1995.1.18.원

고에게 생산1부 생산1과 계장으로 원직복귀 명령을 내렸는데,원고가 이를 거부하

자 같은 해 2.7.인사 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 다.

이에 하여 법원은 “단체 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단체

약상의 노조 표의 임규정이 새로운 단체 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

로 약정한 규범 부분도 아닌 경우,그 단체 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만을 담

하던 노조 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원직 복귀

명령에 불응한 행 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따라서 사용자가 원

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 임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해

고사유가 표면 인 구실에 불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시하고 있다.

3. 법원 2011.8.18.선고 2010다106054 결

당해 사건의 사실 계는 다음과 같다.회사의 승낙을 얻어 상 단체인 한국노동

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화성지역본부의 기획부장으로 임 근무한 조합원에게 회

사가 임근무기간 동안 종 과 같은 여를 지 하다가 회사의 매출부진과 수익

구조의 악화에 따른 경 기로 명 퇴직,상여 반납 등의 조치를 노사합의 아래

실시하 으며,한편 회사와 노조는 단체 약을 통하여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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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회사의 사명 는 허가를 얻어 피고회사 외의 업무에 종사할 때 그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고,휴직기간 에는 무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취업규

칙은 사명에 의하여 타사,사외단체에 근무하는 휴직기간 여를 지 하지 않는

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다.

이에 하여 법원은 “노조 임제는 노동조합에 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임제를 인정할 것인지는 물론 노동조합 임자의 선임과 해임 차, 임기간,

임자 수, 임자에 한 우 등 구체 인 제도 운용에 하여도 기본 으로 사용

자의 동의에 기 한 노사합의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므로, 임제 시행 이후 경제

·사회 여건의 변화,회사 경 상태의 변동,노사 계의 추이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합리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정한 유 기간

의 설정 등 공정한 차를 거쳐 노조 임제의 존속 여부 구체 운용방법을 변

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시하 다.

4.일본 례의 소개

일본 최고재 소의 결인 지방공무원에 한 종휴가의 법 근거가 최 로

다루어진 和歌山縣敎組사건에서 “직원이 휴가를 얻어 직원단체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28조가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 등에 내재하거나 단결권으

로부터 당연히 생하는 고유의 권리라고 이해되지 않는다.”21)라는 시 내용과 미

쯔비시 공업 나가사키 조선소 사건에서 최고재 소가 和歌山縣敎組사건에

한 최고재 소의 시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즉 “근무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신분

을 보유하면서,오로지 회사의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이른바 재 종을 둘 수

있는 것이 헌법 제28조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 등에 내재하거나 혹은 당연

히 생하는 고유의 권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당 재 소 1961년 결의 취지에

비추어 명확하고,사용자가 종업원의 재 종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자유에 맡

겨져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22)는 시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최고재

소는 정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 심들도23)이러한 최고재 소의

21)和歌山縣敎組사건( 高裁大法廷1965.7.14.결).

22)三菱重工業長기造船所사건( 高裁제1소1973.11.8.결).

23)香川縣農業사건(高松地裁2001.9.25.결),五稜ハイヤ一사건(函館地1973.12.21.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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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과 같다.24)

이러한 례의 입장과 달리 학설은 일본의 노조 형태가 기업별 노조로 되어 있

다는 실정과 노조운동의 역사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노사 계의 특징을 고려해

노조 임자제도는 일본 헌법 제28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단결권의 내용을 이루

고 있다는 견해,이른바 ‘단결권설’이 학설의 압도 다수를 이루고 있다.25)

5. 례의 태도 정리

이러한 례의 태도들을 정리하자면,노조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되기 이 부터

법원은 정설의 입장에 서 있고,우리나라와 달리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에 하여 입법에 의해서 직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나,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기업

별 노조형식을 취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최고재 소와 하 심은 정설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소 결

단결권설의 주장 근거,즉 노조 임자제도에 하여 정설과 같이 해석한다면,

노조 임자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의 의사가 결정 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단체

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근거해야 하는데,그러면 노조 임자의 숫자· 임기간·

선임 해임 차도 그에 따라야 하고,노조 임자의 임개시와 종료시 한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때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 인 의사에 의해서

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조 임자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크게 몰각될 수밖

에 없을 것이다.따라서 정설에는 문제가 있으며,기업별 노조가 부분인 우리

나라 노조의 실을 감안한다면 사용자에 하여 노조 임 요구에 한 승인의무

를 인정하는 단결권설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나아가 정설의 입장을 살피건 ,노조 임자제도가 사용자의 노조에 한 편의

24)조상균,“일본의 노조 임자제도”,『노동법논총』제28집,한국비교노동법학회,출 년도,424면.

25)학설의 개에 해서는 高橋賢司,“在籍 從·組合事務所”『勞働法の爭点(제3 )』,ジュリスト增刊,有

斐閣,2004,40-41면(조상균,앞의 논문(註 24),429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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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인 성질이 있음은 부인키 어렵고,더욱이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0호로

노조 임자제도가 실정법화 되기 이 까지는 몰라도 노조법(제24조,제81조)에서

명문으로 노조 임자를 인정하면서 사용자의 동의가 요건화된 재의 입법태도를

고려하면, 정설이 단결권설에 비하여 법문에 충실한 견해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

다.하지만,다른 나라와 달리 근로자의 단결권을 헌법 제33조 제1항 등에서 직

보장하는 방식으로 단결권이 강력히 보장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법태도,근로자에

비하여 경제 우 에 서있는 사용자가 노조에 하여 인 감정을 가지고 있

을 경우 노조 임자제도는 사실상 형해화 될 수밖에 없다는 을 고려하면,노조

임자제도가 명문화된 재에도 단결권설의 입론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

다.나아가 헌법상 사회 기본권의 법 성질에 한 논의와 련해서 보더라도

단결권설의 타당성 근거는 존재한다고 보인다.

즉,단결권 등 사회 기본권의 법 성질에 한 학설 가운데에는 헌법규정에서

곧바로 입법부작 에 한 제소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구체 기본권설이 다수의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으며,마찬가지로 사회 기본권의 하나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와 련된 사안에서,헌법재 소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

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 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

는 직 도출될 수 있다... 략 ...”,26)“ 우법이 각종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는 사

정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

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 안에서 최 한으로 모든 국민

이 물질 인 최 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 인 생활을

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 의 지침 즉 행 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헌법재

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 인간다운 생

활을 하도록 하기 하여 객 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

하 는지의 여부를 기 으로 국가기 의 행 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

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라고27)그 결정이유를 밝히고 있는 사실에서도 사회

기본권인 단결권에 한 헌법 규정을 노조 임자제도의 근거로 볼 수도 있는 여지

26) 헌법재 소 1995.7.21.선고 93헌가14결정.

27) 헌법재 소 1997.5.29.선고 94헌마33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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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다고 보여진다.

그 지만 단결권설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노조법이 명문으로 노조 임

자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사용자의 의사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사회 기본권의

법 성질에 한 추상 권리설이 다수의 견해인 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재의 법제에 있어서는 정설의 태도가 단결권설에 비하여 상 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진다.사견으로는 이러한 사정에 제한 정설의 입장을 가미하여 해결함이

합리 이라고 본다.즉,노조 측이 사용자 측에게 객 이고 합리 인 수 의 노

조 임자 수 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 측이 이를 거부하기 해서는 객 이고 합

리 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만약 사용자측이 이러한 거부 사정이 없음에

도 이를 거부할 경우 노조는 부당노동행 를 이유로 노동 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이 게 해석함이 실정법의 문리 해석에 충실하면서도 노조 임

자제도의 실질 보장을 기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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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입법례

우리나라의 노조형태는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기업별 노조 주로 형성되어

있다.반면에 미국이나 유럽 등 부분의 선진 주요국가에 있어서의 노조형태는 실

질 으로는 기업별 노조의 성질을 갖는 경우가 있지만,형식 으로는 부분 산별

노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본 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에 있어서 이러한 노조의 형태 등 노사문화에 기본

차이가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Labour

Organization,이하 “ILO”라고 한다)와 주요 외국에 있어서의 노조 임자에 한

입법례와 례의 태도를 살펴 으로서 이러한 입법례가 우리나라 노조 임자제도

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Ⅰ.주요국가의 입법례

1.ILO기

ILO 기 가운데 노조 임자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련된 것으로는

1971년에 채택된 약 제135호 ｢사업장에서 근로자 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편

의에 한 약(이하 ‘근로자 표 약’이라 한다)28) 권고 제143호 ｢근로자 표에

한 권고(Workers'ReperesentativesRecommendation,1971년,이하 ‘권고’라고 한

다)｣를 들 수 있다.그런데,근로자 표 약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근로자 표에

한 편의제공 반을 규정하고 있으며,권고에서는 편의제공의 하나인 근로시간면

제제도에 해서 직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권고 제10조 제1항에서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표에게는 사업

장에서 그들의 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임 는 사회 내지

부가 여의 손실 없이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필요한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28)국제노동기구 총회는 ILO사무국 이사회가 1971년 6월 2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56차 회의에서,고용

에 있어 반조합 차별 우에 한 근로자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1949년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약의

규정에 주목하고,근로자 표에 하여 이러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을 고려하여 기업

에 있어서의 근로자 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편의에 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 고,이 제안이

국제 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1년 ｢근로자 표 약｣이라고 하는 약을 1971년 6월 23일

채택하 다(노동부,｢ILO주요 약｣,2008,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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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제2항에서는 “ 정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 근로자 표는 그 목 을

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기 에 직속 상 자 는 다른 정한 경 진으로부터

승인은 받아야 한다.그러한 승인은 부당하게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제3항에서는 “합리 인 한도는 제1항의 하 규정에 의거 근로자 표

에게 부여된 타임오 총량 내에서 정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9) 한,제

11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 표가 그들의 기능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근

로자 표에게 노조회의,훈련,세미나,학술 회,회의에 참석하는데 필수 인 근로

시간면제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근로시간면

제는 임 기타 사회 는 부가 여가 지 되어져야 한다.그에 따른 비용부

담은 해당 국가의 법령,단체 약 는 국내 행에 따르도록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30)구체 인 권고의 내용은 근로자 표가 상 자 는 경 진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 임 이나 부가 여의 손실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ILO결사

의 자유 원회(TheCommeetteeonFreedom ofAssociation,CFA)도 우리나라의

임자 여지원의 지규정에 해 입법 여를 지할 것을 10여 차례 권고한

바 있다.이에 해 고용노동부는 ILO의 권고는 우리나라가 동 권고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31)

한편,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9인이 노조법 제24조 제2항,제4항,제5항

제92조 제1호 등의 규정이 국제노동기구(ILO)산하 결사의 자유 원회의 권고

우리나라가 2001.12.비 한 국제노동기구의 약 제135호 제2조 제1항 “ 한

경우에는 근로자 표가 그 직무를 신속하고 능률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으

로부터 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배치되어 헌법 제6조 제1항의

29)제10조의 원문을 보면(http://www.ilo.org/global/research/lang—en/index.htm),

(1)Workers'representativesintheundertakingshouldbeaffordedthenecessarytimeofffrom work,

withoutlossofpayorsocialandfringebenefits,forcarryingouttheirrepresentationfunctionsin

theundertaking.

(2)Intheabsenseofappropriateprovisions,aworkers'representativemayberequiredtoobtain

permissionfrom hisimmediatesupervisororanotherappropriaterepresentativeofmanagement

designatedforthispurposebeforehetakestimeofffrom work,suchpermissionnottobe

unreasonablywithheld.

(3)Reasonable limits may be seton the amountoftime offwhich is granted to workers'

representativesundersubparagraph(1)ofthisParagraph.

30)손향미,“노동조합의 임자제도에 한 연구”,법학박사 학 논문(이화여 ),출 년도,46-47면.

31)노동부 보도자료,“ 임자 여지원 지,ILO기 에 으로 부합”,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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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존 주의에 배된다면서 제기한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24조 제2

항 등 헌확인 사건에서,헌법재 소는 청구인들의 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 는

데,32)이에 해서는 제4장 3 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2.독 일

우리나라 노조의 부분이 기업별 노조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독일은

기본 으로 산업별 노조형태를 취하고 있다.독일에 있어서 노조의 구조는 독일기

본법 제9조 제3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근거로 조직된 산별노조인 노

동조합(Gewerkshaft)과 개별 법률인 경 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을 근거

로 5인 이상의 사업장 단 별로 조직된 경 의회(Betriebsrat)라는 이원 인 체계

로 이루어져 있다.33)

한편 속, 업,화학,에 지 노조 등 일부 산별노조의 경우 산별노조에서 산별

노조 업무를 담자하는 자와 별도로 개별 기업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노조와

근로자 내지 종업원평의회 사이의 연락기능을 수행하는 등 노조활동을 활성화하기

해서 각 사업장별로 ‘노조신임자’(Vertrauensleute)를 두는데,이는 독일기본법 내

지 개별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체 약 내지 각 사업장의 행에 근거한다.

그 도입취지는 독일 부분 노조가 산별노조인 까닭에 노조와 개별 사업장의 근로

자 사이에 긴 도가 떨어진다는 단 을 보완하기 한 것이다.

결국 독일에 있어서 노조 임활동을 행하는 자에는 산별노조의 임자,노조신임

자,개별 사업장 단 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업원 가운데 근로자를

표하는 역할을 하는 경 의회 임자가 있다.참고로,독일에 있어서 사용자가

여를 지 하는 경우로는 노조신임자와 경 의회의 임자에 한정되고,산별노

조 임자의 경우는 노조 스스로 이를 부담한다.이 가운데 산업별이 아닌 개별 기

업별 임자에 해당하는 노조신임자제도와 경 의회 임자제도는 기업별 노조

임자가 다수인 우리나라의 노조 임자제도와 유사하므로 여기서는 이들에 한

정하여 그들의 특성,역할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2)헌법재 소 2014.5.29.선고 2010헌마606결정.

33)김기우,“독일과 미국의 사업장내 임 련 제도 검토”,｢노동 ｣,한국노총 앙연구원,2008,17-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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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노조신임자제도를 살펴보면,이들은 조합원들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노동조

합 집행부에 의해서 임명되기도 하는데,그 숫자는 개 조합원 30명당 1명 정도이

다. 속 산별노조인 IndustriegewerkschaftMetall(IG-Metall)의 경우를 보면,310

만명 정도의 조합원에 14만명의 노조신임자가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 30명당 1.3명

꼴의 노조신임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34)이는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별노조와 개별 사업장의 종업원과의 괴리 상을 극복하기 한 것으로서 산별

노조와 각 사업장 개별 근로자들 간,노조와 종업원평의회 사이의 연락책의 기능

이외에도 체 종업원의 이익을 해 사용자에 하여 종업원들의 의견을 변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들은 개별 사업장 내에서 노조의 정책을 종업원들에게 달

하고,단체행동권 행사시에는 노동자들을 단체행동에 극참여토록 유도함은 물론,

비조합원들로 하여 노조에 가입토록 극 독려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 강화를

한 활동을 행하고,조합비 징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35)

노조신임자는 법이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단 는 행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어서 이들의 지 는 각 사업장별로 다르며 그 임이 보장되지 않는다.일반 근로

자들에게 용되는 법령은 노조신임자에게도 동일하게 용되지만,근로시간 노

조활동에 하여는 유 처리 되며,부당한 불이익취 행 의 지와 해고로부터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36)

다음으로,경 의회의 임자에 하여 살펴보면,종업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사업장 단 에서 종업원 표가 일정한 범 내에서 경 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

의회를 의무 으로 두어야 한다.이는 우리나라의 노사 의회와 그 기능상 유

사하다.경 의회는 노조와는 별개의 조직으로서 그와는 법 성질을 달리하므로

경 의회는 쟁의행 를 행할 수 없고,경 의회와 사용자와의 의는 노조의

단체교섭과는 구별된다.37)경 의회의 활동결과는 노조원뿐만 아니라 비노조원을

포함한 체 근로자에 해서 향을 미친다.한편,이러한 경 의회에는 노조가

깊이 여하여 경 의회 회원의 노조원 비율은 약 80%에 달한다.38)

34)김훈식·송 호,“노동조합 임자제도의 개선방향”,｢사회과학연구｣제7편,안양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88면.

35)장은숙,“독일의 노조와 종업원평의회 임자제도”,｢국제노동 리 ｣,2004.9.10.,한국노동연구원,49면.

36)김성훈,“노조 임자 여지 련 논의자료”,노사정 원회,2003,125면.

37)김성훈, 의 논문,128면.

38) 최홍엽,앞의 논문(註 7),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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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의회 내에는 종업원들에 의해 선출되며,사용자로부터 근로제공의무를 면

제받아 경 의회 업무만 수행하는 임자가 존재하는데,사용자는 종업원들에 의

해 선출되는 임자를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자는 사업장에 소

속된 상태에서 임기 4년 동안 경 의회 활동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자 수

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이는 최소한의 규모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여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 수를 늘릴 수도 있고,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법

원이 그 증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39)경 의회의 임기 만료 이 에 경 의회

회원직을 그만두면 임도 당연히 해제되며,경 의회가 임자에 한 임 해

제를 결의할 경우에도 임은 종료된다.

경 의회 임자는 사업장 내에 종업원을 표하여 사업장 내 사회 ,인사사

항 경제 사항에 해서 사용자와 의 는 공동결정을 하는 등 우리나라의

노사 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그리고 이들은 그 업무를 하여 필요한

범 내에서 활동이 보장되며,그 업무활동 시간에 하여는 사용자로부터 임 을

지 받는다.

3. 랑스

랑스의 경우 노동조합은 자유설립주의 기반 에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그 일

반 인 형태는 독일의 경우처럼 산별노조 형태를 취한다.다만,단체교섭권은 표

성이 있는 노조 즉, 국 단 에서 표성을 인정받은 5개의 총연합단체40)에 가입

하거나 행정기 으로부터 표성을 인정받은 노조만이 행사할 수 있다.41)

랑스에서 특정한 사용자와 근로 계를 유지하면서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 으로 조합 임자(permanentsyndical)와 조합 표(delegue syndical)가 있

다.42)일반 으로 노조 임자제도와 련하여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입법례로서

랑스를 드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어도 법 으로는 우리나

39)박우성,“ 임자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한 외국사례연구(유럽사례연구)”,노사정 원회 연구보고서,

1999,12면.

40)5개의 국단 총연합단체는 랑스 CGT(노동총연맹),CFGT(민주노동총동맹),CGT-FO(노동자의

힘),CFTC(기독교 노동총동맹),CGC( 리감독직 총동맹)가 존재한다. 랑스 노동법 제132조 제2항,

박우성, 의 논문(註 37),12면.

41)김성훈,앞의 논문(註 36),9면.

42) 박재성,“ 랑스의 노동조합 임자”,「노사 계선진화 원회」활동보고서,노사정 원회,2009,292면

이하.이하 랑스의 입법례는 박재성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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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와 같은 의미에서의 노조 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랑스에서의 조합 임자,조합 표 원,근로자 표에 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먼 ,조합 임자(permanentsyndical)제도는 법률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

약에 의하여 인정된다.즉, 랑스 노동법 은 근로자는 명시 약을 통해 노

조나 사용자단체에 견될 수 있으며,그 견기간 동안 근로자에 한 사용자의

의무는 유지되고, 견기간 이후 근로자는 근로나 어도 임 수 이 유사한

근로로 복귀하는 내용에 하여 규정하고 있고(노동법 L.2135-7조),그러한 것

에 한 임자 견 등 구체 인 조건은 산별 약 는 정,기업별 약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노동법 L.2135-8조).기업별 연차교섭은 사용자가

임자 견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이 되는데,기업별 연차교섭 의무를 부담하

지 않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는 임자 견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임자 견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노동법 L.2242-9-1조).

이처럼 랑스 노동법은 조합 임자의 지 에 한 원칙만 규정하고 있고,그에

한 구체 인 내용은 노사 간의 의에 의해서 정해진다.

다음으로,조합 표(deleguesyndical)는 노조 임자와 달리 법률상 인정되는 제

도로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조는 조합 표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때 노조는 직업선거에서 유효표의 10% 이상의 표성을 인정받은 표 노조,

표성을 지닌 국 노조에 가입한 노조,자주성과 공화국 이념 기 을 충족하면서

설립 연수가 2년 이상이라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조에 한정된다.

사업규모별 조합 표의 기본 인 숫자를 보면,50명∼999명 구간은 1명 이상,

1,000명∼1,999명 구간은 2명 이상,2,000명∼3,999명 구간은 3명 이상,4,000명∼

9,999명 구간은 4명 이상,10,000명 이상의 구간은 5명 이상이다(노동법 L.

2143-2조). 한,500명 이상의 사업에서 종업원 표를 확보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종업원 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표의 10% 이상 득표를 한 자 에서 추가로 1

명의 조합 표를 더 선임할 수 있으며(노동법 L.2143-4조),50명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구성된 2000명 이상의 사업에서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장을 통틀어 종

업원 표 선거에서 유효표의 10% 이상 득표를 한 노동조합은 사업장별로 선임되

는 조합 표와 별도로 사업 차원의 앙조합 표를 선임할 수 있다(노동법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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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5조).

한,각 조합 표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임시간을 보면,50명∼150명 구간

의 사업 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 달에 10시간,150명∼500명 구간의 사업 는

사업장의 경우는 한 달에 15시간,500명을 과하는 사업 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 달에 20시간이다(노동법 L2143-13조).그런데 조합 표들의 권한에 하여

법이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다만 조합 표들은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이익에 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례의 입장이며,.43)그 구체

인 업무내용으로는 근로조건 향상을 한 단체교섭,집단 해고의 경우에 당해 원

회 구성,종업원 표 원의 선출 등을 들 수 있다.조합 표 원들의 이러한 업무

수행과 련해서는 임 을 지 함이 원칙이다.

랑스에는 와 같은 노조조직과 련된 노조 임자와 조합 표제도 이외에 노

조조직과 별도로 우리나라에서의 노사 의회와 유사한 경 참가 조직으로서 종

업원 표 원과 기업 원회의 근로자 원이 존재한다.

우선,종업원이 1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의무 으로 종업원 표 원이 선출되

어야 하는데,이들의 요한 역할은 근로자들의 개인 ·집단 요구사항들을 사용

자에게 달하고,사용자의 약사항의 집행여부를 찰하고 그 수를 요구한다.

이들은 노조 지부나 기업 원회가 조직되지 않은 소규모 기업에서 매우 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특히,노조 표 원이 없는 경우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되는

등 그 권한이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44)

이러한 종업원 표 원에게는 그 업무수행을 하여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0

시간,50인 이상부터 15시간,그리고 단일 표의 경우(종업원 표 원이 기업 원

회의 근로자 원의 임무를 겸임하는 경우)20시간이다. 한,기업 원회의 경제

권한을 겸임 수행할 때에는 추가로 2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받을 수 있다.종업원

표가 회의를 해 참가하는 시간은 근로시간면제권에서 별도로 계산된다.45)

그리고,종업원이 5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의무 으로 기업 원회를 설치해야 하

는데, 원회는 사용자를 표하는 사측 원과 근로자에 의해 매 2년마다 선출되

는 근로자 원,그리고 노조를 표하는 노조 원으로 구성된다.이러한 기업 원

43)손향미,앞의 논문(註 30),61면.

44)손향미, 의 논문,64-65면.

45)손향미, 의 논문(註 30),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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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임무는 의권 만을 가지지만 의의 상은 기업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포 하고 있는 바,이는 우리나라의 노사 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46)

기업 원회 근로자 원의 수는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최소 3명으로부터 시작하

여 10,000명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의 경우 15명이 된다.근로자 원의 수는 법으로

하한을 정하 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조조직 간 단체 약 는 의에 의해 확 하

는 것도 가능하다. 한,기업 원회는 기업 체 인건비의 0.2%에 해당하는 산

을 배정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의권 의견의 제시,정보권 정보에 한 입

장 제시,직 인 리권 등을 통해 경 참가 기능을 수행한다.47)

4. 국

국에 있어서 노조 조직은 공식 으로는 미국과 유사하게 3 구조,즉 국의

모든 조합원을 할하는 국 노조(NationalUnion),지역별 내지 가입 상자별로

조직되어 있는 지부(IntermediateOrganization),노조의 최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분회(Branch)로 이루어져 있고,이 밖에도 개별 사업장 내에서 비공식 으로

조직되어 개별 사업장 내 노조원을 표하여 근로조건,인사·노무 련 사안에 하

여 사용자와 의하는 직장 원(shop steward)들로 구성되는 직장 원회(shop

stewardcommitee)가 있다.

국에 있어서 공식 인 노조의 운 을 살펴보면, 국 노조는 지부에서 견되

는 트타임 노조 임자들의 업무 조를 받아 국 교섭과 각종 정책의 개발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지부는 상당한 독립 지 를 갖고 노조 임자들에 의해

운 되며,그 주요한 업무는 국 노조의 업무를 감시하는 것이다.그리고 분회는

지역 는 사업장 단 로 구성되는데,사업장 내 평조합원 가운데 선출되는 노조

임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러한 공식 인 노조 임자들은 노조 임 업무

수행과 련하여 사용자에게서 어떠한 여도 받지 않고 그 소요 비용은 철 히

노조 스스로 해결하는 등 철 한 노조자치를 유지하여 사용자 제3자로부터 어

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

국에 있어서 노조활동에 한 규율은 노조승인 정이나 편의제공 정에 규정

46)손향미, 의 논문,65면.

47)손향미, 의 논문,9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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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데,이러한 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다든지 가사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

라도 그 내용이 법령상 최 조합활동에 미달할 경우 법령상 최 활동이 보장되는

최 보장 방식이 채택되어 있어서 상한을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된다.

국에서 우리나라의 노조 임자제도와 유사한 것은 직장 원제도라고 할 수 있

다.직장 원제도는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에 의해 인정되는 것인

데,이는 실 으로는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도입된다.일반 직장 원은 상시 임

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지만,이들에 의해 선출되는 임 직장 원(full-time

steward)은 상시 임을 하며 그 여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48)

이 듯 직장 원은 법에 근거한 제도가 아닌 탓에 헌법 내지 법률에 의한 보호

를 받지는 못한다.다만 노동조합 노사 계통합법(TradeUnionandLabour

RelationsAct)제168조49)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승인받은 조합임원이 조합업무에 종

사하는 경우와 노조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에 해 유 의 근로면제를 인정하고 있

고,제170조50)에서는 조합원이 조합활동에 참가한 경우에 해서도 근로면제를 받

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제170조는 제169조가 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

합원의 조합활동 참가는 근로면제만 인정될 뿐이어서 이는 무 처리 된다.51)

직장 원은 각 부서나 공장단 로 종업원에 의하여 선출되며,기업 밖의 조합으

로부터 상당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조합원의 모집․권유,조합비의 징수,조합

원과 조합과의 의사 달 등 조합의 하부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더 나아가

직장 내 조합원의 표로서 직장 내의 교섭을 담당하는데,같은 산업 직종에 종

사하는 조합원 사이에도 사업장에 따라 임 에 차이가 발생하는 상(wagedrift)

이 하게 나타날 정도로 직장 원의 교섭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52)

직장 원에 한 사용자의 우는 기업 내 힘 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획일 으

로 말하기는 어려우나,근무시간 활동에 한 임 액은 사용자가 보상하는 것이

48)B.Hepple,S.Fredaman,LaberLawandIndustrialRelationsinGreatBritain,1986,N.457-59(최홍엽,

앞의 논문(註 7),135면에서 재인용).

49)Timeoffforcarryingouttradeunionduties.

(http://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UK/priority/28076?astSeq=0&orderOption=OLD).

50) Timeofffortradeunionactivities.

(http://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UK/priority/28076?astSeq=0&orderOption=OLD).

51) TradeUnionandLabourRelationsAct(허찬 ,“ 국의 노조 임자제도 운 실태 시사 ”,(｢노동

교육｣,한국노동연구원,2000,255면에서 재인용).

52)P.DaviesM.Freedland,LaborLaw:TextandMaterials,1984,120면(최홍엽,앞의 논문(註 7),135면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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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다.

5.미 국

미국 노조의 구조는 AFL-CIO(AmericanFederationofLaborandCongressof

IndustrialOrganization;미국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와 같은 노동조합연맹과 산별

는 직종별 노조,노조지부라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노동조합연맹이나 산업별 는 직종별 노조의 간부나 직원들은 우리나라와는 달

리 개별기업의 근로자신분을 갖지 않고 임 는 근무시간의 일부를 이용하여 노

조업무룰 수행하는데, 기업의 경우는 주로 임의 형태를 취한다.53)한편,상당수

의 노조지부(단 사업장)간부들은 특정 사업장의 사용자와 고용 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조 업무만을 담하는 자를 미국에서는 ShopStewards라 부른다.

미국에서의 노동조합 임자(ShopStewards)는 1920년 이후 사업장 단 의 노조

활동을 담당하여 왔는데,노조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표로서 근로자의

고충처리‧경 참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들은 다른 근로자들에 의하여 선

출되어 당해 사업장에서 노조업무를 수행한다.만약 노조 임자가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잘못이 있거나 분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속 노조에 소환되기도 한다.노

조 임자들의 구체 수행업무로는 노조와의 합의 는 노조에서의 임에 따라

단체 약을 체결하고,사용자와는 등한 지 에서 기업의 모든 약 수와 이행여

부를 감시하며,분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의 조정을 시도하며,쟁의 발생시에는

그 주동자가 된다.

미국에서 노동조합 임자의 수는 노사 간의 행이나 상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노동조합의 임자는 조합활동을 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이는 노사간의

상으로부터 확정된다),해고로부터 특별한 보호(소 superseniority)를 받는 등의

혜택을 리게 된다.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지의 문제가 있다.그런

데,이는 스스로 노조 임자의 여를 부담하는 노조연맹과는 무 하고,주로 노조

53)김훈식·송 호,앞의 논문(註 34),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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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의 노조 임자에 한하여 논의되는 문제이다. 한,공공부문에 있어서 노조

임자에 한 여 지 (officialtime)은 연방정부 공무원의 노사 계를 규율하는 공

공부문개 법(CivilServiceReform Act.1978)에서의 경우처럼 법에서 이를 규정

하고 있고,가령 법에 그에 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사 간 명시 약 내

지 묵시 으로 노조 임자에 한 여는 지 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제기되

지 않고 있다.54)따라서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의 부당노동행 해당여부는

민간기업 가운데 노조지부 노조 임자에 한정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Taft-Hartley법 제8조 (a)(2) 단에서 사용자가 노조 임자에게

여를 지 할 경우 이는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 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반

면,제8조 (a)(2)후단에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시간공제나 임 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논의함은 허용된다고 규정하여 그 외를 인정하고 있다. 한 제302조

(a)에서는 사용자,사용자단체 등이 근로자 표,노동조직에게 , 가치가

있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반하여 제302조

(c)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 표,노조직원들이 피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 가

로”("ascompensationfor") 는 그것을 “이유로 하여”("byreasonof") 품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302조 (a)가 용되지 않는다는 외를 정하고 있다.55)

법원은 민간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가 노조 임자에게 여를 지 하더라도 그

액수가 과도하거나 노조의 독립성을 침해 내지 노사 계와 무 한 노조업무에

한 여가 아닌 한 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56)

6.일 본

일본에서의 노동조합의 조직은 국조직,산업별 조직,단 노조(기업별 노조)의

세 가지 단 로 구성되며,각각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단 노조가 기업과 노동

약을 체결하고 있으며,산업별 노조가 노동 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다.산별

조직은 단 노조간의 정보교환이나 산별 조직으로서 노동 약의 기 과 기본방침

54)김동원,“미국사례연구” “ 임자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한 외국사례연구”,노사정 원회,1999,54면.

55)http://world.moleg.go.kr/World/Nation/US/law/5880?astSeq=562.

56) Catepillar,Inc.v.NnitedAutoWorkers,CA3,No.96-7012,3/4/97.d가 있다(김동원,앞의 논문(註 54),

54면 이하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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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 조직은 산별 조직의 노동 약 기본방침

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57)이와 같은 3단계의 일본

노조조직은 각각의 활동 역과 그에 응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노조 임자를 일본에서는 조합 종(組合 從)이라고 하고,그 가

운데 재 종(在籍 從)은 일반 으로 종업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오로지 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제도 혹은 그러한 간부를 의미하는데,일본의 기업별 노조의 특성

에 기인하여 조합 종 가운데 부분은 재 종에 속한다.

참고로,일본의 사업장에서 노조 임자제도 도입실태를 살펴보면,노조 임자의

유무별 노조의 비율 노조 평균 임자 수58)는 2003년에 비해 소폭 증가되었으

나 2008년 재 체 사업장 가운데 17.1%의 사업장에 노조 임자가 존재한다.여

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인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노조

임자의 존재 비율은 약 34%에 이른다는 사실인데,이는 노조 임자 존재 여부가

사업장의 규모에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 평균 임자 수는 5000명 이상

인 경우에도 평균 6.1명에 불과하고, 체 으로 평균 3.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이처럼 노조 임자의 숫자가 상 으로 은 이유는 일본 노조의 경우

조합 자체 비용으로 조합 임자에 한 여를 해결하는 구조상 조합의 입장에서

는 경비 감 차원에서 노조 임자 수를 인 것으로 악하는 견해가 있다59).

노조 임자에 한 여지 문제를 살펴보면,일본의 경우 노조가 부분 기업별

로 설치·운 되고 있다는 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우리나라와는 달리 노동

계법률에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지를 직 규율하지 않고,노조의 소극

요건 내지 부당노동행 개념을 통해 간 으로 규율하고 있다.다시말해,일본은

1949년 노조법 면 개정이 이루어졌는데,노조법은 제2조 제2호에서 노조의 소극

요건으로서 사용자로부터 경비원조를 받는 노조의 조합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한 동법 제7조 제3호에서는 사용자의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 로 규정하여

(다만,그 단서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에 시간 는 임 의 상실 없이 사용자와

57)川島 千裕·成川 秀明,“일본노조의 임자,”,국제노동 리 9‧10월호,한국노동연구원,2004.9‧10,61면.

58)일본후생노동성,2008년 노동조합실태조사 결과,<http://www.mhlw.go.jp/toukei/list/list15-20a.html#02>

(조상균,앞의 논문(註 24),427면에서 재인용).

59)조상균,앞의 논문(註 24),4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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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거나 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외

규정을 두고 있다)재 종에 한 여보장이 표면 으로는 단된 것으로 보이

지만 실질은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이 완 히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다.60)

Ⅱ.우리나라에의 시사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노조법 개정에 의하여 2010.7.1.부터 노조 임자에 한

여 면 지,근로시간 면제 한도 등이 본격 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우

리나라와 다른 내용의 외국의 입법례를 함부로 우리나라의 실에 원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주지하듯이 이번 노조법 개정에 있어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충분한 논의의 부족과 이질 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

제제도가 도입된 탓에 이의 온 한 정착을 해서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에서 소개한 선진 주요국가의 여러

입법례는 미래지향 으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인데,그 가운데 주요한 내용을 아

래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ILO 련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재정 으로 취약하고 구 노조법에서 노사 간 합의로써

임자에 한 여가 보장되고 있던 행 등을 고려할 때,노동조합의 재정자립을

유도하면서 최소한의 범 내에서 유 범 를 설정한 개정 노조법은 ILO의 규정을

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ILO의 단결권 약 가운데 가장 핵심 인 약으

로서 결사의 자유,단결권을 정하고 있는 제87호와 제98호 약을 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향후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도

록 노력해야 하는 한편 련 제도의 보완에 힘써야 할 것이다.

2.독일 련

60)조상균, 의 논문(註 24),4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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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산별 노조가 노조의 보편 인 형태여서 기업별 노조가 일반 상

인 우리나라와는 노조 상 자체에 차이가 있다.노조신임자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단체교섭권이 없고,사용자에게서 여를 지 받지 않는 등 우리나라의 노조

임자와는 많은 에서 차이가 있다.종업원 평의회의 임자 한 단체교섭권한

이 없고,노동조합의 활동보다 경 참가 활동이 그 주요한 업무이다.따라서 독일

의 노조신임자,종업원 평의회의 임자제도와 우리나라의 노조 임자제도를 평면

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경 참가 기능이 재보다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임자 등이 사실상 기업별 노사 계에서 경 참가를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장차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활동에 경

참가 활동을 한 업무를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3. 랑스 련

랑스의 경우 표성을 인정받는 노조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노조 표 원과 노조 지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소규모 기업에 설치되고 경 참

가 기능까지 수행하는 종업원 표 원,기업 원회 원,단체 약으로 인정되

는 임자제도가 있는데,향후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면제 상 업무와 련하여

노사 의회 활동 등 경 참가 활동의 포함 여부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랑스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면제시간의 하한만을 규정하여

노사 간에 자율 의에 의해 한도를 확장할 수 있는데,우리나라 근로시간면제의

상한 규정에 한 입법 문제 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도 참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국 련

우리나라의 노조 임자제도,특히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총량을 정하고 있는 우

리나라 노조법의 문제와 련하여 고찰될 국에서의 임자제도는 직장 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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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이고,구체 인 시사 으로서 소 노조의 원활한 노조활동을 해서 최소한

소규모의 노조에 해서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총량을 늘리고,그 구체 인 시간한

도는 각 사업장별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5.미국 련

미국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법에 의해서 일률 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노조 임자는 해고로부터 특별한 보호(소 superseniority)를 받고 있다는 ,

법원은 민간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가 노조 임자에게 여를 지 하더라도 그 액

수가 과도하거나 노조의 독립성을 침해 내지 노사 계와 무 한 노조업무에 한

여가 아닌 한 법으로 보지 않고 있는 법원의 태도61)가 우리나라 노조 임자

운 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본 련

법률의 규정이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법에 의하여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이 직 으로 지되고 있지는 않으며,노조에 한 사용자의 경비원조에 해서

도 이를 면 으로 지하지 않고,이로 인하여 노조가 자주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는 경비원조만을 부당노동행 로 규정하고 있는 은 우리나라 노조 임자제

도의 향후 개선책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61) Catepillar,Inc.v.NnitedAutoWorkers,CA3,No.96-7012,3/4/97.d가 있다(김동원,앞의 논문(註 54),

54면 이하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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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노조 임자의 일반 지

Ⅰ.일반 지 에 한 논의

1.문제의 제기

노조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일반 기업에서의 노조 임자인 근로자

는 단체 약 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노조 임기간 동안 사용자와의 근로

계약 계에 의한 근로자로서의 지 를 그 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

의무의 부 는 일부를 면제받아 노조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하지만 사용자도

이에 응하여 노조 임자에게 어떠한 임 지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사용자가 노

조 임자에게 임 을 지 하는 행 를 오히려 부당노동행 에 해당한 것으로 규정

하고 있고(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 후단),이에 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조법 제90조).

이처럼 노조 임자는 일반 근로자들과는 달리 근로계약 계에서 가장 본질 인

의무와 권리인 노무제공의무와 여청구권이 없다는 본질 인 특이성이 존재함에

도 교원노조법 제5조 제2항,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항62)에서 노조 임자의 지 를

휴직자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노조법에서는 노조 임자의 인정요건

여지 지에 해서만 규정하고 있고,그에 한 구체 인 법 지 에 해서는

정한 바 없다.

따라서 교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일반 기업에서의 노조 임자의 법 지 는 학

설과 례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이러한 견해의 립은 노조 임자의 구

체 처우 특히,노조 임자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출·퇴근의무가 있는지,

임업무 수행 에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62)교원노조법 제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당해

기간 교육공무원법 제44조,사립학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

정하고 있고,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종조합의 업무에만 종사

하는 자에 하여는 그 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

령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의 규정에 의해서 노조 임자

는 임기간 여를 지 받을 수 없고(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3항),그 임

기간 동안 임자임을 이유로 승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교원노조법 제5조 제4항 공

무원노조법 제7조 제4항).그리고 공무원연 법 사립학교교직원연 법상의 퇴직수당 지 에 한 재

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임자로서 휴직한 기간에 재직기간 계산시 감하여지지 않는다(공무원연 법

제23조 제5항 제4호,사립학교교직원연 법 제31조 제4항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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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임기간 종료 후 퇴직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퇴직

시 퇴직 산정의 기 가 되는 평균임 산정방법이 어떠한지 등 많은 실천 인

의미가 있다.

이하에서는 노조 임자의 지 에 한 학설과 례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바,개정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 노조 임자제도인 근로시간면

제제도도 고려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견해의 립

이와 련하여 휴직상태에 있는 자와 ‘동일시’하는 견해가 있다.이 견해는 노조

임자를 휴직상태에 있는 자와 동일시한다.63)따라서 임기간 동안에는 노조 임

자의 노무 부의무가 정지되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노조 임자에 한 임 지 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노조 임자에 한 사용자의 여지 은 단체 약 는 노

사합의에 근거하는 외 인 것이며,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원이 되

므로 부당노동행 로서 지된다고 본다.따라서 노조 임자를 휴직자와 동일시한

경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그 기간 의 여는 사용자가 지 할 의무가 없고

근로제공과 련이 있는 휴일,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휴직 인 자와 ‘유사’한 자로 보는 견해가 있다.이 견해는 노조

임자를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지 에 한다고 보고 노조 임자의 법 지

는 휴직과 유사하지만 이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64)이 견해는 만약 노

조 임자를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동일시할 경우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에 따라 근로제공과 가 계에 있는 임 ,휴일,휴가 기타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시설 등의 이용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데,만약 이를 노조 임자에게 그 로 용

할 경우에는 노조 임자의 임활동이 크게 희생되기 때문에 이는 타당치 않고,근

로자로서의 지 가 유지됨에 따른 제반 권한을 보유할 수 있도록 휴직과 유사한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휴게 의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이 견해는 근로의 제공

63)김형배,앞의 책(註 4),844면.

64)이병태,앞의 책(註 8),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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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임 지 간의 계에서만 노조 임자의 지 를 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임

자제도라는 특별한 제도설정 계약을 제로 하여 노조 임자를 ‘휴직 인 근로자’

나 ‘휴직과 유사한 상태에 있는 자’로 보는 견해와 달리 ‘휴게 의 근로자와 유사

하다’고 악한다.65)이 견해는 노조 임자의 경우는 노무제공과 임 지 의 견련

성 속에서 그 모든 의무가 정지 는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인 의무는

서로 독립된 원인에 따라 배제 는 탈락된다고 악하는 에서 차이가 난다.즉,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여지 이 지되는 외에는 임자 제도의 설정은 단지 사

용자의 노조 임자에 한 노무지휘·감독권의 배제만을 목 으로 성립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노조 임자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감독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노조

임자제도 설정계약에 따른 조건으로서 노조업무에의 담이라는 결과만을 가질 뿐

이어서 노조 임자가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노조업무에 종사하

는 것은 오히려 휴게시간 의 근로자의 법 지 와 유사하다는 것이다.이 게

보는 결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제로 하는 출퇴근시간에 한 것,사업장을 벗

어남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것 등에 한 취업규칙의 내용

는 직무규정 등은 그 한도에서 용이 되지 않는 반면에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제로 하지 않거나 이와 련이 없는 복무규율이나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상의

의무는 당연히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노조 임자는 임기간 동안에도 비 유지

의무,경업피지의무 등을 수해야 하고,기업 내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 등 종업

원의 신분에 따라 귀속되는 모든 권리는 유지한다는 것이다.

노조 임자를 견과 유사한 집단 계약 계로 보는 견해도 있다.이에 의하면

노조 임 계는 비사업 근로자 견과 유사한 계지만 동시에 집단 노사 계

법상의 제도라는 특수성을 함께 가지는 계약 계라고 악하여 이를 견과 유사

한 집단법 계약 계로 보는 견해이다.66)

이 견해는 임 계가 휴직보다는 견과 더욱 유사하다는 것에 한 근거로서

첫째,본질 으로 임 계는 삼면 계이다.즉, 임 계는 노조와 사용자,노

65)박종희,“개정법하의 노동조합 노조 임자제도에 한 법 고찰”, 한림법학포럼  제6권,한림 학교

법학연구소,1997,240면.

66)강성태,“집단 노사 계법에서 노동조합 노조 임자의 지 ”,「노동법연구」제19호,서울 학교 노동법

연구회,2005.40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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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임자,사용자와 임자라는 삼면 계약 계로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이면 계에서 인사발령으로 이루어지는 휴직과는 완 히 그 법률 구조를 달리

한다는 것이다.둘째, 임 계의 내용은 노조 임자가 아닌 노조와 사용자 간의

정에 의해 정해진다는 이다.이는 회사 간 근로자 견계약에 의해 견근로의

주요 내용이 결정되는 것과 매우 흡사하고 사용자가 일방 으로 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그 주요 내용이 정해지는 휴직과 다르다는 것이다.셋째,노조 임자

의 입장에서 볼 때 노조 임은 노무제공의 면제가 아니라 노무제공의 상 방이 뒤

바 는 것으로서 노무제공의무가 완 히 면제되는 휴직과는 다르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노조 임자는 사용자에 해서는 노무제공의무를 면하고,

임발령에 따라 노조활동에 임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출근의무와 같이 노무

제공 의무에 수반되는 의무나 그에 하는 의무도 면제된다고 한다. 한, 임

계를 견과 유사한 계로 보면 임자의 여는 사용자가 부담하든 노조가 부담

하든 임 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특히,노조가 임자에 한 여를 지 할

경우에 그 성질이 문제될 수 있는데,이 견해는 임자가 비록 상당한 재량권을 가

지는 경우에도 임자에 한 노무지휘권은 임 정에 기해 여 히 노조가 포

으로 가지는 것이어서 그 계는 고용계약과 유사하고 따라서 그 보수 역시 임

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업기간 의 여지 여부와 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임 계의 핵심은

임기간 동안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노조에 이양하는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

자의 경우에는 업기간 에 임 정과 임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여가 지 되지 않는 일반 조합원의 경우와는 법 평가도 달라야 할 것이라고

한다.그 외에도 임자의 우는 임 정에서 정하되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취

지에 따라 다른 근로자보다 불이익하게 취 하는 것은 지한다.

3. 례

법원67)은 노조 임자의 기본 지 에 하여 “노조 임자는 기업의 근로자의

신분은 그 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에 있으므

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 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사업주

67) 법원 1995.11.10.선고 94다54566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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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를 부담한다고 하여 상여 지 을 요구하거나 연·월차휴가수당 등을 당연

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나,단체 약에 그러한 여를 부담할

의무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단체 약을 근거로 이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

고 시하는 등 노조법 개정을 후하여 일 되게 노조 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

에 기본 노사 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 로 가지는 것이

지만,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원칙 으로 사용자의 임 지 의무도 면제된다는

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노조 임자의 출·퇴근의무 존부와 련된 취업규칙 용 여부와

련해서는 “노조 임자도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용이 면 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 약에 조합 임자에 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한 사규의 용을 받게 된다”고 시하 다.68)

법원이 이처럼 노조 임자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 에 있다고

시하 을 경우 노조 임자는 휴직상태에 있으므로 노조 임 기간 동안 출·퇴근의

무를 부담치 않는다고 하여야 함에도 출퇴근의무 부담 여부와 련해서는 이를 부

담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서로 모순되는 입장을 취하는 난 이 있다.

4.소 결

견과 유사한 집단 계약 계로 악하는 견해는 노조를 사용사업주로 악하

는 논리 비약이 있는 ,사용자와 노조 사이에 근로자 견계약이라고 볼 수 있

는 사실이 없는 ,통상 근로자 견계약에 있어서 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사

업은 별개인 데 반하여 노조 임자의 업무는 사용자의 업무와 하게

련69)되어 있는 등을 감안하면 견해는 지나치게 기교 인 견해로서 이를 받

아들이기 어렵다.

휴게 인 근로자와 유사하다는 견해는 휴게란 1일의 근로시간 도 에 잠시 사용

자의 지배에서 완 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여 계속 근로에 따른 피로의 을

이려는 것인데,노조 임은 피로회복이 아니라 노조의 조합활동을 해 장기간

68) 법원 2005.10.13.선고 2005두5093 결; 법원 2005.6.23.선고 2003두12790 결; 법원 2007.7.28.선고

2000다23297 결; 법원 1995.4.11.선고 94다58087 결; 법원 1994.2.23.선고,92 14502 결.

69) 법원 1994.2.22.선고 92 1450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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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취해지는 것이라는 에 착안하면 이 견해 한 취할 수 없다고 본다.

노조 임이 장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사실과 교원과 공무원의 경우는

임기간을 휴직 처리하는 사정(공무원 노조법 제5조 제2항,교원 노조법 제7조),경

제단체 의회의 표 단체 약 제8조가 “(노조) 임기간은 휴직으로 취 한다.다만

임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70)에 비추어 보더라도 휴

직의 법리 내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다만,노조 임자와 사

용자 사이에 명시 으로 휴직에 한 합의가 없었던 과 일반 인 휴직과 달리

노조 임자는 노조 임기간 동안에도 때로는 사업주와 조합활동 등에 하여 의

하기도 하고,사업주가 제공하는 사무공간과 사업주의 시설 등에서 노조업무를 수

행한다는 등을 고려하여 노존 임기간 동안 완 히 사업주의 역을 벗어난 것

이라고 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노조 임자를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

와 직 동일시하기보다는 이와 유사한 지 에 있다고 악함이 타당해 보인다.

이에 덧붙여 노조 임자의 지 일반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노조 임자의 지 는

개별 근로 계에 한정해서 악하기 보다는 노조의 존재를 제로 하는 집단

노사 계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임자의 근로계약 계,즉 법 지 는 일정 부분

수정되어 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71)그런데 이러한 수정내용은 노사 간 단체

약 등 명시 인 합의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사 행 등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고 보이며,그 범 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노조 임자제도 운 상황,노조 임자제

도의 존재 의의,수정되는 구체 법률 계의 특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를 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Ⅱ.타임오 사용주체의 문제

1.문제의 제기

노조법 제24조는 그 표제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노조 임자에 한 규정이지

만 제24조 제4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 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70)최홍엽,앞의 논문(註 7),133면.

71)최홍엽,앞의 논문(註 7),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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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사업 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

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과하지 아니하는 범 에서 근로자는 임 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의·교섭,고충처리,산업안 활동 등 이 법 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

는 업무와 건 한 노사 계 발 을 한 노동조합의 유지· 리업무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그 해석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즉,노조법 제24조 제4항이 노조

임자의 유 활동의 범 를 정한 것인지,노조 임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근

무시간 에 유 으로 소정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한 것인지에 한 해석

상의 혼란을 주고 있다.다시 말해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서의 ‘노조 임자’와 같은

조 제4항에서의 ‘근로자’즉,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주체가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

한지 여부에 한 논란이 있다.이와 련하여 기존의 노조 임자 이외에 별도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을 인정할 것인지의 논란도 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의 필요성 여부에 한 사변론

인 논쟁을 뛰어넘어 제24조 제1,2항에서의 노조 임자가 법문상으로는 노조 임자

와 다른 근로시간면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와 기존에 개 유 으로 처리

되어 오던 근로기 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근로자참여 력증진에 한 법

률(이하 ‘근참법’이라고 한다),산업안 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고 한다)등 노동

계법상의 근로자 원들의 활동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총량에 포함되는지의 문제와

결부되어 결국 실질 인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총량에 향을 미치게 된다.나아가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서의 ‘노조 임자’의 법 지 에 한 법리가 노조법 제24

조 제4항에서의 ‘근로자’,즉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주체의 법 지 에 한 법리

에도 그 로 용될 수 있는지 등 실천 인 면에서 그 논의의 실익이 있는 것이다.

2.학설의 립

먼 ,근로시간면제자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이는 주로 정부의 입장으로

서 노조 임자 외에 근로시간면제자 개념을 인정한다.이 견해는 노조법 제24조 제

4항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용하는 상자는 법제24조 제2항과는 달리 ‘근로자’

로 표 하고 있음을 그 근거로 삼는다.이들 노조 임자의 근거 규정은 노조법 제

24조 제1,2항이며,그 취 업무는 노조업무 반에 걸치므로 그 제한이 없음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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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근로시간면제자는 그 근거 규정이 노조법 제24조 제4항이고,그 취 업무는

사용자와의 의ㆍ교섭,고충처리,산업안 활동 등 노조법 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 한 노사 계 발 을 한 노동조합의 유지ㆍ 리 업무,즉 노조

법 제2장 제3 규정에 의한 노조 리업무와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

계에 속하는 노조의 유지ㆍ 리 업무라는 것이다.72)

이 견해에 의하면,노조법은 노조활동을 보장함에 있어 노조 임자제도(노조법

제24조 제1,2항)와 근로시간면제제도(노조법 제24조 제4항)가 병존하는 이원 구

조를 가지고 있고, 두 제도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 계 업무를 수행하도

록 한다는 에서 공통 을 가지고 있으나,제도의 특성상 그 성격과 내용이 매우

이질 이라고 한다.73)그리고 노사합의로 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주체는 노조

임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도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음은 물론,노조

임자뿐만 아니라 임자가 아닌 교섭 원이나 노사 의 원,산업안 보건 원 등

과 일반조합원이 교섭· 의·산업안 ·고충처리 등의 활동을 하거나 조합업무를 근

로시간업무 에 하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용 상으로 보아 이

를 고려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74)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는 사용자와의 교섭ㆍ 의,고충처리,

산업안 활동 등 사업장 내 근로시간면제 상 업무에 반드시 우선 으로 참여하

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75)

한 이 견해에 의하면,노조 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법 지 는 구체 인

면에서 많은 차이 이 있다고 한다.즉,① 상자의 신분의 경우 노조 임자 신분

이 휴직자76)인 것과 달리 근로시간면제자는 재직자 신분이며,② 그 사용 시간과

인원,업무범 에 해서도 노조 임자의 경우에는 법률상 별도의 한도는 없이 오

직 노사가 의하여 이를 결정하면 되는 것임에 반하여,근로시간면제제도는 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노사합의로 정할 수 있을 뿐이며,③ 추가 임의 문

제도 노조 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될 수 없음에 반하여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 이는 노조의 부담으로 하고,④ 노조법상 노조 임자는 행 법률상

72)김형배,앞의 책(註 4),849-850면;하갑래,｢집단 노동 계법｣,(주)앙경제,2013,197면;박지순,“근

로시간면제제도의 운 에 한 법 쟁 ”,노사자율침해-근로시간면제제도의 문제 (민주노총 정책토

론회).2010.7.14.16-17면;고용노동부,｢근로시간 면제 한도 용 매뉴얼｣,2010.6,5면.

73)하갑래, 의 책(註 72),197면.

74)박지순,앞의 논문(註 70).11면.

75)고용노동부,앞의 책(註 71),11면.

76) 법원 1998.4.24.선고 97다5472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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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서 여를 받을 수 없으며,노조 임자가 법률 개정(법

률 제10339호)이 까지 사용자에게서 행 으로 지 받아 왔던 여의 법 성질

한 근로의 가인 임 이 아니라 편의제공77)에 불과한 반면에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이는 근로의 가인 순수한 임 에 해당하고,⑤ 산재보법 용과 련해서도

노조 임자의 경우에는 업무기인성 내지 업무수행성 인정에 하여 법 문제 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이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며,

⑥ 부가 여 한 노조 임자의 경우 단체 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용이 없

는 것과 달리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이는 당연히 용되며,⑦ 상 단체에의

견의 경우에도 노조 임자에 있어서는 노사합의만 있다면 이는 별 문제가 없음에

반하여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제5장 제4 Ⅵ.유 활동범 에서 살펴

볼 것인데,그 인정여부에 해서는 다툼이 있는 등 많은 차이 들이 존재한다.78)

견해와 달리 근로시간면제자 개념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이는 주로 노동계

의 입장인데,노조법 어디에도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정부의

일방 인 개념에 불과하고,노조법 제24조 표제어 한 ‘노동조합의 임자’임은 물

론,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여 제4항의 내용이 노조 임

자에 한 규정인 제2항에 한 외규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제4항

의 규정 내용은 노조 임자에 한 것임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한 이에 의하면,

정설의 견해는 타임오 용 상자의 범 를 노조 임자 이외의 자에게도 확

하여 결국 노조 임자의 실질 인 축소를 노리는 술수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결

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규제를 받는 상은 노조법 제24조 제1항에서의 노

조 임자의 조합활동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별도로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은 불

필요하다는 것이고,79)근참법 등 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노사공동기구의

근로자 원의 활동은 노조법 제24조 제2항,제4항과는 별개이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노조 임자의 유 노조활동만 감안하면 된다는 것이

다.80)이 견해에 의하면,노사 의회 원 등의 유 활동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포

77) 법원 1995.11.10.선고 94다54566 결.

78)박 우 외 2인,｢타임오 100문 100답｣,매일노동뉴스,2010,16면.

79)이승욱,“노조 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쟁 과 과제”,｢노동법 연구｣,제28호,서울 학교 노동법연구

회,2010,133-134면;임종률,｢노동법｣,박 사,2014,88면도 결론에 있어서는 같은 견해인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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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지 않게 되어 노조 임자의 유 노조활동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다.

3.소 결

노조법 제24조 제4항을 신설한 취지가 그 동안 우리나라 노동조합 실에서 노

조 임자의 과다한 인원수 과도한 여 지 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하여 노조 임자에 하여 유 활동을 지하는 보완책으로 마련된 사실에서도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 임자제도와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노조법 제24조 제4항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여 노조 임자를

규정하고 있는 제24조 제2항을 제로 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 임자제도를 당연히 제하는 등 노조 임자제도와 련이 있음을 알 수 있

는 것이다.나아가 노조 임자 이외에 근로시간면제자라는 별도의 개념을 정하는

견해에 의할 경우에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 신설 이 부터 련 법령에서 당연히

유 활동이 보장된 노사 의회 회원 등 활동이 이로 인하여 제약되는 부당한 결

과가 래되는 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성태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노조법 개정안81)을 발의했는데,이들에 의하면

노조법 제4항이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의 입법취지가 노조 임자의 유 노조활동 범 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근로

자도 근로시간면제의 사용주체인지 해석상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

으로 해결하기 해서는 노사가 합의한 노조 임자의 유 노조활동 범 를 정

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이 필요하다고 하여 행 노조법 제24조 4항 법문 가운데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주체와 상업무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 다.

즉, 행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의 “조합원 수”를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조합원의 지역 분포,근무형태,교섭단 ’로,“근로자는”을 ‘제1항에 따른 임자

는’으로,“사용자와의 의ㆍ교섭,고충처리,산업안 활동 등 이 법 는 다른 법

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 한 노사 계 발 을 한 노동조합의 유지ㆍ 리업무

80)박 우 외 2인,앞의 책(註 78),32면.

81) 2013.12.20.국회환경노동 회의 법안소 원회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표 발의한 법개정안이 논의되

었다. 개정안은 상 단체에 견된 노조 임자에 해서도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

고 있었으나,경 계의 반발에 부딪 이는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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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을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을’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 다.입법자들인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개정안 발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의

‘근로자’즉,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주체는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서의 노조 임자

와 같은 의미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노조 임자 이외에 별도로 근로시간면제

자라는 개념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주체는 같은 조 제1,2항

에서 정하고 있는 노조 임자와 본질 으로 동일한 것이어서 노조법 제24조 제4항

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이는 같은 조 제 1,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 노조 임자와 동질의 것이어서 기존 노조 임자가 타임오 사

용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하에서는 개정 노조법 제24조 제1,2항

에서의 무 노조 임자는 ‘기존 노조 임자’로,제24조 제4항에서 유 처리되는

‘근로자’는 ‘제24조 제4항의 노조 임자’라고 칭한다.다만,특별히 이를 구별치 않고

단지 노조 임자라고 할 경우에는 기존 노조 임자를 칭한다.

나아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노조 임자의 노동법상 지 에 한 법리는 아

래에서 서술하는 기존 노조 임자의 노동법상 법 지 에 한 법리가 그 로

용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기존 노조 임자의 법 지 에 한 법리는 같은 법

제24조 제4항 노조 임자에 해서도 그 로 용된다고 할 것이다.

4.근로시간면제제도 실시 이후의 상황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

국노총’이라고 한다.그리고 이들을 총칭하여 이하 ‘양 노총’이라고 한다)이 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 계 실태조사」에 의하면,단체 약상 기존 노조

임자와 노조법 제24조 제4항 노조 임자의 구분 여부는 단체 약에 기존 노조

임자와 제24조 제4항 노조 임자를 구분하고 있는 사업장은 유효 조사표본의

68.1%,이들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 조사표본의 31.9% 다.

이러한 양 노총의 실태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타임오 제도를 도입하면서 노

조법 제24조 제4항의 노조 임자와 기존 노조 임자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타임오 한도 범 내에서 이를 사용하여 타임오 제도

도입 이 과 유사하게 노조 임자 활동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도 상당부분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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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노조 임자가 체 종업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와 고충처리

소요시간 비 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부분의 노조 임자들이 노동조합 조합원

뿐만 아니라 체 종업원의 표로서 고충처리 업무를 더불어 수행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62.0%),이러한 체 종업원들의 한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체 활동시간의 평균 25(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2)

이러한 조사결과에 의하면,노조실무에 있어서 기존 노조 임자와 노조법 제24조

제4항 노조 임자를 구분하는 것이 다수인 반면,기존 노조 임자가 조합원 외에

체 종업원을 한 고충처리 업무 등을 처리하는 하는 에 비추어 아직은 타임

오 실시 기인 에 비추어 기존 노조 임자와 같은 법 제24조 제4항 노조 임

자의 구별 그 업무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82)양 노총,앞의 실태조사 보고서(註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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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별 근로 계에서 노조 임자의 지

제1 취업규칙의 노조 임자에의 용 여부

Ⅰ.문제의 제기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일반 으로 용할 것을 목 으로

근로자들에 한 근로조건에 하여 설정한 칙이라고 할 수 있다.사용자의 입장

에서 사업 는 사업장에 다수의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을 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을 개별 으로 규정하여 이를 용하는 것에 비하여 다수 근로자들에 한 근로

조건을 통일 으로 규정하는 것이 사업운 상 효율 이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노조 임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계에서 임기간동안에도 근로계약 계는 유지

되는 반면에 실재 근로제공의무는 부담치 않는다는 이외에도 임자가 임기

간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에서 해방되어 노조의 임자로서 조합활동에 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에 있다.이러한 노조 임자의 특수한 사정과

련하여 노조 임자가 노조 임기간 동안에도 취업규칙을 용받아야 하는지,특

히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출·퇴근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된다.

근로제공계약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한 계에서 가장 기본 인 의무로서 근

로제공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55조,근로기 법 제2조,제1항,제1호),이러한 근

로제공의무에 부수하여 근로자는 필연 으로 출‧퇴근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근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기본 의무인 출‧근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사용

자는 이를 이유로 노조 임자에 하여 노조 임을 해제할 수 있고,그 정도가 심

할 경우에는 근로자인 노조 임자에게 징계해고처분까지 내릴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조 임자가 사용자에 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출‧퇴근의무를 부

담하는지의 논의는 사용자가 노조 임자에 한 노조 임해제 징계해고처분을

행할 경우 이의 정당성 여부를 가름하는 기 이 된다는 실질 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편,노조 임자의 일반 인 법 지 와 련하여 다수의 학설과 례의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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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입장은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 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휴

직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와 그에 부수하는 출

‧퇴근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근로자의 기본 인 의무,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법 지 ,노조 임

자의 법 지 와 련하여 노조 임자에게 출‧퇴근의무가 있는지에 해서 견해

의 립이 있다.이러한 논의와는 별도로 개인 인 생각으로는 노조 임기간동안에

는 노조업무만 수행하는 노조 임자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조 임자에게

출‧퇴근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당히 경감된 정도의 출·퇴

근의무가 부담되어져야 한다고 본다.노조 실에 있어서도 단체 약이나 행에

의하여 노조 임자의 노조기간 동안의 출·퇴근의무는 상당 부분 경감되어 있는 경

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노조 임자가 임기간 동안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의

무를 부담하는지에 한 각 견해의 내용과 례의 태도를 살핀다.

Ⅱ.학설의 립

1. 용된다는 견해

이는 노조 임자의 지 를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지 와 유사하다고 보는

견해에서 주로 주장하는 견해이다.노조 임자는 종업원이면서 조합원의 지 를 동

시에 보유하므로 단체 약에 임자의 출·퇴근의무를 면제한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

한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 임자도 임기간 동안 일반근

로자와 동일하게 취업규칙의 용을 받는 것이고,노조 임자가 정상 으로 출근하

여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지 않는 경우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한

다83)고 한다.

2. 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83) 성종,“노조 임자의 법 지 ”,「노동법 논총」,한국비교노동법학회,1999,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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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해는 노조 임자의 법 지 에 하여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지 와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에서 주장된다.휴직상태에 있는 노조 임자는 근로 계의 기

본 인 의무인 노무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근로제공의무를 당연히

제하는 출·퇴근의무 한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84)이 견해에 따르면,노조

임자가 행하는 조합사무실에서의 조합활동은 물론이고,조합업무와 련된 지방

출장 등의 경우처럼 통상 인 노조업무를 하여 필요한 행 는 모두 출근의 범

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다만 이와는 달리 노조업무와는 상 이 없는 노조 임자

의 사 인 해외 유학85)등을 이유로 하는 결근은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한다.86)

부정하는 견해 가운데는 노조업무를 근로계약상의 본래의 업무수행으로 보면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노조 임자의 출·퇴근을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노조에 의하여 선임된 노조임원이 노조업무를 해태하는 경우,이에

하여는 근로자들의 자주 인 단결체인 노조가 자체규약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하고,사용자가 이를 통제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

해87)도 있고,노조 임자가 통상 인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노조 사무실에 출근하여

노조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이를 출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것은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의 범 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88)도 있다.

노조 임자를 휴게 인 근로자로 보는 견해에서도 노조 임자는 임기간 동안

사용자의 노무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에게 있어서의 사용자의 노무지

휘권을 제로 하는 취업규칙,직무규정 등은 노조 임자에게는 용되지 않는 것

이므로 노조 임자는 임기간 동안 출‧퇴근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의

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89)가 있다.

한,노조 임자와 사용자의 법률 계를 근로자 견과 유사한 집단법 법률

계로 악하는 경우 노조 임자는 노무제공과 련하여 사용사업주인 노조의 지배

84)오문완,“노조 임자의 출·퇴근의무”,「월간 노동법률」,(주)앙경제,2000,29-30면.

85)서울행정법원 2002.9.27.선고 2002구합13352 결.

86)이상윤,앞의 책(註 6),625면.

87)김형배,앞의 책(註 4),844면.

88)김기 ,“노동조합 임자의 근로 계”,「노동법연구」,서울 학교노동법연구회,1996,285면.

89)박종희,앞의 책(註 65),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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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을 받게 되므로 노조 임자의 구체 인 업무제공과 련된 경우 사용자업주

인 노조의 내부 운 규칙에 따르고 견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일방 으로

정한 취업규칙의 용을 받지 않으므로 견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하여

출‧퇴근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이는 노조 임자가 견근로자와 유사하므

로 원칙 으로는 견사업장의 지 에 서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노조 임자

에게 용되는 것이지만,출·퇴근 등과 같은 실재 업무제공의 측면에서는 사용사업

자의 지 에 서는 노조의 취업규칙이 노조 임자에게 용된다는 것이다.90)

그리고,노조 임자에게 출·퇴근의무가 부과되는지는 우선 으로 당해 사업장 내

단체 약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그러한 단체 약상의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할

경우에는 임자는 노조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노조업무에 념할 의무를 부담하

며,노조 임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노조 임자의 출‧퇴근 여

부에 한 사용자의 통제권은 인정될 수 없고,결국 노조 임자의 무단결근을 이유

로 하는 징계는 사용자가 아니라 노조 내부의 문제이며,다만 노조 임자의 무단결

근의 내용이 조합활동의 본연의 임무에 반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에 의한 임해제

가 가능하며,그 내용 자체가 범죄행 ,신의성실 반 등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

려운 비리일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 의한 노조 임자의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다

는 견해도 있다.91)

Ⅲ. 례

법원은 “노동조합 임자는 사용자와의 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

용자의 임 지 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 노사 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 로 가지는 것이어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용이 면

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노동조합 임자는 단체 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거

나 특별한 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해외 유학 등에 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용을 받게 되며92),이는 그 노동조합 임자가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산업별 노

90)송도인,“노동조합 임자의 법 지 련 쟁 에 한 연구”,고려 학교 노동 학원,2009,32면.

91)하갑래,앞의 책(註 72),187면-188면.

92) 법원 1993.8.24.선고 92다34926 결,2004.2.27.선고 2003다51675 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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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 법원 2005.

6.23.선고 2003두 12790 결)와 “노조 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

인 근로 계가 유지되며,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 리업무와 무 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노사 계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하게 련

되어 있다는 을 근거로 노조 임자는 출‧퇴근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93)일

되게 인정설의 견해를 밝혔고,‘노조 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 인 조합업무가 수

행되는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노조

임자가 사용자에 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와 같

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94)라고 시( 법원 1997.3.

11.선고 95다46715 결)하 다.

한편, 와 같은 법원 례에 하여 “사용자와 노조 임자 사이에는 근로제공

의무에 한 기본 인 권리·의무 계와 이에 따라 수반되는 부수 인 권리·의무,

컨 사용자의 근로시간,장소 등 지정권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가 노조 임

자의 지 에 있는 기간 동안은 정지된다고 할 것이며,이 에서 노조 임자에

하여는 원칙 으로 출‧퇴근에 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용이 배제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즉 사용자에 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노조 임자에 하여는

사용자가 출·퇴근 통제권 등 복무규율권을 행사할 수 없고,노동조합이 그 지휘감

독권을 갖고 자체 규약을 통한 징계나 노조 임해제 등의 방법으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고,사용자의 근로자에 한 강력하고도 유효한 통제수단 의 하나인 출·퇴근

통제권을 노동조합 임자에 해서도 인정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

하고 노조 임제도를 인정한 기본취지마 몰각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시한 하 심 결95)이 있었는데,당해 결은 법원에 의해 기환송 처리되었

다96).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하여는, 례가 노조 임자의 법 지 를 휴직 인

근로자와 유사한 지 로 악하고 있음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규칙이 노

93) 법원 1993.8.24.선고 92다34926 결.

94) 법원 1997.3.11.선고 95다46715 결.

95)서울고등법원 2005.4.29.선고 2003 22409 결.

96) 법원 2005.10.13.선고 2005두5093 결 내용(송도인,앞의 註 90논문,34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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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임자에게도 용되어 노조 임자가 출‧퇴근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

한 법리상 모순이며,노조 임자가 사용자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은 노사자치의 고

양이라는 노조 임자제도의 기본 인 취지에 부합치 못하는 것이고,사용자가 노조

임자를 임의로 해고한다는 것은 자칫 부당노동행 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비

이 있다.

Ⅳ.소 결

노조 임자의 출·퇴근의무의 존부에 한 문제는 노사자치의 고양이라는 노조

임자제도의 기본취지는 물론 노조 임자의 법 지 등을 염두에 두고 단되어야

할 것이다.노조 임자제도의 기본 인 취지는 노조 임자로 하여 근로제공의무

에서 벗어나 노조업무에만 충실토록 하기 함이며,이를 해서는 노조 임자로

하여 사용자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이러한 노조 임자의

업무수행과 련하여 노조 임자에게는 사용자가 일반 근로자들을 염두에 두고 규

정한 출·퇴근에 한 취업규칙의 용을 배제하려고 하 다고 악함이 노조 임자

제도 도입에 있어서 노사당사자의 추정된 의사라고 할 것이다.97)

앞의 법원 례의 태도처럼 노조 임자가 조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출·퇴근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사용자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면 이는 노조 임자의 자주성

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며,어렵게 도입한 노조 임자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

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노조가 선임한 노조 임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닌 노조 스스로가 자체규약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을

내리거나 임해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논리 일 성을 고려하더라도 노조 임자의 법 지 를 휴직상태에 있

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 로 악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노조 임자 사이에 근로제

공에 한 기본 인 권리의무 계와 이에 수반되는 부수 인 권리의무인 사용자의

근로시간,근로장소 등의 지정권과 이에 따를 근로자의 의무는 노조 임가간 동안

에는 이들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97)김홍 ,“노조 임자에게 출·퇴근에 한 취업규칙이 용되는지 여부”,｢노동법률｣,2005.12.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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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조 임자의 출·퇴근의무를 부인하는 하 심 결이 법원 결에 비하

여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노조 임자가 통상 인 노조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정하는 출·퇴근 의무에 반하 음을 이유로 하는 사용자의 노

조 임자에 노조 임해제,징계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하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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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노조 임자의 휴가 복리후생

Ⅰ.문제의 제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 휴일을 주어야 하고(근기법 제

55조),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 연차휴가(기본휴가)를

주되,3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게는 일정한 한도에서 휴가일수를 가산해 주고,기

본휴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에 하여 1일의 유 휴가를 주

어야 한다(근기법 제60조 제1,2,4항).

이처럼 근기법은 근로자들에게 연속 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근로제공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에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 주휴

일제를 마련한 한편,98)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 인 생활(휴식,오락,능력개발 운

동 등)을 실 하기 하여 유 주휴일과 별도로 유 연차휴가제도를 마련해 두었

다.이 밖에도 근기법은 근로자의 근로로 인한 피로회복과는 직 인 련이 없는

산 후 휴가(근기법 제74조),배우자 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 법률 제18조의2)등을 정하고 있고,사업장별로 혼상제 등과 련하여 임의

으로 인정하는 휴가도 있다.

한편,노조 임자는 사용자와의 계에서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

지 않는 탓에 일반 근로자들에게 부여되는 이러한 휴가 내지 복리후생이 노조 임

자에게도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먼 다양한 내용의 휴가 복리후생 제도들을 그 특성에 근거하여

이를 분류하고 노조 임자에게 이러한 휴가 복리후생 제도들이 인정될 수 있는

지에 한 학설, 례,행정해석의 태도를 소개한 후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

Ⅱ.특성에 따른 분류

98) 법원 2004.6.25.선고 2002두285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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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률근거 유무에 따른 분류

휴가는 그에 한 법률에 근거 유무를 기 으로 법률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연

차휴가99),산 ·후 휴가100),배우자 출산휴가101)등의 법정휴가와 사용자가 근로자

의 편의를 해 제공하는 임의휴가(부모 상,결혼 등)로 분류해 볼 수 있다.

2.휴가의 성격에 따른 분류

한,휴가가 근로제공에 따른 것인지를 기 으로 하여 연차휴가 등과 같이 근로

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한 것에 따른 가로 부여되는 것과 실 인 근로제

공과 무 하게 산 후 휴가 등 계속고용 계를 제로 하여 근로자 신분을 기 으

로 부여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컨 ,1년에 8할 이상의 출근을 제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 이행을 제로 하는 것이며,산 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이행의 실 여부와 계없이 고용 계를 제로 부여되는

것이다.

Ⅲ.인정여부에 한 학설의 립

이에 한 학설의 립은 노조 임자가 취업규칙상 출･퇴근의무를 부담하는지에

한 학설 립의 연장선상에 있다.즉,노조 임자의 지 를 휴직 인 근로자와

동일한 지 로 악하는 견해에 의한다면,노조 임기간 동안 노조 임 근로와

계된 휴일,휴가를 의무가 없고,일반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후생,복지시설 등의

이용도 일정 부분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반면,노조 임자의 지 가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지 와 유사하다고 악

하는 견해에서는 노조 임자를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로 취 하는 경우에는 휴직

의 효력이 직 으로 용되어 노조 임자에게 임 은 물론 휴일,휴가,복리후생

99)근기법 제60조.

100)근기법 제74조 제1항.

10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 법률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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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부정되는 문제 이 있으므로 이는 타당치 않고,노조 임자의 지 는 구체

인 사용자의 의무에서 이를 도출할 수 있으며,결국 휴직과는 유사하지만 구체

인 내용에 있어서는 직의 경우와 으로 동일시할 수는 없으고, 여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휴게,복리후생의 문제는 사용자의 구체 인 의무와 련하여 그 인

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Ⅳ. 례 행정해석

행정해석은 “노조 임자의 연차휴가와 련하여서는 근로계약 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속연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시업·종업시각,휴일·휴

가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

므로 동기간에 한 연차휴가 청구권 는 동 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청구권은

발생되지 않으며,다만 연간 일부만을 노조 임기간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를 소

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동 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기 으로

출근율을 계산하여 휴가를 부여한다”102)고 하여 부인설의 입장이다.

례는 노조 임자의 연·월차 휴가수당 청구 사례에서 “노조 임자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 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사업주가 여를 부담

한다고 하여 상여 지 을 요구하거나 연･월차휴가수당 등을 당연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단체 약에 그러한 여를 부담할 의무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단체 약을 근거로 이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103)라고 시하여

원칙 으로는 부인하되 다만,단체 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하는 태도이다.

Ⅴ.소 결

이 문제에 한 례의 태도는,노조 임자는 휴직한 근로자와 유사하게 근로제

공의무가 정지되지만 출·퇴근의무는 여 히 부담하고 있는 것이며,출‧근의무는 부

102)노동부 행정해석(1984.9.23.근기 68207-1485).

103) 법원 1995.11.10.선고 94다54566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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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고 있지만 출근율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일반 근로자들과 달

리 단체 약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논리 모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 ,이에 한 논의는 노조 임자의 출·퇴근의무의 유무에 한 논의와 직

인 연장선상에서 획일 으로 단하는 것보다는 휴가 등의 성격에 따른 분류

를 기 으로 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연차휴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한 것에 따른 가로

부여되는 경우에는 단체 약에서 노조 임자에게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원칙

으로 이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이 경우와 달리 산 ·후 휴가처럼 실

인 근로제공과 상 없이 계속고용 계를 제로 하여 근로자 신분을 기 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단체 약 상 근거의 유무와 상 없이(이 에서 단체 약 상 근

거규정을 근거로 근로제공과 상 없는 휴가도 부정하는 례와 차이가 있다)이는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휴가 이외의 복리후생의 경우도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을 제로 사용자의 편의제

공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노조 임자를 포함하여 고용 계를 유지한

모든 근로자에 하여 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를 노조 임자에게 인정하

여야 할 것인지를 단하면 될 것이다104).

104)유사한 논지로 최홍엽 교수는 앞의 논문(註 10),245면에서 ‘상여 이나 연월차 수당 등의 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나 사업장의 행을 고려하여 해석하되 종업원에게 일률 으로 지 되는 상여 은

임자에게도 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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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노조 임자에 한 인사 리에 있어서의 쟁

Ⅰ.문제의 제기

인사 리라 함은 구체 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채용,배치,교육훈련·능

력개발,인사평가,인사이동(승진,승격, 근, 직, 출, ),휴직,징계,퇴직,

해고 등 근로 계의 개과정에서 발생되는 인 계약 계의 모든 변동과 상을

뜻한다.이는 사용자가 기업조직 내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을 효율 으로

확보하여 이를 활용하며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105)

사용자의 이러한 인사 리의 기 가 되는 것이 인사권인데,기업의 운 은 사용

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계를 매개로 기능하게 되므로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필수 인 권리이며,이는 근로계약체결을 통하여 사용자가 당연히 취득하

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106)

사용자가 이러한 인사 리를 행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사

용자는 계속 인 사업을 운 함에 있어서 장기 인 고용제도를 수립하면서 장기

에서 인재를 개발·육성해야 하고 능력개발,승진 내지 승격,배치 환 등 인사

리를 탄력 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107) 컨 ,사용자가 노조 임자

에 하여 노조 임발령 요청 이틀 만에 보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당해 노조

임자에 한 인사방침이 이미 확정된 상태 다면 이는 유효하고 부당노동행 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108)

이처럼 기업운 자인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은 존 되어져야 할 것이지만,사용자

의 인사권의 부당한 행사로 인하여 근로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않될

것이다.따라서 사용자의 인사에 한 재량권에도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의 원칙 등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익이 조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일정

한 한계는 존재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이를 하여 부분의 기업들은 단체 약

105)김형배,앞의 책(註 4),550면.

106)土田,勞働契約法,358면(김형배,앞의 책(註 4),550면에서 재인용).

107)서울고등법원 2006.12.13.선고 2006 9704 결.

108)서울행정법원 2000.8.24.선고 2000구740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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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합원에 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 ‘의’를,노조간부에 한 인사를 하

는 경우에는 사 ‘합의’를 거칠 것을 정하고 있는데,사용자가 인사처분 함에 있어

서 이러한 단체 약 상 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노조가 사 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 합의권 행사를 포

기한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 없이 행한 인사처분의 경우에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109)

이러한 사용자의 인사권과 련하여 특히,근로자가 일반 조합원이 아닌 노조

임자일 경우에는 노조 임을 마치고 원직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충돌이 발

생할 수 있으며, 임기간 에라도 사용자가 임을 해제한다거나 노조 임자를

변경 는 증·감원하려는 경우가 발생한다.이는 노조 임자의 노조활동에 큰 향

을 미칠 수 있어서 신 한 근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어서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은 노조 임자와 련해서는 일반 근로자와의 경우와 달리 해석되어야 할 필요성

이 있는 것이다.물론,노조 임자도 노조 임이라는 업무상 특수성 이외에는 사용

자와의 계에서 근로 계가 유지된다는 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것이 없지

만,노조 임자의 권리를 부당히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부당노동행 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조 임자에 한 특수성을 감안함에 있어서 노조 임자제도의 법 근

거 여하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앞(제2장 제2 )에서 행 노조법상으로는 노

조 임자제도 도입에 잇어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설이 타당하다고 보

이지만,노조 임자제도의 실질을 기하기 해서는 정설에 일정한 제한,즉 노조

가 사용자에 하여 노조 임과 련된 제안할 경우 사용자는 객 이고 합리

근거가 없는 한 이를 거 할 수 없는 것(제한 정설)이므로 사용자의 노조 임

자 와 련한 인사‧노무 리에서 이 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원직복귀,

임기간 임해제, 임의 변경 증·감 문제에 하여 살핀다.

109) 법원 2012.6.28.선고 2010다3800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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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의 시기와 종기

먼 , 임의 시기에 해서 살핀다.

사용자가 노조와의 사이에 당해 사업장에 임자를 두기로 합의하 다면,사용자

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노조가 요구하는 자를 임자로 인사조치하여야 한다.

만약,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가 지명한 이외의 자를 임자로 발령하면서

노조가 요구하는 인사조치를 지연하는 것은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 에 해

당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사용자는,노조가 선정한 임자를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와

련하여 사용자가 어느 특정인을 노조 임자로 하겠다는 구체 인 의견제시에 이

르지 않는 한 노조 측의 특정인 노조 임자 선정에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는

있다고 본다.110)

노조 임자가 그 지 를 취득하게 되는 구체 인 시기에 하여, 법원은 “노동

조합 임자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우

에 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비록 단체 약에 노동조합 임자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노동조합 표자 등의 특정 근로자에 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 임 발령이 없이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노조 임자가 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원칙 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계를 직 규율할 수 없고,따라서 단체

약상 노조 임자로 될 수 있는 노조 표자 등의 선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선출 당시부터 노조 임자의 지 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로부터 실

으로 노조 임발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노동조합 임자의 지 를 취득하게 된다"고

시하 다.111)

그러나 노동조합이 단체 약의 규정에 따라 노조 임자를 선임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 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 임발령을 미루고 있는

110)최홍엽,앞의 논문(註 7),140면.

111) 법원 1997.4.25.선고 97다6926 결(이 례의 평석으로는 이상윤,앞의 책(註6),179면 이하;최홍엽,

“노조 임자 련 례”,｢1997년 노동 례비평｣,민주사회를 한 변호사 모임,1998,28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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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례의 입장이 그 로 유지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사례와 련하여 하 심 례 가운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

권을 남용하여 노조 임발령을 거부한 경우 해당 노조 임자의 근로제공의무는 정

당한 노조 임 발령이 있을 것으로 기 되었던 시기가 도래함으로써 당해 노조

임자의 근로제공 의무는 면제된다고 시한 사례가 있다.112)

노조 임자제도의 법 근거에 한 제한 정설에 입각하여 악건 ,사용자

의 임자 발령권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라야 할 것이어서 하 심 례는 충분

히 수 이 가고,가사 노조가 노조 임자를 선출하 을 경우 사용자에게 임발령

을 요청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임발령함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사용자

의 실 인 임발령이 없더라도 그 때부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노조 임활

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임의 종기에 해서 살핀다.

법원은,단체 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안에서 “노동조합 임자제도의 근거

규정인 단체 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단체 약상 노동조합

임제도를 정한 규정은 새로운 단체 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 부분이 아니므로,그 단체 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만을 담하던 노동조

합 임자는 사용자의 원직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시113)한 바 있는

데, 례는 노조 임자제도를 규정한 단체 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하 을 경우

임이 종료되기 해서는 사용자에 의한 원직복귀명령이 있어야 하는지에 하여

는 명시 으로 단하지는 않았다.

Ⅲ. 직

1.문제의 제기

직이라 함은,사용주가 근로자를 사업 목 에 합하게 배치하기 하여 근로

112)서울고등법원,2010.6.24.선고 2009 37618 결.

113) 법원 1997.6.13.선고 96 17738 결(이 례의 평석으로는 최홍엽,앞의 논문(註 111),28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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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직무내용(직종·부서)이나 근무지를 상당한 기간 동안 걸쳐 변경하는 인사조치

를 말한다. 직은 사용자에 의해 인력사용의 효율성 제고 내지 인사의 공정성 확

보를 해 취해지지만,고용조정 내지 근로자에 한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직을 할 수 없다(근로기 법 제23조 제

1항).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를 한정한 경우 사

용자의 직명령권은 제약되고 근로자를 다른 직종,근무지로 직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이는 부당 직이 된다.114)

가사,취업규칙상 포 근거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직명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직의 업무상 필요와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근로

자와의 의 등 직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115)

이처럼 사용자의 일반 근로자에 한 직조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지면 이

는 부당 직에 해당하는 것인데,사용자가 노조 임자인 근로자에게 부당 직을 할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 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다.

사용자가 노조 임자에게 직을 함에 있어서 실재는 노조활동을 오하여 징계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는 업무필요상 하 던 것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있

는 것이다.

2. 련 례 검토

당해 사안의 사실 계는 다음과 같다.참가인이 원고 회사 신갈 공장 공무부 공

무과에서 용 배 공으로 근무하던 1991.2.부터 같은 해 9.까지 노동조합의

교육부장으로 임명된 후 조합원에 하여 활발한 교육활동을 하고 노보 제작,배포

를 주도하는 등으로 극 인 노조활동을 하자 원고가 이를 우려하여 참가인이

1992.8.노조 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참가인을 의원 후보로 추천하려

114) 법원 2013.3.28.선고 2010다52041 결.

115) 법원 2000.4.11.선고 99두296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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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로자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출마를 지한 바 있고,그 후 참가인이 1993.8.20.

제3 노조 원장 선거에서 민주후보를 표방하고 나선 후보의 선거 책본부장을

맡아 선거활동을 총지휘하여 그 후보가 원장에 당선이 되고,새로운 노조 원장

이 참가인을 노조업무에 임하는 노조 사무장으로 내정하여 보명령 이 에 원

고 회사에 하여 참가인을 노조 임자로 인정하여 것을 요청하고 노조업무의

인수인계 작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원고 회사로서도 인수인계 작업이 끝나는 몇

일 후면 참가인이 노조 사무장으로 임할 것이라고 충분히 상할 수 있는 상태

에서 원고 회사가 인수인계 작업 인 1993.8.25.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갑자기

참가인을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원고 회사 장항공장 업무부

업무과로 보명령을 한 사안이다.

법원은 당해 사안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 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 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 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116), 보명령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명령의 동기,목 , 보명령에 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보명령의

시기,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계, 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

가 취한 차,그 밖에 보명령 당시의 외형 객 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단하여야 한다( 법원

1993.2.23.선고 92 11121 결 참조)”고 설시한 다음 “.....한 것이라면,참가인에

한 보명령은 실질 으로는 이 부터 노조활동을 극 으로 해 온 참가인이 앞

으로 노동조합의 사무장이 되어 극 인 노조활동을 하게 될 것을 오한 나머지

업무상 필요성을 표면 인 사유로 내세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명령은 부당노동행 에 해당한다”고 시하 다.117)

3.소 결

부당 직은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 등 많은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그 가운데

116) 법원 1992.2.18.선고 91 9572 결;1994.12.23.선고 94 3001 결;1995.3.14.선고 94 5496 결;1995.4.28.

선고 94 11583 결 등 참조.

117) 법원 1995.11.7.선고 95 979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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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사실상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일종의 징계차원에서 행해진 경우가 많다.더욱

이 노조원들에 한 부당 직은 근로자 개인의 불이익은 물론이고,노조를 억압하

는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그 상자가 노조 임자일 경우는 부당 직으로 인한 조합활동의 침해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외형 인 직의 이유보다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부당노동행

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면 히 살펴야 할 것이며,그러한 차원에서 련 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Ⅳ.원직복귀

1.문제의 제기

노조 임자가 임기 만료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직에 복귀하여야 할 경우 복귀

하여야 하는 원직의 기 은 어떠한지,사용자의 원직복귀에 하여 노조 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의 논의가 있다.그리고 이와 련하여 사용자의 인사권인 원

직복귀 명령권은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문제된다.

노조 임자의 경우 사용자가 노조 임자의 노조활동에 불만을 갖고 노조 임자

의 원직과 아무런 련이 없는 부서로의 원직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부당노동행

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사정으로 원직복귀가 문제되는 부당해고의 경우

와 달리 노조 임자와 련한 원직복귀는 부당노동행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특수

성이 있다.

2.원직의 기

노조 임자가 임기간 만료 등 임이 종료될 경우의 노조 임자에 한 취

도 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만,일반 으로는 임이 되기 이 과 동등한 직

를 가지는 자리로 복귀한다.

일본의 례 가운데는 노조 임 종료 후 동등한 직 에 복귀시킨다는 단체 약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시킨 직무가 종 과 ‘동등한 직 ’라고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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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불법행 가 성립한다고 시한 사례가 있다.118)

이처럼 노조 임자가 임종료로 인하여 원직에 복귀함에 있어서 복직할 원직의

기 이 문제되는데,노동 원회가 부당해고 정 시 내리는 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원직복직도 노조 임자의 원직복귀에서처럼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행사라는 에서

그 구조상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부당해고상의 ‘원직’개념은 노조 임 종료에 있어

서의 ‘원직’의 기 단에 원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부당해고의 경우와 달리 노조 임자 원직복귀에 있어서는 불이익처우에 따

른 부당노동행 의 문제가 있어서 사용자의 원직복귀에 한 인사재량권 행사의

정당성은 다소 특이성이 있는 것이다.즉,노조 임자에 하여 원직과 다른 직무

직 에 복직시키거나 일방 인 원직복귀 명령을 지하는 것은 사용자가 노조

임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임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에

더 나아가 노조 임자에 한 인사발령을 통해 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따라서 사용자에게 이 같은 부당노동행 의 의도

가 없는 한 사용자의 임자에 한 원직복귀 명령도 일반 인 직에 있어서의

정당성 여부 단 기 과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즉,사용자가 노조 임자를 직시키는 것이 업무 황 인력충원 등의 필요성,

구체 인 인사기 등 인사발령의 경 를 고려하 을 때 업무상 필요성과 합리성

이 인정되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노조 임자의 경력과 무

하게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119)

참고로,제2장 제3 입법례 가운데 랑스의 입법례에서 살폈듯이 랑스 노동

법 은 ‘견기간 이후 근로자는 근로나 어도 임 수 이 유사한 근로로 복

귀하는 내용에 하여 규정(노동법 L.2135-7조)하고 있는데,이것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법원은 해고등무효확인청구 사건에서 “사용주가 지방노동 원회의 권고

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

118)大板高判,1990.7.10.선고( 임자 복직 사건).

119)송도인,앞의 논문(註 90),71면.



- 65 -

을 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사용주의 경 상의 필요,작업환경의 변화 등

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그 일이 비록 종 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 권의 범 에 속하는 것이므

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시하 다.120)

그리고,노조 임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노조 임자가 복귀할 업무가 없다든지

다년간의 업무공백으로 인한 업무처리 능력 결함 탓에 원직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에 이를 부당노동행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이와 련하여

법원은 “종 의 부서 규모가 폭 축소되어 원고( 임자)가 복귀할 자리가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공장으로 발령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불이익이 수인

한도를 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이러한 인사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의 범 에 속하는 것”이라고 시하 다.121)

3.사용자의 인사권과의 계

원칙 으로 노조 임자는 단체 약의 실효 내지 임기간 만료의 경우에 사용자

의 원직복귀 명령에 응하여야 하므로 노조 임자가 이에 불응하면 사용자는 노조

임자 던 근로자를 해고 등 징계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이에 한 두 개의 결

이 있다.

먼 ,단체 약의 만기실효와 련된 사안에서 “ 단체 약은 1994.7.5.그 유

효기간이 만료되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노조 표의

임규정은 새로운 단체 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 부분

도 아니어서 원고는 같은 해 10. 순경부터는 참가인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와 같은 복귀명령 불응행 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따라서 참가인이 복귀명령에 불응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

권의 행사로서 그 해고사유가 표면 인 구실에 불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

노동행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시하 다.122)

120) 법원 1997.5.16.선고 96다47074 결.

121)서울고등법원 2003.12.24.선고 2003 1365 결.

122) 법원 1997.6.13.선고 96 17738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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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기간이 만료된 사안에서는 “노조 임자의 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노조 임자는 소속기업의 단체 약,취업규칙,노사 행,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노조 임 이 의 보직으로 원직복귀되며,사용자의 원직복귀명령에도 노조 임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시하여.123) 법원은 노조 임자

의 임기만료,단체 약 실효 등을 원인으로 하는 원직복귀명령에 노조 임자가 불

응할 경우 내린 징계처분이 원칙 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의 인사권도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이 따른다고 해야 할 것

이다.즉 사용자의 원직복귀 명령도 당해 기업에 있어서의 노사 행에 따라야 할

것이고,사용자가 일방 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124)이러할 경우 불이익한

인사발령은 부당노동행 에 해당될 수 있다.이와 련하여 노조 임자가 회사와의

원직복귀를 한 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 단체에 견된 노조 임자를

면직처분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법이 있다고 시하 다.125)

법원의 “노조 임자의 인사에 해서 노조와의 의 는 합의 등의 차가

요구되는 경우 이러한 차를 수하지 않고 임의로 인사명령을 행하 다면 해당

인사명령의 유효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부당노동행 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라는 시사항,126)“노사합의에 의하여 쟁의행 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갑자기 경 상태 악화를 내세워 노조와 사 에 의도 없이 노조 임자를 원

직복귀명령한 경우에 하여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오한 데서 나온 보복조치

인 동시에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 으로 행한 원직복귀명령으로서 노조의 운

에 재배·개입하는 행 ”라는 시사항127)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이다.

4.원직복귀와 부당노동행

123) 법원 1998.69.선고 97다19694 결.

124)서울동부지방법원 1992.10.2.선고 91가합21907 결.

125) 법원 2009.5.28.선고 2007두979 결.

126) 법원 1993.9.28.선고 91다30620 결.다만,노동조합의 동의권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

여져야 하는 것이며,회사가 합의를 한 노력을 하 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합리 이유나 근거의

제시 없이 반 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는 합의가 없는 인사명령도 유효하다.

127) 법원 1991.5.28.선고 90 639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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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이와 련하여 소 제물포여객사건에 하여 살핀다.당해 사안의 사실

계를 보자면,소외1.운 원이 시내버스 회사에 1981.1.1.입사하여 시내버스 운 사

로 근무하다가 1982.7.23.부터 연속 3회에 걸쳐 원고 조합의 부 원장으로 선출되었

는데 회사의 교통사고처리가 회사 주로 진행되어 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의 권

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하여는 회사 직원 외에 노동조합 측

에서도 사고처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1985.5.경부터 소외 1로 하여 사고처리 담당 직원의 사고처리 업무를 보조함과

함께 운 직을 그만두고 노조업무에 임하도록 하 다.그리고 버스 안내원 등 여

성 근로자가 많은 회사의 실정상 노동조합업무에 능숙한 여성 근로자도 필요하다

는 노조 측의 요구에 따라 회사는 1978.2.1.경 소외 2를 안내원으로 채용하되 그날

부터 원고조합의 부녀부장으로서 조합업무에 임하도록 하 고,1986.경 안내원

제도가 폐지되고 나서도 원고의 극 인 요청에 의하여 소외 2로 하여 원고조

합의 총무부장으로서 계속하여 조합업무에 임하도록 하면서 안내원의 여 상당

액을 지 하여 왔다.노조 측이 1988년도 임 약체결을 하여 회사와 수차에 걸

쳐 단체교섭을 하 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1988.10.7.부터 업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 소외 1은 쟁의 책 원장으로 선출되어 회사 리직 사원들의 농성장

진입을 지하는 등 업농성을 주도하 고,소외 2역시 업농성에 참여한 조합

원들의 식사 문제 등을 맡아 처리하는 등 업에 극 으로 참여하 다. 업

기간 참가인 회사는 직장폐쇄조치와 함께 소외 1과 노조의 원장을 사직당국

에 고발하는 한편 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 송석길,총무부장인 소외 신성범 등은

노조의 집행부에 반 하는 조합원들을 규합하여 집행부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게 함으로써 노조의 집행부를 무력화시켜 업을 종결시키려 하는 등

업에 맞서 오다가 같은 해 11.28.노사 방이 임 인상 문제 등을 타결하면서 쟁의

행 를 단하되 쟁의행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제반 문제에 하여는 방이 그 책

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하 다.회사는 와 같은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직후 갑

자기 경 상태 악화를 내세워 소외 1에 하여는 노조 측과 사 에 의도 없이

같은 해 12.2.노동조합 업무 임 사고처리 업무 보조직에서 원직인 운 직으

로 복귀하여 근무할 것을 명령하 으나 노조의 이의 제기로 그 실시를 보류하 다

가 다시 1989.1.4. 와 같은 내용의 원직복귀 명령을 하 고,소외 2에 하여는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 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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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소정의 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1988.12.9.인사 원회를 개최하여 소외 2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12.해고 고를 한 뒤 1989.1.11.해고하 다.회사는

470여 명의 근로자와 200여 의 버스를 보유한 인천 시내 최 의 시내버스 운수

회사로서 1988년도에 있어서는 업 의 운송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자가 발생하 으나 업 발생 년도까지는 매년 흑자를 유지하여 왔고

업 종료 후에도 22 의 버스를 증차하고 40명 정도의 운 사를 증원한 사실이 있

다.

당해 사안에서 법원은 “부당노동행 제도의 목 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

삼권의 보장에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업무의 임자나 노조간부 등의 조합활

동상의 불이익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취 의 한 유형에 해당한

다 할 것이고 노조 임자 등에 하여 그들의 쟁의행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 으로 원직복귀명령을 하 다면 이는 사

용자의 고유인사권에 기한 정당한 조치라 볼 수 없고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제

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 에 해당하고, 한 노조의 조직과 운 에 지배,개입하는

행 로서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 에 해당한다.부당노동행 제도의 목

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3권의 보장에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업무의

임자나 노조간부 등의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불

이익취 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노조 임자 등에 하여 그들의 쟁의행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 으로 원직복

귀명령을 하 다면 이는 사용자의 고유인사권에 기한 정당한 조치라고는 볼 수 없

고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 에 해당한다고 이 상당

하고 한 노조의 조직과 운 에 지배,개입하는 행 로서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 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시한 다음 당해 사안에 해

서는 “소외 1이 원고조합의 노조업무 임자임을 제로 하여 동인에 한 원직복

귀명령은 동인의 원고조합에서의 직책,쟁의기간 의 활동 내용,참가인 회사의

쟁의기간 원고조합 동인에 한 응태도,동인에 한 처분의 시기

차,참가인회사의 규모 경 상태 등에 비추어 동인의 쟁의행 등 정당한 조합

활동을 오한 데서 나온 보복행 인 동시에 원고조합의 운 에 지배 는 개입하

는 행 라고 이 상당하다하여 이를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제4호 제5호 소

정의 부당노동행 라고 시한 것은 정당하고”128)고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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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최근 문제가 된 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교조’라고 한다)사건에서

문제가 된 노조 임자 원직복귀 문제를 살핀다.그 사실 계를 보자면,고용노동부

는 2013.10.24. 교조에 하여 교조가 9명의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가입시켰

다는 것을 이유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제12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9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조에 하여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가 아니라 법외

노조라는 내용의 통보 처분을 하 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

이에 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것을 내용으

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 다.이에 하여 서울 행정법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

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 노조의 단

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 는 노조의 단결권보다 노

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 교

조처럼 설립 당시 허 규약을 제출하고서도 시정명령과 벌 외에 다른 제제조치

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 교조는 고용부에 허 규약을 제

출해 설립 신고를 했고,2010년 이에 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내 패소 결이 확

정되고도 이를 고치지 않았다.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배되거나 신뢰보호

원칙을 반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 결하 다.129)

교육부는 이러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이 나오자 각 시·도 교육청에 하여 교

조와의 단체교섭 지·노조사무실 지원 단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 음은 물론,

교육부와 교조 사이에 체결된 기존 단 의 효력도 상실되어 단 을 근거로

인정된 교조 노조 임자 72명에 하여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2014.7.3.까지 각

소속 학교 등으로 복직하도록 했다130)

법외 노조라고 함은 노조의 실질 요건을 구비하 으나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았거나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어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설립신고

라는 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교조의 사건에 하여 아직 이에 한 최종심 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128) 법원 1991.5.28.선고 90 6392 결.

129)서울행정법원 2014.6.19.선고 2013구합26309 결.

130) http://blog.naver.com/eduneo74/220035951017(2014.6.30.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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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노조 임자 원직 복귀와 련하여,법외 노조의 경우 당해 통보로 인하

여 교조가 기 체결한 단체 약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와 법외 노조의 경우에

도 단체교섭 단 체결 능력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하여 헌재와 하 심

례를 주로 살핀다.

헌법재 소는 “실질 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 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

자들의 단결체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외 법에서 인

정하는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명칭의 사용을 지하는 것

은 이미 형성된 단결체에 한 보호정도의 문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단결체의 형성

에 직 인 제약을 가하는 것도 아니며, 한 와 같은 단결체의 지 를 ‘법외의

노동조합’으로 보는 한 그 단결체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 할 것이므로,노동조합의 명

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의 본질

인 부분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시하여 법외 노조라고 하더라도 단체교

섭이나 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고 하 다.131)

서울행정법원도 구 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장 의 단체 약시정명령에

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피고의 와 같은 통보에 따라 곧바로 단체 약을 체결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단정

하기 어렵고,이미 체결된 단체 약이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도 없으므로”라고 하여 법외노조 통보 이 에 체결된 단체 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고 시하 다.132)

이러한 헌법재 소와 하 심 례에 비추어 보건 , 교조가 비록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노조 요건 가운데 차 요건을 흠결한다고 하더라도

여 히 노조의 실질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이상 교조는 여 히 노동3권의 주

체로서 사용자인 교육부와 교섭하고 단체 약을 체결할 수 있고,기 체결된 단 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기 체결된 단 의 효력

이 상실함을 제로 하는 교육부의 노조 임자에 한 원직 복귀명령은 그에 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는 부당노동행 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131)헌법재 소 2008.7.31.선고 2004헌바9결정.

132)서울행정법원 2012.3.29.선고 2011구합3128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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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 련

고용노동부장 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따라서 새로이 단체 약을 체결

할 때 임자의 원직복귀 여부는 단체 약으로 정한다.단체 약에 규정하지 않아

서 임자가 업무에 복귀하지도 않고,타임오 이용자에도 해당치 않으면,해당

임자의 여는 노조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133)

기존에 노조 임자제도를 인정하고 있던 기업에서의 단체 약의 유효기간이 만

료되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노조법령이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기존 노조 임자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노사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

려하는 새로운 노조 임자 배분에 하여 단 으로 이를 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만큼만 임자 수를 유지하고 과된 인원은 원

직에 복귀하는 경우가 있는데,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비하여 조합활동이 상당부분

축될 수 있고,한 번 축소된 임자 수는 다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음을 감안해

이런 상황을 가 피하는 것이 노조 유지에 바람직할 것이다.134)

Ⅴ.노조 임 기간 임해제

1.문제의 제기

노조 임자의 임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귀되는 경우와 달리 여기에서는 임

기간 에 사용자가 임의로 노조 임을 해제하면서 노조 임자에게 원직복귀명령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하는지를 살핀다.

이와 련하여 임해제에 있어서 거쳐야 할 차를 무시했을 경우와 노조가 먼

사용자에게 임해제를 요청하 을 경우의 문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사용자의 일방 인 임해제 가부

133)하갑래,앞의 책(註 72),191면.

134)박 우 외 2인,앞의 책(註 78),2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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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심 가운데는 “단 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직 ’를 기 으로 결정

되는데,‘3 갑’의 ‘직 ’에 있었을 뿐 ‘과장 이에 상당하는 직 ’를 보유한 사실

이 없어 조합원과 노조 임자의 지 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 업무복귀명령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시135)한

것이 있다.이 결의 취지는 노조 임기간 사용자의 임의 인 노조 임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한,하 심 례 가운데는 “노조 임자의 임해제 단이 노조에 일임되어 왔

고, 임자의 신분상실 효력에 해서는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통지가 있은 후 비로

소 회사가 이에 따라 인사발령한다는 행이 있어 온 상태에서 노조 임자인 노조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여 회사가 일방 으로 원직복귀명령을 내린 것은

법하다”고 시하 는바,136)노사 간 공동행 에 의하여 형성된 행은 일종의

규범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이를 무시할 수 없으며, 차 사항과 련해서도

사용자의 인사권한은 기존 행에 의하여 제약을 받을 수도 있어서 사용자가 이를

무시한 임해제를 취할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 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사용자의 노조 임자제도에 한 동의권의 성질 내지 노조 임자제도

의 법 근거와 련해서 악하자면,먼 단결권설의 입장에서는 노조 임자제도

는 사용자의 의사와 상 없이 헌법상 단결권에서 유래한다고 이해하므로 사용자의

일방 임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인 반면, 약설의 입장에

서는 노조 임자제도가 사용자와 노조 사이의 약에 근거한 것인데, 약의 제

사실에 한 변경이 발생시 사용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어서 결국 임해제가

가능하다고 이해할 것이다. 정설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자는 입장(제한 정설)

에서는 노조 임자가 조합비 횡령 등의 사유로 유죄 결을 받는 등의 객 이고

합리 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 인 임해제도 가능하다고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노조 임자제도의 법 근거에 한 각 학설별 결론의 입장이 제시될 수

있겠으나 정설에 입각해 규정된 노조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사용자의 일방

135)서울고등법원 2012.8.31.선고 2011나99193 결.

136)서울동부지방법원 1992.10.2.선고 91가합2190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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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사에 의한 노조 임기간 의 임해제는 인정될 수 없으며,사용자와 노조간

합의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의 일방 인 임해제의 문제와 련하여 임의 근거인 단체 약의 효력

이 상실된 경우 노조 임 해제 가부의 문제와 련한 구체 인 사례를 살핀다.사

실 계는 다음과 같다.

노조 임자가 1993.5.13.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들 35명으로 조직 결성된 노동조

합에서 원장으로 선출된 후 같은 해 7.6.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단체 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담하 는데 회사측이 제시한 단체교섭 재개시 인

1994.6.30.이후 조합원의 수가 11명 내지 12명으로 어드는 등 노동조합 활동이

축되자 회사에 하여 별다른 단체교섭을 요구하지 않아 단체 약은 1994.7.

5.로서 약정 유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이에 회사는 단체 약상의 노조

표의 임규정도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해 10. 순경부터 구두로 임

자에게 원직에 복귀하도록 요구하 으나 임자가 이를 거 하 다.그 후 회사는

1995.1.18. 임자에게 정식으로 원직 복귀명령을 하자 임자는 같은 달 20.에

이르러 비로소 회사에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노조 임문제는 단체교섭에

서 다루어질 사항이라며 복귀명령에 불응하 다.회사는 임자의 복귀명령

불응행 는 회사 취업규칙 제20조 제1항 제5호의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

하거나,직무상의 지시명령에 부당하게 반항하여 회사의 인 질서유지를 문란하게

한 때'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해 2.7. 임자를 해고하 다.

이에 하여 원심(서울고법 1996.10.15.선고95구16600 결)과 법원(1997.6.13.

선고 96 17738 결)은, 단체 약은 1994.7.5.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로부

터 3개월이 지나서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노조 표의 임규정은 새로운 단체

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 부분도 아니어서 원고는 같은

해 10. 순경부터는 참가인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와

같은 복귀명령 불응행 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따라서 참가인이

복귀명령에 불응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해고사유

가 표면 인 구실에 불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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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조의 임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그리고,노동조합에서 사용자에게 임발령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한 것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있는데,노조가 사용자에 하여

임해제를 요구하면,사용자는 임자를 바로 복귀시켜야 할 것137)이어서 이를 두

고 부당노동행 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소 결

노조 임자제도의 법 근거를 단결권설 입장에서 구하지 않고, 정설이나 제

한 정설의 입장에서 구할 경우에도 노조 임발령 이후 아무런 한 사정 변

경 내지 객 이고 합리 인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 임의로 행한 임해제는 부

당노동행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Ⅵ.노조 임자 변경 증ㆍ감원

1.문제의 제기

임기간 내 임자 변경 증·감원의 문제는 임자의 수와 련된 문제이다.

이는 단체교섭의 상에 해당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방은 임자를 변경하거나

증·감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방 간에 변경요청을 하거나 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138)다만,사용자의 속내가 노조의 약화를 목 으로 하는 등 부당노동행 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제약할 필요성이 크고,마찬가지로 노조의 변경 등 요청이

임운용권의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경우 이 한 제약이 가해져야 할 것이

다.

이하에서는 사용자 측과 노조 측이 각각 요청하는 노조 임자의 변경 증·감원

에 련되는 례와 행정해석을 살펴보고,그에 한 정당성 단기 을 제시해 보

고자 한다.

137)하갑래,앞의 책(註 72),193면.

138)송도인,앞의 논문(註 90),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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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이를 논함에 있어서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그 한도가 명시되어 있고,그

업무를 유 처리하는 제24조 제4항 노조 임자의 경우와 무 이면서 그 한도에

하여 노조법 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기존 노조 임자의 경우는 그 처리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이 있다.이에 하여는 제4장 제4 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반

의 경우 사법상 효력에 한 부분에서 살피도록 한다.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있어

서 노조 임자의 법 근거에 한 견해의 립도 감안하여 사견을 제시하고자 한

다.

근로시간면제제도 실시 이후의 상황에 한 양 노총의 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교 제 근무형태를 취하는 사업장의 경우 핵심 조합원들의 교 제 근무로 인한 노

동조합 활동에 추가 인 소요시간(추가 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 요구되는지 여

부에 한 질문에 하여 반 이상인 53.7%가 그 다고 응답하 으며,교 제 근

무형태로 인한 추가 인 노동조합 활동시간이 소요되는 이유에 해서는 1순

(78.7%)로 “교 근무 시간에 따른 노조운 조직 리의 필요성”,2순 (66.9%)

로 “상시 노동조합 사무실 운 고충처리 활동”,3순 (58.8%)로 “근무시간

외 조합업무 증가”,4순 (53.8%)로 “조합원 안 보건 업무의 증가”등이 비교 제

사업장에 비하여 추가 인 노조활동이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로 분석되었다.139)

이러한 조사결과에 의하면,교 제 근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로

시간 면제 한도의 범 내에서 노조측의 노조 임자의 증원요청이 다수 행해질 것

으로 보인다.

나아가 제4장 내용 가운데 근로시간면제제도 부분에서 자세히 살피듯이 고용노

동부는 고시 제2013-31호에 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사업장의

지역분포가 일정 이상이면 지역분포의 정도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10%부

터 30%까지 그 가 치를 부여하도록 하 는데,이러한 지역분포 이외에 교 제 등

근무형태에 따라 노조 임자가 추가로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정한 가 치를

부여하는 것이 노조 임자의 실질 인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일 것이다.

2.사용자 측의 요청

139)양 노총,앞의 실태조사 보고서(註 2),16-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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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임기간 사용자에 의한 임제 변경과 련하여 법원은,원고가

1987.7.6.피고회사에 입사한 후 피고회사의 승낙을 얻어 1997.3.4.부터 피고회

사 노동조합의 상 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화성지역본부(이하 ‘한

국노총 화성지부’라 한다)의 기획부장으로 임근무를 시작하 고,2006년경 지부장

의 직책을 맡아 그 임기인 2009.1.20.까지 임자로서의 근무를 마쳤는데,피고회

사는 원고에게 임근무기간 동안 종 과 같은 여를 지 하다가 2007.2.21.무

휴직처리를 하고,2007.3.5.한국노총 화성지부에 2007.3.분부터 여 지 을

지하겠다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노조 임제는 노동조합에 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노조 임자제도를 인정할 것인지는 물론 노동조합 임자의 선임과 해임

차, 임기간, 임자 수, 임자에 한 우 등 구체 인 제도 운용에 하여도

기본 으로 사용자의 동의에 기 한 노사합의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므로, 임제

시행 이후 경제 ·사회 여건의 변화,회사 경 상태의 변동,노사 계의 추이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합리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정한 유 기간의 설정 등 공정한 차를 거쳐 노조 임제의 존속 여부 구체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시하 다.140)

이 례의 취지는 노조 임자제도 실시 이후 사용자에 의한 임제 변경은 가능

하되 다만,그 변경에 있어서 사용자의 일방 인 처분은 법하고 노조와의 합의

등 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사용자가 변경을 요청하는 구체 인

경우의 로서 임자로 선임된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던 직무가 비 체 이어서

임자 취임으로 인하여 업무상 한 공백이 래될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례는 사례에서 “갑이 을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을 회사 노동조합의 상 단

체에서 임근무를 하 는데 이후 을 회사와 노동조합의 단체 약으로 갑에 한

여지 을 단하기로 한 사안에서,을 회사가 경 기를 타개하기 하여 명

퇴직,상여 반납 등 다각 인 조치를 취해 왔고 그 일환으로 노조 임제의 규모

나 임자에 한 우 등도 정한 수 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기에,노동조합

과 단체 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 노동조합 임자의 경우는 규모를 축소하고,갑

140) 법원 2011.8.18.선고 2010다10605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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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와 같이 상 단체에서 노동조합 임자로 종사해 온 조합원의 경우는 향후

우를 무 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 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을 회사가 노조

임제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만한 합리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갑에게 여 지 을 단한 것은 유효하다”라고 단하 다.

3.노조 측의 요청

이에 한 문제는 기업별 노조에서의 문제와 산별 노조의 문제로 나 어 살피도

록 한다.

먼 ,기업별 노조 내에서의 문제를 살핀다.사용자의 경우처럼 노조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사용자에게 임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사용자는 단체 약

에서의 임자 규정,노사 행 등을 고려하여 이를 거부할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련된 행정해석은 “단체 약에 임자의 수를 4명으로 특정하고 있는 경

우 그 3명이 수배·구속되어 정상 인 조합활동이 곤란하여 노조가 사용자에게

임자 변경요청을 한 경우 단체 약에 임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수만 규정되

어 있고,기존 임자들이 노조 업무에 임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는

단체 약의 체결취지,그 동안의 행 등을 존 하여 당해 노조 내에서 정당한 권

한을 가진 기 의 결의,결정에 따라 변경 지정된 자에 하여 노조 임을 승인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노조의 정당한 변경요청에 하여 사용자가 승낙의무를

진다고 악하 다.141)

법원은 이에 더 나아가 “단체 약 상 노조 임자로 명시된 임원은 지부장 1명

뿐이나 회사와 의하여 노조 임자 수를 증가시킬수 있다고 되어 있고,회사는 신

청인이 노동조합에서 상근하며 소속 부서로 복귀하지 않자 가끔 이의를 제기하다

가 이에 따르지 않은 채 계속하여 노동조합에서 상근하자 회사가 오히려 원고의

근무부서를 노동조합으로 정리하고 소정의 여를 지 하 다면 이에 하여 묵

시 인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시하여 이러한 노조 임자의 증원에

141)노동부 행정해석(2004.10.25.노동조합과-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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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용자의 묵시 인 승인까지 인정한 바 있다.142)

하 심 결 가운데는 임자 수의 묵시 증원은 아니지만 “노조 임자로 근무

하면서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에 정년에 이르 으나 노조 임자로

서의 특수신분으로 인하여 회사가 퇴직 지 등 당연 퇴직에 따른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 등을 지 하면서 사실상 근로자로 우하여 온 경우

회사와 사이에 묵시 으로 노조 임자로서 근무하는 동안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이 상당하다”라고 시한143)사례도 있다.

노동조합의 임운용권과 련하여, 법원은 동조합의 지부가 단체 약에 따

라 지부장 1인과 지부장이 추천하는 1인의 조합원이 상시 임으로 활동할 것임을

통보하 지만 이 동조합의 조합장이 상시 임자의 지정을 거부하여 그 후 약 1

개월간의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이 노조법 반임을 이유로 기소된 사안

에서 “노동조합 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에도 그 행사가 법령의 규정

단체 약에 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재 제한을 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노동조합 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 운용권 행사에 한 단체 약의 내용,

그러한 단체 약을 체결하게 된 경 와 당시의 상황,노조원의 수 노조업무의

분량,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경제 부담,비슷한 규모의 다른 노동조

합의 임자 운용실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단하여야 한다”라고

설시한 다음,당해 사안에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상시 임이 운용된 가 없었고,

60명이었던 조합원수가 계속 감소하여 4명에 불과하여 4명 2명을 임으로 운

용하는 것은 정상 인 임운용권의 행사가 아니고 종 과 달리 수시 임이 아니

라 상시 임을 두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고,2008.10.10.자 인사명령이 있은 이

후 2008.10.15. 임통보가 있었던 에 비추어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한 수단으로 임통보가 이용되었다는 을 근거로 이러한 노조의 임운용권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시하 다.144)

결에 하여, 결은 단체 약의 해석상 노동조합에게 임운용권이 있

142) 법원 1999.11.23.선고 99다45246 결.

14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9.10.7.선고 98가단19659 결.

144) 법원 2009.12.24.선고 2009도943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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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인정되더라도 임운용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시하기는 했지만,이는

사용자의 단체 약 반죄가 문제된 구체 인 형사사건에서 내려진 단에 불과하

고,노동조합의 임운용권은 어디까지나 임운용에 한 노사합의의 내용을 정한

단체 약의 구체 인 해석을 기 으로 그 정당성을 단해야 할 것이므로 결

을 노조의 임운용권 일반에 확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145)

와 같은 기업별 노조의 경우와 달리 노조의 노조 임자의 증원 요청사유가 기

존 노조 임자가 상 단체의 임으로 취임하여 단 조합활동을 한 공석을 채우

기 해 추가 임을 요구하는 것일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

제된다.

이에 하여는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는 노조의 약화를 의도하는 것이어

서 부당노동행 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사견으로는 사용자는 일단

노조에게 단 노조 범 의 임에 하여 승인해 것이고,이후 구체 인 노조

임 운 문제는 노조의 책임 하에 노조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므로 노조 스스로 상

단체에 노조 임자를 견했을 경우까지 사용자에게 추가 임을 요청할 수는 없

다고 본다.즉,사용자가 노조의 추가 임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는 원칙 으로 부

당노동행 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지만,상 단체로의 견으로 인하여 단 노조의

활동에 한 지장을 래하게 되는 등의 외 사정에서는 사용자의 추가 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만,사용자가 노조의 상 단체에의 견에 따른 추가 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

도 무 인 기존 노조 임자가 아닌 제24조 제4항 노조 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

한도를 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이를 반할 경우 경비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

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노조법 제81조 제4호 후단).

4.법 개정 이후의 해석론

2010.7.1.부터 시행 인 노조법 제24조 제4항,시행령 제11조의2에서 그 한도를

정하고 있어서 그 한도를 과할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이 문제되는 제24조 제4항의

노조 임자의 경우 그 한도를 과하여 사용자가 이를 부여할 경우에는 경비원조

145)정인섭,“노동조합의 임운용권: 법원 2009.12.24.선고 2009도9437 결”,「노동법」,제33호,출 사,

2010,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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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부당노동행 가 성립할 문제 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노조법 제81조 제4

호 후단).

이러한 유 의 제24조 제4항의 노조 임자의 경우와 달리 그 상한에 법령상 아

무런 제한이 없고,그 임자에 한 여를 노조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기존 노조

임자의 경우에는 노조가 사용자에 하여 단 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를 과하

여 임자 증원을 요청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단순히 단 에서 정하고 있

는 상한을 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의 요청을 거 할 것이 아니고,단체 약에

서의 임자 규정의 구체 인 내용,노사 행 등을 고려하여 이를 탄력 으로 응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5.소 결

먼 사용자 측의 노조 임자 변경·감원에 하여 살펴본다.

노조 임제도는 사용자에 의한 편의제공 성질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에 한 례의 입장은 충분히 수 되는 면이 있다.그러나 사용자의 일방 인 노

조 임자 변경·감원조치는 사용자의 노조에 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 가

성립할 소지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 에의 해당 여부가 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외에도 사용자가 일단 노조에게 편의를 제공한 이후에는 민법상 증여를 한 경

우와 유사한 것으로 악하여 증여계약 해제의 제약의 법리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민법 제555조는 증여자는 증여가 서면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는 일방 으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56조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하여 배신행 를

하 을 경우는 가사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경우라도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 으며,다만 그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

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제557조에서는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히 변경되

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한 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

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제561조는 상 부담 있는 증여에 하여는 본 의 규

정 외에 무계약에 한 규정을 용한다고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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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여에 한 규정과 노조 임자제도와의 련성에서 악한다면,노조

임자제도가 단체 약서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경우 이는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의

한 증여계약과 유사하므로 민법 제556조,제557조에 해당하는 사정,즉 노조가 노

조 임자제도와 련하여 사용자에게 배신행 를 하 다든가 노조 임자제도 도입

이후 당해 기업에게 심각한 경제 곤란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

가 일방 으로 노조에 불리한 노조 임자 변경 내지 감원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해

야 할 것이다.그리고 가사 사용자가 노조 임자 변경 내지 감원조치 기간은 민법

제556조 단서를 원용하여 사용자 측 사정은 물론 노조 측 사정도 고려하여 그 기

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다만,노조법은 단체 약에 하여

민법상 계약일반의 효력과 별도의 효력을 부여하고,이를 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

정을 두고 있으므로 민법에서의 이러한 법리가 단체 약상 노조 임 해제에도 그

로 용될 수 있을지에 하여는 추후 더 연구해 보도록 한다.

한 “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 리업무와 무 한 것이 아니고 안

정된 노사 계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하게 련되어 있다”는

례146)의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노조업무는 사용자의 노무 리업무와 한

련이 있는바,노조 임자제도는 일면 노조에 한 편의제공 성질 이외에 사용자

의 노무 리를 신해 주는 성질,즉 반 부 인 성질도 있어서 이는 무계약의

성질도 있는 것이다.따라서 사용자는 노조 임자 변경 내지 감원 조치를 함에 있

어서 민법 제561조 규정취지를 감안하여 무계약에서의 해제권 발생 사유에 해당

하는 노조 측의 채무불이행 사정도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와 같은 법리 근거 외에도 노조 임자제도의 편의제공 인 성질만을 시하

여 임발령 이후 사용자에 의한 임자 변경 내지 감원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노

조 임자가 조합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치를 볼 수밖에 없고,이는 결국

노조의 약화를 래할 것이고,이는 한 사용자의 탈법 인 부당노동행 가 용인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결코 쉽게 용인되어서는 아니 되는 사

실 인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 ,사실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칫 노조운 에 한 부당한

지배개입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의 노조 임자 변경·감원조치는 기업에 심

146) 법원 1993.8.24.선고 92다34926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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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경 난이 존재한다든가,노조 임자의 범법행 가 있었다든가,원래 단체 약

에서 정한 임자의 수를 과하여 운 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 한정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사용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노조

와의 의 등 소정 차 요건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조 측의 노조 임자 변경·증원 요청에 하여 살펴본다.

노조의 임운용권은 충분히 존 되어야 할 것이므로 단 내용에 근거한 노조

측의 임자 변경 내지 증원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원칙 으로 승낙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지만,상 단체에의 견에 기인한 추가 임 요청과

련해서는 사용자가 원칙 으로 이를 승낙할 의무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 부터 용될 수 있는 법리이다.

그러면 근로시간면제제도 실시 이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후술하는 것처

럼 노조법 제24조와 제24조의2에 의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설정되어 재 시행

에 있다.이 제도는 근로시간면제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기 이 된

다.사용자가 면제한도를 과하는 임활동에 해 임활동시간의 축소를 요구하

더라도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 라고 할 수는 없다.개정법의 취지는 노조 임활동

에 한 비용부담은 원칙 으로 사용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나친 여지

부담은 법 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면제한도를 과하는 시

간을 축소하려는 사용자의 요구를 법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노동조합은 면제한도를 과하는 근로시간면제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노조법 제24조 제5항은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반하는 여 지 을

요구하고 이를 철할 목 으로 쟁의행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다만,사용자가 면제한도 과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여 노사간의

합의( 정)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것이 사법상 효력이 있는지 는 그 자체로 부당

노동행 인지 여부는 논자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르겠으나,필자는 사용자의 동의

가 있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실질 으로 훼손하지않는 한 그 법률상 효력을 부인

할 수는 없다고 본다(제4장 제4 Ⅴ.에서 이에 해 논의함).

Ⅶ.노조 임자의 승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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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의 제기

승진 평가는 근로자 개인에게는 경제 ·신분 이익과 직 련되는 단히

요한 사안임에도 근로자에 한 인사고과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모든 평가요소를 객 화하기도 곤란하므로 평가기 ,항목설정, 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범 한 재량이 인정된다.147)

한편, 실에 있어서 노조 임자는 사용자에 의한 인사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서

노조 임자에 한 승진 심의의 근거 경쟁단 가 없고,이에 사용자가 노조 임

자에 한 승진‧평가를 심의하기도 사실상 곤란하여 부분의 사용자는 부당노동

행 등의 험 회피와 노조와의 계를 고려하여 례 으로 노조 임자를 승진

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임자에 한 인사로서 평가와 승진이 문제된 사안에 한

례와 행정해석을 살피고,승진 평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법

한지 여부와 일반근로자들과 차등 인 기 을 둘 수 있는지,차등하여 용하는 경

우 그 근거와 한계는 무엇인지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노조 임자가 승진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 우를 받았을 경우 법 인 구

제제도로서 승진 자체에 한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도 살핀다.

2. 련 사례

먼 ,자동차 업소에서의 사례를 본다.회사가 2006년도 업사원 승격기 을

정함에 있어 노조 임자는 사용자에 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업활동을 하

지 아니함에도 노조 임자들에 한 승격기 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업사원과 동일하게 매실 에 따른 승격기 만을 용하여 승진평가를 한 결과

노조 임자는 매량이 무하여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된 사안에서 법

원은 “사용자가 노조 임자의 노동조합활동을 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

려는 의사로 노조 임자를 승진에서 배제시켰다면 이러한 행 는 노동조합활동을

147)서울고등법원 2002.4.18.선고 2001 12446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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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노동행 에 해당할 것이나,사용자의

노조 임자에 한 승진배제 행 가 와 같이 부당노동행 의사에 의하여 이루

어진 부당노동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계,노조 임자와

비 임자 사이에 승진기 의 실질 인 차별이 존재하는지,종래의 승진 행에 부

합하는지 등과 같이 부당노동행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객

사정을 종합하여 단하여야 할 것이다. 업사원 승격기 을 정함에 있어서 노

조 임자들에 한 승격기 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업사원과 같이

매실 이 기 한 승격기 만을 용하 는바,이는 사실상 이들이 노조 임자로

활동하 다는 이유만으로 승격할 가능성을 완 히 차단한 것이므로 이 승격배제는

근로자가 노조의 업무를 한 정당한 행 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

익을 주는 행 여서 부당노동행 에 해당한다. 한 노동조합 임이 회사 련 규

정 어디에서도 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와 다른 제에서 선 사

용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시한 바 있다.148)

이 사안의 경우 노조 임자라는 신분 때문에 업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을 고

려한다면 매실 이 승진기 이 되지 않는 비 업직 근로자의 인사평가를 기 으

로 임자들의 평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자에 하여 업사원들의

승진기 을 용한 에는 일종의 노조 업무를 한 것에 한 불이익을 주고자 하

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한 것이다.

교원노조 임자의 경우이기는 하지만,교원이 휴직을 한 후 노조 임자로 근무

한 것에 하여 이러한 임기간을 교원의 직무 경력에서 제외한 사례에서, 례는

결론 으로는 이를 정당하다고는 보았으나,“노조 임자가 교원 본래의 직무는 아

니나 교육과 련이 있는 교원의 복리증진,교육여건 개선 등을 한 업무에 종사

하 으므로 입법론으로서 교원의 노조 임 휴직기간을 교육경력 산정에서 제외하

는 것이 합리 인지에 하여는 반 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149) 임기간을 경

력이나 평가 등의 통산기간에서 일방 으로 제외하는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언 한 경우도 있다.

148) 법원 2011.7.28.선고 2009두9574 결.

149) 주고등법원 2008.8.22.선고 2008수10 결.



- 85 -

이번에는 소 부천 세종병원 사례를 살핀다.그 사실 계를 보자면,피해자는

1984.1.부천 세종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여 1987.12.16.부터 1990.4.15.까지 노

동조합 부 원장으로서 노조 임근무를 하고,1990.4.16.원직에 복귀하 다.사용

자(병원측)는 피해자에 한 1989.12. 1990.6.말 재의 근무평정을 함에 있어,

피해자가 1987.12.16.부터 1990.415.까지 노동조합 임을 하여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 음을 이유로 인사고과표상의 기 수(16 )만을 주었다.병원 측은

그 근거로서 1989.8.인사 원회의 “입사 후 인사고과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

고과표상의 최하 수를 부여한다”는 결의를 들었다.

그 뒤 1990.10.17.실시한 승진시험(간호사에서 주임간호사)에서 피해자는 응시

자 19명 경력 수 14.4 (1 ),인사고과 수 16 (19 ),시험성 24.6 (2 )

을 합하여 총 55 을 기록하여 종합 수가 응시자 19명 최하 에 머물러 승진

임용에서 탈락하 다(응시자 19명 7명이 합격하 고,합격자 최하 수는

67.05 ;다른 직 을 포함한 총 합격자 10명 7명이 조합원).

한편 이 사건 병원의 단체 약 제10조(조합 임자의 처우)제4항은 “ 임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며, 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같은 약 제11조

(조합 활동)제3항은 “갑(병원)은 조합원이 갑의 승낙을 득(得)한 후 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갑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과 일수에 하여는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사건에 하여 심인 경기 지노 는 인사고과상 최하 수를 행 가 단체

약에서 조합 임을 인정하고 있고, 한 “조합 임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으로 미루어볼 때 단체 약상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 임자에 한 처우에 한 규정에 반한다고 단하여 부당노동행 임을

인정하 으나,병원 측이 이에 불복하여 앙노동 원회에 재심을 신청하 다.

앙노동 원회는 당해 사안에 하여 “근무평정은 원칙 으로 사용자의 주 에

의한 재량행 에 속하는 것이고,노동조합 임자에 한 근무평정방법에 하여 당

사자 간의 약이나 규정이 없고,근무평정의 본질상 평가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할 수가 없고,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노동조합

의 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소속부서가 없으며,

한 평정을 하더라도 몇 을 주어야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기 도 문제가 되

고, 한 실제로 근무한 동료보다 더 높은 수를 주었을 경우 상 으로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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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받게 되는 실근무자와의 형평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등으로 인사 원회

의 결의로 기본 수를 주기로 한 것이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경기

지노 의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부당노동행 가 아니라는 정을 하 는데 이와 같

은 노 의 결정은 평가가 사용자의 재량행 이며 실질 으로는 노조 임기간에

하여 업무능력에 한 평가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를

임의로 주게 될 경우 오히려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두될 수 있어 최하

수를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 내에 포함되는 행 로 정당하다고 본 것

이다.

이러한 노 정에 하여는,① 당해 사안은 정기 승 (정기 승 의 일

환이라고 평가한다면, 임자를 임용에서 탈락시킨 행 만으로 불이익취 은 성립

할 수 있다)이 아닌 발탁인사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피해자에 한 인사고과표상

의 기 수(16 )만을 주고 있는바,이는 평균 인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지나치

게 낮은 고과에 해당하고,피해자에게 평균 인 다른 근로자에 상응하는 고과를 부

여하 을 경우,그는 승진임용에서 탈락할 수 없었다.150)② 피해자를 근무평정할

수 있는 한 상자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고과 수나

피해자의 임 이 평균 고과 수를 부여하는 방법은,근무 평정하는 상자를 별

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③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조합원 여부를

떠나서 노조활동으로 인한 혜택을 얼마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그들이 약간

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단결활동의 보호를 하여는 임자에 한 평균 인 우

가 보장되어야 하는데,실제로 근무를 한 사람이 임자 이하의 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결과도 납득하기 힘들다.④ 불이익 취 행 가 정기 인 인사조치나

근무평정이라는 외양을 지녔다고 하여 그 성격이 바 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근무평정이 원칙 으로 사용자의 재량 역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불이익취

에 해당하는 근무평정이 부당노동행 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비

이 있다.151)

150) 노 에 증거자료로 제시된 병원의 ‘90승진시험 종합성 표를 기 으로 볼 때,피해자를 제외한 18

명 임용 상자의 평균 인사고과 수는 32.2 이며,피해자에게 이 수를 부여하여 종합순 를 다시

매길 경우 피해자는 3 (71.2 )에 해당한다.고과 수평균에 의하지 않고 간 등 자(9 는 10 )

를 기 으로 볼 때에도,그들의 고과 수는 33.25 는 32.25 이다.

151)최홍엽,앞의 문(註 7),144-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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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하여 경기 지노 정과 마찬가지로 노조 임자에

게 최하 고과 수를 부여하여 노조 임자를 승진에서 탈락시킨 것은 사용자의

인사조치는 부당노동행 를 해당한다고 시하여 노 정을 뒤집었다.152)

3.승진 청구권 인정여부

노조 임자가 부당한 차별 우로 인하여 승진하지 못했을 경우에 노조 임자는

승진 자체에 한 청구권을 갖는지가 문제된다.해당 노조 임자가 차별을 받지 않

았다면 승진되었을 지 의 확인의 소( 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지에 해

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일본의 경우에 노동 원회의 구

제명령 방식에 한 논의가 있다.사안별로 이를 정한 사례가 있지만,153)부인하는

경우가 다수이다.154)

그러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가 존재하고,잘못이 사용자 측에게 존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이 어느 정도 제약되더라도 제도의 본질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차별을 받은 노조 임자를 우선 으로 승진시켜야 하는 취지

의 명령은 물론,구체 지 를 지정한 구제명령도 노동 원회의 재량 범 내에

속한다는 주장이 있다.

4.소 결

이에 한 문제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과 노조 임자의 불이익한 처우의 최소화

라는 이념을 어떻게 비교형량해 내는가가 건이라고 본다.이를 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지만,그 한 방법으로서 아 단체 약에 일반 근로자

들과는 별개로 노조 임자에 한 인사고과 기 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물론,그러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규모,노조 임자의 수,일반 근

로자들과 노조 임자들의 업무의 직능상 특수성 등 모든 사정을 통합하여 합리

인 인사고과기 을 마련하여 노조 임자들은 물론 일반 근로자들이 불이익이 없도

152)서울고등법원 1992.5.1.선고 91구11447 결.

153)芝信用金庫事件,東京高判2000.12.22.勞判(勞動判例)796호,5면(西谷 敏,「勞働法」,108면;김형배,앞

의 책(註 4),245면에서 재인용).

154)商工組合中央金庫事件,大阪地判2000.11.20.勞判797호 15면;住友生命保險事件,大阪地判2001.6.17.勞判

809호 5면(西谷 敏,「勞働法」,108면;김형배,앞의 책(註 4),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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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실에 있어서는 노조 임자의 활동의 특성상 이를 평가하기

가 용이하지 않는 탓에 단체 약에 임기간 의 평가를 평균등 으로 하는 경우

가 많다고 한다.

노조 임자의 승진·승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부분 노조는 서구의

경우와 달리 기업별 노조인 탓에 노조 임원들을 포함한 노조 임자들의 실재 지

는 조합원들 표성 이외에도 종업원들의 표성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주로 산별

노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노조 임자의 업무는 과다한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우리나라의 노조운 실에서는 노조 임자에 한 단결권보장

이 단순히 노조 임자들이 종업원 지 를 갖는 것을 보장함에 그친다면 노조 임

자에게 개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만을 래하므로 이에 더 나아가 종업원의 지

를 유지함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155)

따라서 노조 임으로 인하여 승진‧승 과 련하여 노조 임자가 불이익을 받아

서는 안 될 것인데,연공서열제의 인사조치로서 징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과 승 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구체 인 근로제공을 제로 하지 않으므로 노

조 임자에게 불이익을 수는 없을 것임이 당연하고,승진과 승 이 근무평정을

제로 할 경우에도 노조 임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격하게 불리한 인사고과를 받을 경우 이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취

에 의한 부당노동행 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156)

155)최홍엽,앞의 논문(註 7),136면.

156)최홍엽, 의 논문(註 7),141-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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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산업재해보상보장법상 노조 임자의 지

Ⅰ.문제의 제기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질병 는 사망 등 산업재해에 하여

이를 보상함으로써 당해 근로자 는 유족을 보호하기 하여 마련된 제도이다.이

러한 산업재해보상제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근로기 법(이하 ‘근기법’이라

고 한다)」상의 재해보상제도,「산업재해보상보장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의

순서로 발 해 왔다.

종래 산업재해가 발생하 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

제도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 는데,민법상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책임주의에

기 하고 있어 근로자는 재해발생에 한 사용자의 과실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소송을 수행하기 해서는 많은 비용,시간 인 부담이 있어서 이

는 근로자의 실질 보호에는 많은 문제 이 있었다.

이에,근기법상 재해보상제도가 나타났는데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과실책

임주의를 극복하고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여 근로자의 구제는 진일보하 다.그

러나 근기법 상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근로자에게 직 보상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산재보상을 한 충분한 자력을 가지

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난 이 있었다.

이러한 그동안의 산재보상의 문제 에 착안하여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사

용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하고,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귀

책사유가 없어도 보험기 이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하도록 하 다.이러한 산재법

상 재해보상제도는 근기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 다는

은 동일하다.그러나 근기법상의 보상제도가 직 보상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산재법은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간 보상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에서 양

자 사이에 큰 차이 이 존재한다.

이러한 산재법상 보상방식이 간 보상방식인 까닭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보상능

력과 상 없이 보험기 으로부터 언제든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157)

157)이상윤,앞의 책(註 6),360면-3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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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은 업무상 질병의 범 에 하여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38개 항목을 규정

하고 있을 뿐이고,업무상 재해에 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반하여 산재

법은 제5조[정의]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장해 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하여 그 정의규정을 두고,동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 ]제1항에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다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업

무상 재해의 인정기 을 정하고 있으며 산재법 시행령에서는 구체 인 업무상 재

해의 경우를 시하고 있다.

한편,노조 임자의 산재와 련해서 본다면,기업 내 근로자의 신분을 그 로

유지하면서도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노조활동에만 념하는 노조

임자가 당한 부상,질병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해서는 ‘업무상의 사유

에 의한’것이어야 하는데,과연 노조 임자가 노조활동에 념하고 노조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과연 산재법 상 ‘업무’로 악될 수 있을지에 한 논의가

있다.즉 노조 임자가 행하는 노조활동의 성격을 산재법상의 ‘업무’로 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노조 임자의 재해를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

는지의 문제인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 산재법 소정의 ‘업무’의 개념을 살피고,실재 례에 나타난 사

례들을 심으로 노조 임자의 재해의 산재 해당여부에 하여 살핀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는 법원이 시158)하 듯이 ‘노동조합업무는 원래 사업주

인 회사의 노무 리업무와 히 련된 업무’라는 과 노조 임자의 조합활동의

실질 인 보장,산재법의 취지 등이 십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Ⅱ.업무에의 해당 여부

1.견해의 립

158) 법원 1996.6.28.선고 96다12733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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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자의 노조활동이 산재법상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하여 이를 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립된다.아래에서는 이에 해 학설의 립과 례의 태

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 , 정설의 견해는,노조 임자의 노조업무는 일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개입 하에서 제공하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견해는 그 근거로서 첫째,산재법 취지를 감안하면 근로 계에 수반되는 산재

의 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산재수 권이 인정되어야

하고,근로제공 의무가 일시 으로 정지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한 채

노조의 업무에 임하는 자라면 근로자라는 신분에 기 한 사회보장을 받아야 하

고 둘째,노조의 업무가 본질 으로 사용자의 업무와 다르지만,그것이 사용자의

업무와 배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셋째,우리나라의 노동 실상 노조 임자

는 임 종료 후 원직에 복귀하는데 임 근무자의 안정된 생활조건을 조성하는

것은 단결활동 보장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159)

이에 반하여 부정하는 견해는 산재보상에서 보상범 를 업무상의 기 으로 획정

하고 있는 취지는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이 무과실책임주의를 인정한 탓에 무한히

넓 질 수 있는 보상범 를 합리 으로 제한하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례가 노조

임자에 한 업무수행성의 범 를 넓게 인정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다.160)

2.재결,행정해석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 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라 함은 사업주의 지배․ 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 로 형성되는 근로

자 본래의 담당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행 를 말한다 할 것인바 노조 임자가 근로

자의 지 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며,근로계약상의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는 노동조합 임자로서 사용자의

159)최홍엽,앞의 논문(註 9),251면-252면.

160)박종희,앞의 논문(註 65),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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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에 따른 구체 ,개별 지휘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 지 에 있는 자가 노

조 임자로서 수행하 던 제반업무는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다.”161)고 재결하 다.

행정해석 한 “노조 임자에 하여는 사업주의 구체 ․개별 지휘명령을 받

는 지 에서 사업주를 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 발생한 재해만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단하여 부정설의 입장에 서있다.162)

3. 례

법원은 “노동조합업무 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

조합의 업무를 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이러한

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 한

상부 는 연합 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련된 활동이나 불법 인 노동조합활동

는 사용자와 립 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 리업무와 한 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

무 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따라서 그 업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 인 활

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시하 는바163),

법원은 노조 임자의 업무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고,노조 임자는 근로

자의 신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노조 임자의 업무와 사용자의 업무의 한

련성 등을 근거로 노조 임자의 노조업무를 기본 으로 산재법 상 업무로 악

하고 있다.그러나 법원이 노조 임자의 모든 업무를 산재법 상 업무로 악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 사안에 따라서 달리 단하고 있는바,이하에서는 례의 구체

인 태도를 살핀다.

먼 , 례가 정한 몇 가지 사례를 살핀다.

161)1993.7.26.산심 93-694.

162)2005.6.18.산재보험과-2709,1997.4.2.요양 0509-182.

163) 법원 1994.2.22.선고 92 1450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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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64)은,원고가 용양회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조차원으로 근무하다가

1987.11.17. 용양회공업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의 원장으로 선출된 이래 단체

약 제11조에 따른 회사의 승인을 받아 원고의 근로계약상의 본연의 업무인 조

차원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업무만을 임하며 회사로부터 종 과 같은 처우

를 받아 왔고,원고가 노조업무를 임하여 오던 인 1988.11.19.경 뇌지주막하

출 등 질병으로 언어 마비,우측반신 마비 등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상 요양 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고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인

조차원의 업무를 면하고,노동조합의 업무를 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

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재해발생당시 원고가 근로자의 지 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육체 정신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

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그 법 소정의 보험 여지 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왜냐하면 원

고가 담당한 노동조합업무는 원래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노무 리업무와 히

련된 업무이고,그러기 때문에 사업주인 소외 회사로서는 원만하고 안정된 노사

계를 형성하기 한 필요에서 원고로 하여 종업원의 지 는 여 히 보유한 채

근로계약상의 본래 업무 신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도록 승낙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단체 약 제12조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와 같은 노동조합 임종사

자의 임종사 사유가 끝나거나 업무상 특히 복귀의 필요가 있을 때는 복귀를 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사실이 그러하다면,비록 원고가 발병할 당시 사용자

인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조합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할지

라도,그 업무와 회사노무 리업무 사이의 한 련성,원고가 그 업무를 담당

하게 된 경 ,원고가 종업원의 지 를 유지하고 있는 등 원고의 역할과 지 로

볼때,원고가 노동조합업무수행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한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에 원고를 수 권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계가 성립되어 있다면,원고

를 근로계약상의 본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근로자와 다름없이 보험 여의

수 권자로 보는 것이 근로계약 계에서 생기는 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 과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이다.”고 시하 다.

한, 법원165)은,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은 1987.11.1. 산군의료보험조

164) 법원 1994.2.22.선고 92 14502 결.

165) 법원 1996.6.28.선고 96다1273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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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 입사하여 충남 산군 진산면과 추부면의 지소장으로 근무하다가 1989.4.

노조 원장 직무 행으로 선출되었고,1989.10.에는 노조총회에서 정식으로

노조 원장에 선출되었으며,단체 약에 기한 피고 조합의 견근무명령에 따라

같은 해 11.15.부터 노조의 업무만을 임하면서 피고 조합으로부터 종 과 같

은 우를 받아왔다. 산군 의료보험조합의 노조 원장으로 근무하던 1993.9.

13.패 증으로 인한 심부 호흡부 증으로 인하여 사망하 고,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산군 의료보험조합에게 근로기 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를 지 청

구한 사안에서 “노동조합업무 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

동조합의 업무를 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

생 당시 근로자의 지 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육체

․ 정신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 법

상 재해 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 한 상부 는 연합 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련된 활동이거나 불법

인 노동조합 활동 는 사용자와 립 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

동조합활동 에 생긴 재해 등의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시하여(

산군의료보험조합사건) 정하는 견해에 입각한 결을 하 다.

술한 사례들은 기업별 노조 임자의 조합활동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에 한 것이었다.이와는 달리 노조 임자가 상 단체,산별노조 등 기업별 노

조활동 수행 당한 사고에 해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법원은,원고가 1993.충효택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국 민주택시노동조합 충효택시 분회 부분회장으로서의 업무도 수행하여 왔는데,

국 민주택시노동조합이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샛별해수욕장에서 개최한 ‘2001

여름 해변수련학교’라는 행사에 참가하여 2001.8.21.11:30경 행사의 하나인 바닷

물 높이뛰기 경기를 하던 백사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사지마비,

요골건 손상,천추부 욕창,경추부 골 ,경추신경 손상,신경인성 방 ’의 부상을

입고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노동조합업무 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

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임하게 된 것이 단체 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이러한 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그 업무의 성질

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 한 상부 는 연합 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련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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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불법 인 노동조합활동 는 사용자와 립 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회사의 노무 리업무와 한 련을 가지는 것으로

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따라서 그 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 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리고 산업별 노동

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 가

입하고 원칙 으로 소속 단 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단체 약체결권

과 조정신청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 한 상부 는 연합 계에 있는 노동

단체와 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시하여166)산별 노조활동 사고에

하여도 사용자의 노무 리업무와 한 련이 있는 이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

고 있다.

이처럼 법원이 상 단체 활동 발생한 사안에 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실은 있으나 노조 임자가 상 단체 노조에서 주 하는 체육 회행사에 참가하

여 축구경기 부상당한 사안에서는 사용자가 노조 임자에게 당해 체육행사에의

참가를 승낙하거나 강제하거나 경비를 지 하는 등의 극 인 행 를 하 던 사

실이 없고, 임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 리업무와 직 이고 구체

이며 한 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유로 당해 체육행사에서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치 않는다고 시167)하 는바,상 단체 활동 부상에 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한 법원의 입장은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결의 회에서의 재해와 련된 사안으로서 법원은,단체교섭을 앞두고 단

결력을 과시하기 하여 개최한 결의 회에 사용된 수막을 철거하던 재해를

입은 사건168)에서 결의 회를 사 에 회사 측에 알리고 시설이용을 허가받았으며

결의 회 자체가 불법 인 것이 아니고,단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하기에 앞서

소속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해 개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동 사고

166) 법원 2007.03.29.선고 2005두11418 결.

167) 법원 2005.7.14.선고 2005두5246 결.

168) 법원 1998.12.8,선고 98두14006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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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 다.

조합활동 사고와 련하여,노조 임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 책 원회를 구성하고 업유보를 결정한 후 수습단계에서 비상 책 원회를

열어 업유보 결정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근로자에 의해 폭행당한

사건169)에서 “업무가 사업주의 노무 리업무와 히 련된 업무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의 구체 인 지배· 리를 떠나 그 자체로 보장되어 있는 조합활동 자체의 업

무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근로계약 계에서 생기는 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산재보호

법의 목 과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하여 정설 입장에서 단한 하 심 결 사

례도 있다.

의 사안들과 달리 여기서는 례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한 사례를 살핀다.

법원170)은,원고가 1981.1.22.한국 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 노동조

합 총무부장으로서 회사와 체결한 단체 약에 따라 노조 임자로서 노동조합의 업

무만을 담하 는데 1995.5.24.18:00경 회사 내 비군 훈련장에서 개최된 노동

조합 간부 체육 회에 참석하여 축구시합을 하던 왼발을 딛고 오른발로 공

을 정지시키다가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우측 족 내측부 인

열상 우측 비골 하부 골 상을 입고 같은 해 6.8.경 근로복지공단에 하여 산

재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한 사안에서,원심인 부산고법171)이 “원고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노동조합의 총무부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임하

게 된 것이 사용자인 소회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원고

가 근로자의 지 를 보유하고 있었고,원고의 와 같은 상해가 노동조합의 연

간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임 단체 상을 앞두고 노동조합 간부의 단결을 과시하

기 하여 례 으로 개최된 노동조합 체 간부 체육 회에 참석하여 축구시합

을 하다가 입은 것이라면 비록 그 행사의 반 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리

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임자인 원고의 지

169)서울행정법원 2002.2.27.,선고 2000구34811 결(본 사건은 피고가 항소 하 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의 항소를 기각하여 서울행정법원의 결이 유지되었다(서울고법 2002.12.20.,선고 2002 4565 결).

170) 법원 1997.3.28선고 96 16179 결.

171)부산고등법원 1996.9.20.선고 96 192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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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역할,그 업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노동조합의 업무수행 입은

것이라고 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따라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는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보아 그 법 소정의 보험 여 지

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시한 것과 달리 “노동조합의

임자인 근로자가 임 상을 앞두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단결과시를 하여 노동

조합 근무시간 종료 후에 개최한 체육 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 부상을 당한 사

안에서,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반 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리를 받는 상태

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부상은 노동조합업무의 수행 그 업무에 기인

하여 입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

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시하여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 다(한국 공업사

건).

한 원고가 1994.6.24.부터 같은 해 8.25.까지 회사의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의

일환으로 실시한 부분 업에 참여하여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하고 퇴

근 후에는 노동조합에서 설치한 텐트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철야농성을 하 으며,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하계휴가를 다녀온 다음 같은 해 9.1.부터 정상

조업을 시작한 당일 이 사건 성심근경색증 등이 발병하여 신청한 사안에서 법

원172)은 “부분 업기간 의 철야농성 등으로 인한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추

인함은 별론으로 하고,업무상의 과로나 그 밖의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

다고 볼 수 없다. 한 사용자와 립 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

조합활동 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시하여(근로복지공단

사건)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 다.

에서 살핀 여러 례의 태도를 정리해보면, 법원은 일 되게 노조 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 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 재해에 해서는 원칙 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시하고 있다.다만 첫

째,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 한 상부 는 연합 계에 있는 노동

단체와 련된 활동이거나,둘째,불법 인 노동조합 활동,셋째,사용자와 립

계로 되는 쟁의행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172) 법원 1997.6.10.선고 96 13866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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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4.소 결

앞에서(제3장 제3 )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조 임자는 휴직상태에 있는 자와 유

사한 지 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자와의 근로 계는 지속되는 것이며,다만 노

조 임자가 기본 인 근로제공의무는 부담하지 않더라도 휴직기간 동안 소속 기업

과 련된 아무런 업무도 수행하지 않는 일반 인 휴직자들과는 달리 노조 임자

는 노조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용자와의 일정한 견련 계를 맺고 있는 특수한 신

분인 을 십분 감안하고,업무상 재해에 한 구제방식이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근

기법상 재해보상으로,다시 산재법상 보상보험방식으로의 변천해 온 내역,근로

계에서 발생하는 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산재법의 생활보장 기능을

생각한다면 노조 임자의 임활동 입은 사고에 하여도 산재수 권이 인정된

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에서 법 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조 임자의 조합 활동 자체를 산재법

상 업무로 인정하고 사업주의 지배 리를 벗어난 상태하의 재해라고 하더라도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하 심 결173)

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원은 ‘사업과 무 한 상 단체 활동,불법행 ,쟁의행 발생 이후의 행 ’

에 해서는 업무상 재해성을 부인하고 있다.

와 같은 취지에서 이러한 법원 례의 태도에 하여 노조 임자도 여 히

종업원의 지 를 유지하고 있으며,산재법의 취지가 근로 계에서 발생하는 험으

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다는 , 한 정당한 쟁의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근

로자로서의 지 는 그 로 유지되며 단지 근로계약상의 주된 권리․의무만이 정지

된다는 ,노동쟁의와 련된 조합 활동이 노동조합의 가장 요한 목 활동임에

비추어 일반 노조업무 수행과 쟁의 계 돌입 후의 조합 활동을 구별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에서 특히 쟁의행 를 수행함으로써 사용자와 립 계로

들어간 이후의 조합 활동 에 생긴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174)

173)서울행정법원 2002.2.27.선고 2009구34811 결.

174)같은 취지로 김형배,앞의 책(註 4),844면.



- 99 -

제5 노조 임자의 징계 해고

Ⅰ.노조 임자의 징계

1.문제의 제기

징계라 함은 종업원의 근무규율이나 그 밖의 직장질서 반행 에 한 제제로

서 근로자에게 노동 계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말하고,경고,감 ,정직,징계해

고 등의 형식을 취한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직,감 ,그 밖

의 징벌을 할 수 없다(근기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할 경우 이는 부당징계에 해당

하는데,일반 으로 부당징계에의 해당 여부는 징계사유의 문제와 징계수단의 상당

성 내지 형평성과 련된다.나아가 노조 임자에 한 징계권 행사에 있어서는 일

반 근로자에 한 징계권 행사와 달리 노조 임자 개인에 한 부당징계 여부와

상 없이 노조에 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 가 문제되는 특수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노조 임자에 한 징계처분의 법성을 고찰함에 있어서 징계사유

와 련한 정당성 여부와 상당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과 련한 정당성 여부

로 나 어 고찰한다.한편,노조 임자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징계사유 련 정당성 단에 있어서는 근로제공의무 반성 련 여부

로 나 어 살핀다.

참고로,노조법 제24조 제2항,제5항,제81조 제4호,제90조에 의하여 재는 노

조 임자에게 명목에 불구하고 일체의 여지 이 지되어 있으므로 노조 임자

에 한 여지 을 제로 하는 감 처분은 물론이고 정직처분 기간동안 상여 ,

성과 등의 지 을 정지하는 것도 재 노조법하에서는 사실상 논의의 실익이 없

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정리한다는 연 의미에서 본 연구에

서는 이들도 연구 상에 포함시켰다.

2.징계사유에 따른 정당성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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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정당성의 징계사유와의 련성을 본다면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근거

하여 징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징계권 행사가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징계권 남

용에 해당되지 않기 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당해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

고,당해 비 행 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징계사유 자체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175)

먼 ,근로제공의무와 련된 징계 사례를 본다.노조 임자는 근로제공의무를

부담치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제공의무에서 직 으로 기인하거나 이에 부

수하여 이루어지는 의무사항 반을 이유로 징계조치 하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

가 성립할 수 있다. 를 들면 근무시간을 체하는 교육 훈련 불참,상사의

업무지시 불복 업무태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례는 노조 임자가 근로시간을 체하여 실시되는 교육·연수·훈련 등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한 사안에 하여 “노동조합 임자는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

노사 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 로 가지지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한편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체하여

근로자에 하여 실시하는 교육･연수･훈련 등은 거기에 참가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한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체 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노동조합 임자가 그러한 교육 등에 참가하지 않

았다 하여 바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노동 임자로 승인된 근로자가

근로정신 함양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단한 것은

옳다”고 시한 바 있는데,176)이는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와 련된 사항에

반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임자의 경우에는 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사

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한 “노조 임자는 비록 회사의 피용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기

간 동안의 임 을 지 받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

장하기 하여 의무 없이 베푸는 은혜 인 조치에 불과하고,실질 으로 근로제공

의무 등 피용자로서의 일체의 의무를 면제받는 신 노동조합의 수임인 혹은 피용

175)임종률,앞의 책(註 79),507면.

176) 법원 1999.11.23.선고 99다45246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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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그 사무를 처리하거나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한편 단체 약에서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

나 회사에 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지닌 회사의 피용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데

한 징벌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와 같이 형식 으로는

회사의 피용인의 신분을 그 로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 하여는 근로

제공의무가 없는 원고가 설령 무단결근하 다 한들,노동조합이 아닌 회사가 징벌

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이와 같은 사유로 노조 임자의 지 를 상실

한다고 볼 아무런 합리 인 이유가 없다”177)고 시한 사례도 있다.

즉 노조 임자의 경우 사용자에 한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이에 근거한 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는 근로제공의무와 무 한 징계 사례를 살피도록 하겠다.근로제공의무와

는 별개로 근로 계가 지속되는 한 근로자 신분으로써 수하여야 할 의무 반에

한 사항으로서 이는 노조 임자에게도 동일하게 용되는 징계사유이다. 를 들

면 직장 내 성희롱,뇌물수수 이권개입 등 각종 부정행 등을 이유로 한 징계

는 노조 임자라 하더라도 용이 가능한 것이며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사용자

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서 부당노동행 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노조 임자에 한 징계사유를 임기간 동안 면제되는 의무와 계속

하여 유지되는 의무를 제로 이를 구분하여 용하는 것은 공무원 노조 임자와

련한 결이기는 하나 “노동조합 임자가 되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하

더라도 모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성실의무,복종의무,직장이탈 지의

무 등은 계속 용된다”178)고 본 례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 인 사안으로서 회사의 명 ·신용을 훼손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한 사례를

들 수 있다.노조 임자가 사용자와의 교섭에 임하면서 교섭력의 극 화 목 으로

회사에 불리한 회사 내부의 사실들을 외부에 공표하여 회사의 신용·명 를 손상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러한 행 가 교섭력의 극 화 목 임에도 일반 근로자들

과 동일한 기 으로 노조 임자를 징계조치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77)서울고등법원 2005.4.29.선고 2003 22409 결.

178) 법원 2008.10.9.선고 2006두13626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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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하는 사례로는 “노조 임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근

로자로서 신의칙에 입각하여 회사의 명 를 보 하고 회사 구성원으로서의 품 를

유지할 성실의무는 그 로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직원으로서 품 유지의무를 반하

고 회사의 명 를 실추시킨 행 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179)는 례와

“회사 표이사를 근기법 반 의로 고소한 것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버린 채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해 사용자의

비 ,신용,명 등을 훼손한 경우로서 이와 같은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는 노

조 임자에게도 용된다”180)는 례가 있다.

그러나,일반 근로자들의 이러한 행 와는 달리 노조 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 가 단순한 법행 라기보다는 교섭력을 높이기 한,즉 단체교섭의 기술 인

표 이라는 면도 크고,만약 이를 징계의 사유로 삼는다면 노조 임자의 활동이 부

당하게 축될 수밖에 없는 을 고려하고,반면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는 이를 어느 정도 제어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노조 임자의 이러한 행

의 주된 목 이 단체교섭력 극 화를 통한 근로조건 개선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단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표 이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이 있기는 하나 기본 으로는 근로자

들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한 것으로서 체 으로 내용

이 진실한 것이라고 단되는 경우 노조 임자가 유인물의 배포를 근무시간 에

회사의 승인 없이 하 고,사내통신망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명서를 배

포하고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을 게시하 다 하더라도 이를 취업규칙 소정의

‘회사의 체면 는 신을 손상시켰을 때’ ‘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 하 을

때’를 용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는 없다”181)고 시하여 해당 행 를 한 목

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한 것인 경우 노조 임자에게는 명 훼손

이라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도 있다.

한,상 단체 활동 련 사례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법원은,노조 임자가

기업별 노조가 아닌 상 단체에 견되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원래 소

179)서울고등법원 2002.4.18.선고 2001 12446 결.

180)서울행정법원 2001.2.9.선고 2000구18451 결.

181)서울고등법원 2001.9.6.선고 2000 1669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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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단 조합활동에 구체 으로 지침 등을 내려 결과 으로 기업별 노조에 정당하

지 못한 조합 활동을 하도록 유도한 사례에서 “상 단체에 견되어 회사에 직

인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임자라 하더라도 해당 상 단체 활동

을 함에 있어 발생한 비 행 를 징계사유로 결정할 수 있다”고 단했다.182)

노조 임자의 이러한 행 로 인하여 결과 으로 기업별 노조에 정당하지 못한

조합활동을 하도록 유도하 다면 이를 사유로 해당 임자를 징계하는 것을 징계

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단한 것이다.회사는 기업질서 유지를 하여 징계사

유를 정할 수 있고,징계사유를 정함에 있어서 노조 임자의 조합활동이 기업별 노

조 차원인지 산별 노조 차원인지는 요치 않다고 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 내부 비 련 사례도 검토의 상이다.노조 내부에서 발생한 비 는 조

합 활동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원칙 으로 노조의 내부 통제권

내지 징계권을 행사하여 노조 자체 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지 사용자가 개입해

서 이를 징계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 심 례 에서도 임자가

조합비를 횡령한 사안에서 “모든 종업원이 입사와 동시에 자동 으로 조합원이 되

는 소 유니온 샾 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자가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횡령한

것이 바로 회사의 사원 징계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의 품을 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결국 회사 업무와 련되지 않은 사생활의 비행에 해당한다고 볼 것

이다”라고 시하여183)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결이 있다.

그러나 유니온 샆 제도를 택하고 있는 노조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조 내부의 비

라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 내부의 문제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고,사업장 내 근로

자 원에게 향이 미치는 사업장 체에 한 복무질서 반의 성질도 있어서

이를 단순히 노조 내부의 문제로 국한하기 보다는 회사 자체의 징계사유로도 삼을

수 있다고 본다.이와 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이 래되는 경우 등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184)고 시하 다.

3.징계의 상당성,형평성에 따른 정당성 단

182) 법원 2004.12.9.선고 2004두7795 결.

183)서울행정법원 2002.4.25.선고 2001구합48015 결.

184) 법원 2009.4.9.선고 2008두22211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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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징계수단의 상당성 내지 형평성과의 련해서

본다면,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미리 징계의 종류(수단,정도)에 하여 규정한 경우

에도 그 징계수단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 행 의 종류,정도,반복성,직장질서

에의 향 등에 비추어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과잉징계가 아니어야 하며(상당성의

원칙),같은 비 행 에 하여 종 의 는 다른 근로자에게 과한 징계수단과 동

등하거나 비슷한 수단이어야 한다(형평성의 원칙).185)

일반 으로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감 ,정직,징계해고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징계의 종류와 이에 따른 효과가 임자에게도 동일하게 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이러한 징계의 종류 가운데 노조 임자에게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감 ,정직,징계해고 등과 같이 여지 이 정지되거나 직

무수행이 정지, 지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여기서는 감 과 정직에 하여 살

피고,징계해고는 항을 바꾸어 살핀다.

가.감 (감 )의 경우

감 이라 함은 근로제공에 응하여 산정된 임 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징계

수단으로서 흔히 경고와 함께 경징계로 분류된다.감 은 근기법 제95조에 의거하

여 1회의 액이 평균임 의 1일분의 2분의 1을,총액이 1임 지 기의 임 총액

의 10분의 1을 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노조 임자와 련하여 감 이

문제되는 것은 노조 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여를 지 받을 경우 이에 하여도

감 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여의 법 성질과 련해서 논의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원은 일 되게 사용자가 임자에게 지 하는

여는 임 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법원 1995.11.10.선고 94다54566 결),이

에 의하면,노조 임자의 여에 하여 감 처분함은 징계수단 선택에 있어서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이는 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개정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서 재는 노조 임자는 임기간동안 사

용자에게서 어떠한 여도 지 받지 못하므로(노조법 제24조 제5항에 의거 노조는

이를 반하는 여지 을 요구할 수 없고,이를 철할 목 으로 쟁의행 를 할

185)임종률,앞의 책(註 79),5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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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며,만약 사용자가 이를 반하여 임자에게 여를 지 할 경우 이는 노

조법 제81조 제4호에 의해서 부당노동행 에 해당하고,심지어 제90조에 의해서 형

사처벌까지 받게 된다)이러한 논의는 행법 하에서는 실재 발생할 경우가 드물

것으로 보인다.

나.정직의 경우

정직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는 근로제공을 일시 지하는

징계 수단이며,흔히 징계해고와 함께 징계로 분류된다.정직기간 동안에는 보통

임 이 지 되지 않는다.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이라는 에서 염병,기소 등을

이유로 하는 직권휴직과는 구별된다.

한편,노조 임자의 법 지 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것이어서 노

조 임자는 임기간동안 사실상 직무가 정지되어 있으므로 이 으로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정직처분은 노조 임자에게 어도 직무정지와 련해서는 아무런

실성이 없다.

다만,정직 기간 상여 이나 성과 의 지 을 지한다든가 등이 노조 임자

에게 용되는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행 노조법(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조 임자에게 어떠한 명목,즉 임 186)에 해당하는 품은 물론 복리후

생 품,상여 187),연차휴가수당188),사회보험근로자부담 189)등 일체의 품

제공이 지되므로 재로서는 이러한 면에서도 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이

와 련하여 “노조 임자라 하더라도 단체 약과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징계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차에 따라 정직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정직처분을 받았

다 하더라도 노조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에 노조와

합의한 임자 여는 지 되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는데, 와 같은 이유로

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190)

그리고 정직기간이 일정기간을 과하는 경우 승진이나 승 상에서 제외하는

186) 임자 여는 근로의 가가 아니므로 임 이 아니다( 법원 2003.9.2.선고 2003다4815·4822·4839 결).

187)노조 임자에게 성과 을 지 함은 법이다(노사 계법제과-234,2010.7.28.).

188) 법원 1996.2.23.선고 94 9177 결.

189)4 보험료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주체도 노조가 되나 사용자 명의로 납부하여도 되는지는

개별 법령의 규정형식과 취지에 따라 단한다(노사 계법제과-1074,2010.10.28.).

190)2003.11.5.노조 6810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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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직처분에 병과되는 별도의 재제가 있는 경우 이는 임자에게도 용이 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이는 노조 임자제도의 취지를 탈법 으로 반한 것에 다름

아니고 노조 임자가 단결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어 이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취 (노조법 제81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결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듯 행 노조법 하에서는 노조 임자에 한 정직처분은 징계수단 선택에

있어서 상당성을 결하여 이는 법하다고 할 것이다.

Ⅱ.노조 임자의 해고

1.문제의 제기

징계해고는 징계처분 가운데 가장 효과가 강한 것으로서 근로 계를 소멸시키는

사용자의 일방 의사표시로서 취업규칙,노사 정 내지 단체 약에 정해져 있는

직장 내 공동규칙에 반한 행 에 한 해고이다.

따라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 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 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

업의 목 과 성격,사업장의 여건,당해 근로자의 지 담당직무의 내용,비 행

의 동기와 경 ,이로 인하여 기업의 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험성 등 기업질

서에 미칠 향,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단

하여야 한다.191)

이러한 징계해고는 공동규칙 반으로 인한 직장질서 반을 문제삼지 않고 단

순히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일반해고와는 법률상으로는 엄 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

니지만,경우에 따라서는 진퇴직 의 감액이 수반되기도 하고,해고 고 의무가

면제되는 등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이외에 근로자가 직장질서 반으로 인한

징계해고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추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실상의 불이익도

191) 법원 2002.5.28.선고 2001두1045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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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노조 임자도 사용자와의 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 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노

조 임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든지,회사에 긴박한 경 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자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조 임자에게 징계 내지 일반 해

고조치를 취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조 임자에 한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노조 임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범 에서 벗어나 있고,조합활동의 실질

보장이라는 에서 징계 여부의 단기 에 있어 일반 근로자들과는 다른 수 이

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과 당해 노조 임자에 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와 별도로 노조에 한 부당노동행 의 성립 문제가 남는다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일반해고 가운데 특히 경 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하기 한 차 요건으로서 사용자는 노조와의 사이에 해고회피 방법과 해

고의 기 등을 의하여야 하는데,실재 노조 측 의 주체는 부분 노조 임자

라는 특성이 있어서 이를 감안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하에서는 노조 임자의 징계해고,정리해고에 있어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그 정당성 내지 부당노동행 련성을 살핀다.

2.노조 임자의 징계해고

먼 ,노조 임자의 근로제공 의무 면제 련하여 살피자면,일반 근로자들에

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근기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그러한 정당

한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 해고라는 징계의 경우는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 계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통념상 히 신뢰 계를 상실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례의 태도이다.192)이러한 징계해고 일반의 엄격한

단기 은 물론이고,노조 임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

고 있지 않고,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인 신뢰 계는 희박하다고 할 것이어서, 컨 성과부진과

같은 사정은 노조 임자에게는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192) 법원 2002.5.28.선고 2001두1045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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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부당노동행 련하여서도 살피고자 한다.일반 근로자에 한 징계조치

와 달리 노조 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징계조치가 정당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징계를 하게 된 경 와 목 등의 측면에서 부당노동행가 성립하는지의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가 남는다.즉,“노조 임자를 징계해고 하는데 있어서는 노

동조합 업무를 한 정당한 행 는지,해고를 한 시기는 언제인지,사용자와 노

동조합과의 계는 어떠했는지,동종 사례에서 비조합원에 한 제재와의 불균형

여부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었는지의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정당성 여부를 단하여야

한다”는 시193)취지처럼 노조 임자에게 행한 징계조치가 징계사유,징계의 상당

성 내지 형평성 측면에서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부당노동행 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노동행 성립여부의 단에 한 구체 단사정으로서 당해 징계

조치의 시기가 단체교섭기간 이었다는 등 그 시기상의 문제,사용자의 진정한 의

도가 노조 임자를 해고함으로써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 이었다든지의 실질 인

의도,노조 임자에 한 징계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별

도로 징계 차상 거쳐야 할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

하지 아니하고 불리하게 우하는 등 차 반의 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노조 임자의 정리해고

사용자는 근기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경 상 이유가 있을 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데,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노조 임자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 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근기법 제24조의 내용 가운데 특히 노조 임자와

련된 항목으로는 제2항의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합리 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 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류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

과 같은 조 제3항의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한 방법과 해고의

기 등에 하여 그 사업 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193) 법원 1999.3.26.선고 98두467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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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표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근로자 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

려는 날의 50일 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의하여아 한다”라는 내용이다.

먼 ,근기법 제24조 제2항의 상자 선정과 련해서 본다면,정리해고의 경우

에는 징계해고의 경우와 달리 해고가 상자의 비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회

사의 경 상 필요에 의한 경우이므로 해고 상자 선정에 있어서 해고로 인한 회

사경 상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노조 임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회사의 경 상의 이익과는 무 한 것이고,사용자의 추정 의사를 보더라

도 사용자가 노조에 노조 임제를 승낙한 사실은 노조 임자들은 회사의 업상

이익과는 무 하게 조합활동에만 념토록 하 음이 능히 추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노조 임자는 정리해고의 상자에서 원칙 으로 배제되어야 할 것이고,그 지 않

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에 비해서 엄격한 기 에 의해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194)

그리고,근기법 제24조 제4항의 차와 련해서 본다면,정리해고가 정당하기

해서는 그 차상 사용자는 노조와의 사이에 해고회피 방법과 해고의 기 등에

한 의 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물론 그 의 당사자 가운데 노조 측은 노조

임자가 되는 것이 행이다.그럼에도 사용자가 정리해고 차상 의 주체인 노

조 임자를 해고의 객체로 삼을 수 있다면 이미 당해 해고 차의 정당성 확보는

이를 기 하기 어렵고,궁극 으로는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빌미로 노조에 지배·개

입하게 되는 부당노동행 가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노조 임자는 정리해고의 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194)참고로,일본의 경우 재 임자를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정리해고의 상자로 할 수 있는지에 하

여 례는 회사가 정리해고 시 기업의 효율 운 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정리해고 기 으로 마련하

고 이 기 을 재 임자에게도 용시켜 임자를 정리해고 상자로 선정한 사안에서,“단체 약에

의해 조합업무에 임하는 임자를 인정한 경우 그 기간 에는 동 임자가 기업의 효율 운 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회사로서는 당연히 상하고 승낙하 던 바,이러한 종업원을 능률을

이유로 해고할 필요성은 어도 임기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人事件·東京地裁判決(1965.8.25.民集

16권4호)”고 시한 바 있다(송도인,앞의 논문(註 90),100면에서 재인용).



- 110 -

제6 단체 약 유효기간 만료와 노조 임자의 임 청구권 존부

Ⅰ.문제의 제기

노조 임자에 한 임 지 을 인정하는 단체 약이 노조 임자에 한 임 지

이 지되는 2010.7.1.시 에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경우는 별론)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노사 간에 새로운 단체

약을 체결하지 못해서 기존의 단체 약이 자동 갱신,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부

칙 제3조가 용되어 노조 임자는 단체 약을 근거로 사용자에게서 임 을 지

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 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부 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 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

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노조법 제32조 제 3항 단서는 “단체 약에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새

로운 단체 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 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

의 단체 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

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연장’이라고 하며,이는 단체 약의 변경을 한 교섭

을 하 으나 타결되지 않는 사태를 비한 것이다.이에 비하여 노사 간에 단체

약 유효기간 만료 의 일정 기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에서도 단체 약의 변경을

주장하지 않으면,그 단체 약을 계속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정을 하는 ‘자동갱신’

이 있는데,이는 노사 방이 기존 단체 약을 변경하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

처하여 종 약과 같은 단체 약을 손쉬운 방법으로 체결하려는 취지에서 이루

어진다.195)

자동연장과 달리 자동갱신 조항의 효력에 해서는 노조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지만,노사자치의 이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

195)임종률,앞의 책(註 79),176-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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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다만 그 갱신기간에 해서는 최장 유효기간 제한(노조법 제32조 제1

항)이 용된다고 보는 것이 례의 입장196)이며,갱신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종 단체 약의 기간197)이 아니라 2년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갱신된 단체 약

에 해서는 ‘해지’에 한 규정(제32조 제3항 단서 후단)이 용되지 않는다고 본

다.198)

이하에서는 최근 문제된 사안에 한 례를 심으로 부칙 제3조와 련하여

단체 약의 자동갱신,자동연장의 경우 노조 임자가 기존의 단체 약을 근거로 사

용자에게 임기간 동안의 임 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살핀다.

Ⅱ. 련 사례

1.자동갱신의 경우

사실 계는,단체 약에 단체 약의 유효기간이 2010.3.31.로 하되,노사 방

으로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15일 에 갱신요구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고,유효기간이 만료하여 어느 일방이 단체 약을 해지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는 효력이 존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노사 간에 단체 약의 유효

기간이 2010.3.31.이 지난 재까지도 새로운 단체 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자

회사는 2010.7.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노조에 하여 노조법의 개정으로

2010.7.1.부터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이 단되고,근로시간면제 해당자와

활동시간 사용계획을 통보하여 달라고 요청하 지만 노조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

고,이에 회사는 2010.8.11.노조에 하여 ‘단체 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4개

월이 경과되었으므로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단체 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 다.

이에 법원은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

만 종사하는 자(이른바 임자)는 그 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여도

196) 법원 1993.2.9,선고 92다27102 결.

197)김유성,앞의 책(註 8),205면에서는 종 과 같은 기간으로 본다.

198)임종률,앞의 책(註 79),176-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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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노동조합 임자에 하여 여 지 을 지하고

있으나, 조항은 시행이 유 되었다가 2010.1.1.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

조합법(이하 ‘개정 노조법’이라 한다)부칙 제8조에서 ‘제24조 제2항은 2010.6.30.

까지 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2010.7.1.부터 용되게 되었다.한편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 약은 이 법에 따

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부 는 일부 내용이 제24조

를 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 약의 체결 당시 유효

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노동조합 임자에 한 여 지 지를 정한 제24조 제2항이 면 용

되어 기존에 체결된 단체 약이 제24조 제2항에 배되더라도 단체 약의 유효기

간까지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제24조 제2항의 용에 따른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

화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의 용일인

2010.7.1.당시 노동조합 임자에 한 여 지 을 정한 단체 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나아가 2010.7.1.이 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단체 약

에서 정한 자동갱신 조항에 의하여 갱신되어 2010.7.1.당시 유효한 단체 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칙 제3조 단서가 용되어 갱신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고 보아야 한다”라고 시199)하여 원심200)과 제1심201)의 단을 유지하 다.

2.자동연장의 경우

사실 계는 다음과 같다.소외 노조( 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단양버

스분회)는 2007년 11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노조 임자는 20일 만근 7일을

근무하고 20일치 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 약을 맺었다.2009년 6

월 30일 단체 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노조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새로운

단체 약체결을 해 11회에 걸쳐 교섭을 했지만,타결을 보지 못했다.결국 이 사

건은 충북 지노 의 재재정 차에 회부되었고,2011년 5월 노조 임자의 임

조항은 재재정 상에서 제외된 채 종 의 단체 약 내용이 그 로 확정 다.노

199) 법원 2012.11.15.선고 2012다72063 결.

200)수원지방법원 2012.7.12.선고 2012나1860 결.

20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12.21.선고 2011가단1889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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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단체 약을 체결하지 못한 2009년 7월부터 2011년 4월

사이에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 임자 임 지 규정이 시행되었다.그러던 사이 원

고는 2011년 1월 노조분회장으로 선출 다.피고 회사는 원고가 분회장으로 선

출된 후 노조법 제24조2항을 근거로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여

만을 지 해서 원고는 월 20일씩 만근하면 약 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98만

-138만원 밖에 받을 수 없었다.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와 노조 임자 근로시간면제

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임 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합의가 이 질 때까지 업무복귀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피고 회사는 원고가

노조 임자이기 때문에 월 7일을 과한 배차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

했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 로 기존 단체 약상의 노조 임자 임 지 규정을

근거로 임 2,300만 원을 지 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당해 사안에서 법원 2012.11.15.선고 2012다72063 결의 내용을 원용

하면서,“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체 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

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새로운 단체 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 단체 약의 효

력을 존속시킨다는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용된다.... 략.....

다만,이 경우 단체 약의 당사자 일방은 노동조합법 제32조3항 단서에 따라 해지

하고자 하는 날의 6월 까지 상 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 의 단체 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단하 다.202)

Ⅲ.소 결

례가 히 지 한 바와 같이 노조법 부칙 제3조의 취지는 노조법 제24조 제

2항이 면 으로 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노조 임자들의 여지 이 지됨으로

인한 노조 임자들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이러한 입

법취지에 의하면,자동갱신과 자동연장의 경우에도 부칙 제3조의 용을 정한

두 례의 태도는 충분히 수 이 가는 것이다.

202) 법원 2013다2981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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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노조 임자의 퇴직 여 산정

Ⅰ.문제의 제기

퇴직 여라고 함은 계속 인 근로 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

자에게 지 하는 부를 말한다.퇴직 여는 해고·사직 등 퇴직의 외형 인 명

칭 는 종류와 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근로연수를 단하여 의무 으

로 지 하여야 한다.

퇴직 여의 법 성질에 해서는 근로자가 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로에 한

은혜로서 사용자가 지 하는 것이라는 공로보상설,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는 임 을

수령하지 못하므로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기업이 지 하는 부

라는 생활보장설,근로자에게 재직 에 립하여 두었던 임 을 사후 으로 지

하는 근로조건이라는 임 후불설,퇴직 여는 공로보상 성격,생활보장 성격,

임 후불 성격을 모두 갖는다는 혼합설이 존재하는데 법원과 헌법재 소는 혼

합설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203).

우리나라는 1953년 근기법을 제정할 때 ‘해고자에 한 지 ’이라는 이름으로 퇴

직 제도의 단 를204)마련하 고,1961년에 재의 제도로 그 틀을 보완한 후 계

속 용 범 를 넓 왔다.우리나라의 이러한 퇴직 제도는 사용자의 자율 내지

단체 약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 되는 것과 달리 그 지 이 강요된다는

에 특색이 있다.이러한 퇴직 제도는 퇴직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에 상 없

이 부 일시 으로 지 되는 까닭에 이들의 안정 인 노후생활 보장하는 데 문제

이 있었다.

퇴직 제도의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2005.1.27.법률 제7379호로

법이 개정되면서 행 규정과 같이 퇴직 여제도에 한 규율을 특별법인 「근로

자퇴직 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고 함)」에 맡기도록 하 다.따라서 재 근로

자의 퇴직 여에 하여는 같은 날 제정된 근퇴법이 규율하고 있다.근퇴법상 퇴직

203) 법원 1995.10.12.선고 94다36186 결;헌법재 소 1995.7.21.선고 94헌바27·29결정.

204)이 경우 일정한 해고 근로자에게만 지 되는 것으로서 재의 퇴직 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노동법실무연구회,「근로기 법주해(Ⅱ)」,박 사,2012,4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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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도에는 확정 여형 퇴직연 제도,확정기여형 퇴직연 제도 같은 법 제8

조에 따른 퇴직 제도가 있다(근퇴법 제2조 제6호).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여를 지 하기 하여 퇴직 여제도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다

만,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퇴법 제4조 제1항).

사용자가 퇴직 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 여 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

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

반수(이하 "근로자 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근퇴법 제4조 제3항),사용

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 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근로자 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동법 제4조 제4항).퇴직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 을 퇴직 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 할 수 있는 제도

를 설정하여야 한다(근퇴법 제8조).

노조 임자와 퇴직 여의 산정과 련한 문제는 노조 임자가 노조업무에 종사

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평균임 의 산정기 에

한 것이다.

Ⅱ. 례

1.계속근로기간 문제

노조 임기간 퇴직 산정에 있어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하여

부분의 학설 례는 이를 정하고 있다.하 심은 “노조 임자 역시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 인 노사 계가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 로 가지는

것이며 단지 근로제공의무만을 면제되는데 불과하므로 근로자로서의 통상의 생활

을 종 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노조 임자로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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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하여도 퇴직 을 지 함이 옳다”205)고 단하 다.

법원206)이 노조 임자의 법 지 를 휴직 인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악하고

있는데,이러할 경우 노조 임자는 임기간동안 실 인 노무제공은 하지 않지만

근로계약 계는 계속되는 것이어서 실 인 노무제공 여부가 아닌 근로 계유지

여부가 문제되는 계속근로에는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실 인 노무제공이 문제되는 평가 내지 승진의 경우와 다른 것이다.퇴직

여의 법 성질에 근로자의 퇴직 이후의 생활보장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에서

도 이러한 결론은 타당해 보인다.

2.평균임 산정기 액

근기법에 의하면,임 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가로 근로자에게 지 하는

품을 말하는 것이다(제2조 제1항 제6호).그런데 노조 임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

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로부터 여를 지 받은 경우 이를 임 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하여 법원은 “노동조합 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 인 노사

계가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 로 가지는 것이지만 노동조합

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 으로 사용자의 임 지 의무도 면제되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 약 등에 따라 노동조

합 임자에게 일정한 원을 지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가인 임 이라고 할 수

없고 단체 약 등 노사합의에 의거 특별히 인정된 조합활동에 한 편의제공차원

의 품이므로···”207)고 시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해석도 “사용자는 노동조합 임자에게 근기법상의 임 을 지 할

의무는 없으며 비록 사용자가 노조 임자에게 품을 지 하 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가로 지 된 근기법상 임 으로 볼 수 없으며 노사 간 사용자가 노조

임 간부로 취임하는 소속 근로자에 하여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로제

205)창원지방법원 1999.10.7.선고 98가다19659 결.

206) 법원 1993.8.24,선고 92다34926 결; 법원 1995.4.11.선고 94다58087 결; 법원 1997.3.11.선고 95다

46715 결; 법원 1998.4.24,선고 97다54727 결.

207) 법원 1998.4.24.선고 97다5472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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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무를 면제하는 신 임기간을 통상근무로 간주하여 임 상당액을 지원하는

것은 조합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이다”.208)라고 하 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노조 임자의 임기간 동안 지 한 여가 임 에 해당치

않는다고 할 경우 노조 임자가 임기간 종료 후 3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

직하는 경우 평균임 액의 기 은 어떠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하여 법원은

“...노사합의에 의거 특별히 인정된 조합활동에 한 편의제공차원의 품이므로

노조합 임자의 퇴직 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임자로서 실제로 받아온

여를 기 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 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

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동일직 호 의 근로자들의 평균임

을 기 으로 하여 퇴직 을 산정함이 상당하다”209)고 시하 다.

이러한 례의 태도가 노조 임자에 한 여의 법 성질에 한 례의 태도

와 일 성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 호 은 임자와 동일한 기 의

일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직무 등으로 직무의 내용에 따라 임 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과연 임자의 직무를 무엇으로 정하는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임

기간에 한 평가 승진규정을 약에 별도로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평가를 받

고 승진을 하게 된 임자가 있고 해당 회사의 임 구조가 평가에 의한 성과 심

임 체계인 경우 평균화된 임 을 지 받음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들과의 차별

는 불이익이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임자의 퇴직 산정에 있어서는 그 기 액이

임활동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부분이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요청된다는 비 이 있다210).

Ⅲ.소 결

노조 임자의 임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할 것인지에 하여 논란은 있지

만 단체 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조합업무에 임하는 노조 임자라고 할지라도

208)2005.5.18.노조-1390.

209) 법원 1998.4.24.선고 97다54727 결.

210)송도인,앞의 논문(註 90),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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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기업에 을 보유하고 있는 한 근로계약 계는 단 되지 않으므로 그 임기

간도 퇴직 계산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평균임 산정

에 있어서도 노조 임자에 한 여가 임 이 아니라고 할 경우 노조 임자로서

실제로 지 받아 온 여가 기 이 될 수 없으며,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 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임자들과 동일직

호 의 근로자들의 평균임 을 기 으로 하여 퇴직 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보여지는 바, 와 같은 취지의 례의 태도는 옳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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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집단 노사 계에서 노조 임자의 지

제1 단체 약 상 임자 조항의 법 성격과 교섭 상성 여부

Ⅰ.문제의 제기

단체 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그동안 유지되고 있었던 노조 임자제도의 효력유

지 여부,노조와 사용자 사이에의 단체교섭 임자와 련된 다툼이 발생할 경

우 어떠한 차에 따라 단체교섭,쟁의행 등을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단체 약상 임자 조항의 법 성격의 여하와 교섭 상인지 여부의 문제와

련된다.이하에서는 이에 하여 검토한다.

Ⅱ.단체 약 상 임자 조항의 법 성격

1.학설

단체 약에 임자와 련한 조항을 두는 경우 이에 하여 노사 간의 권리·의무

를 정한 채무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우에 한 기

을 정한 규범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채무

부분으로 보는 경우는 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만 국한되어 효력이 발

생하는데 반하여,규범 부분으로 보게 되는 경우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강

행 효력을 지니게 된다. 재 우리나라 학설의 부분은 임자 조항을 채무

부분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반하여, 임자제도를 삼면 계로 보아 임자 련

조항에는 채무 부분과 규범 부분이 병존한다는 견해도 있는바,이하에서는 이

러한 학설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 ,채무 부분설이라는 견해가 있다.이는 노조 임자제도 등 조합활동에

한 단체 약상의 조항은 조합활동 조항으로서,조합활동 조항은 약당사자의 이해

조정을 목 으로 하는 채권채무 계를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 으로 단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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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무 부분에 속하고 이러한 조합활동 조항은 다른 채무 사항과 마찬가지로

약의 종료과 함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211)

한편 채무 부분임은 결론 으로 동일하나 노조 임자제도를 통해 노무제공의

무의 면제를 본질 인 내용으로 함으로써 근로조건에 련된 사항으로 볼 수 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212)

이 견해는,단체 약의 규범 부분이라 함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우’에

한 규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 에 한 사항,근로시간에 한 사항,휴일·휴가·

재해보상,정년제에 한 정 등과 근로자 우에 한 복무규율·징계·휴직 등과

같은 인사와 련된 사항이나 복리후생 등과 련하여 규정한 부분이 해당되는데

이런 에서 본다면 노조 임자제도 자체는 노무제공의무의 면제를 그 본질 내

용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련된 사항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나,동 제도의

규정취지는 근로제공의무의 면제에 있다기 보다는 소정의 근로를 하지 아니하고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의 설정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 동 제도를 둠

으로써 여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우에 한 기 으로 작용하기보다는 특정인

을 상으로 하는 임자 자체를 두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규범 부분

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노조 임자제도에 한 조항이 규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면 이는 단체 약체결 당사자 간 채무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채무 부분과 규범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는 견해가 있다.이 견해는

노조 임자 조항을 채무 부분으로 악하는 기존의 학설과 례들과는 달리

임 계를 노조와 사용자,노조와 임자,사용자와 임자라는 삼면 계약 계로

악하면서 노조 임자 조항의 체 성격을 이해하기 해서는 노조와 사용자의

계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임자의 계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임자 조항에는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계에 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사

용자와 종업원 신분을 그 로 보유하고 있는 노조 임자 사이에 임제라는 근로

자의 근로조건 기타 우에 한 사항도 존재하므로 임자 조항은 단순히 채무

부분 외에 규범 부분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213)고 하는 이 견해에 의하면 임자

211)김유성,앞의 책(註 8),202면.

212)박종희,앞의 논문(註 65),234면.

213)강성태,앞의 논문(註 66),4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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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임자의 수와 활동 등과 같이 임 자체에 한 부분은 노조와 사용자

간 편의제공으로서 채무 부분으로 보아야 하지만 임자의 우에 한 부분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우에 한 기 으로서 규범 부분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이 견해는 임자의 여 기타 우에 한 사항에 하여는 규범 효

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2. 례

해고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피고회사인 호타이어 곡성공장 제조4과 사원이었던

원고가 노동조합 곡성지부 지부장선거에서 지부장으로 당선되자 그 다음날부터 지

부장 업무 인수인계를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종래의 근무부서인

제조4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자 피고회사는 노조 지부장에 당선되었다고 하더라

도 단체 약에 특별한 규정이나 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노조

임발령 이 에는 종 의 부서에 출근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처분한 사안에서 법원은 “노조 임제는 노동조합에 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 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우에 하여 정한 근

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단체 약에 노조 임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노동조합 표자 등의 특정 근로자에 하여 그 시기(시기)를 특정하여 사

용자의 노조 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 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계를

직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 임발령 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라고

하여 채무 부분설을 취하고 있다.214)

3.소 결

노조 임자의 법 근거에서 살폈듯이 노조 임자제도의 법 근거는 기본 으

로 정설에 입각해서 악해야 하고,그러할 경우 단체 약상 노조 임 조항은 사

용자의 노조에 한 편의제공의 성질을 가진 채무 부분으로 악될 수도 있고,

214) 법원 1997.4.5.선고 97다6926 결.



- 122 -

실제 채무 부분설은 법 근거에서의 정설과 논리 궤를 같이 한다.그러나 노

조 임자제도는 근로자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 최종 목 인 노조의

핵심 사안에 해당하여 궁극 으로 노조 임자제도는 단결권의 고양 내지 근로조건

과 한 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한,노조 임자제도는 사용자

가 임자를 어떻게 우해야 하는지의 문제이기도 해서 임자의 근로조건에

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결국 노조 임자제도를 운 함에 있어서의 세부

인 차 등에 한 단체 약 조항은 채무 부분으로 악되는 반면에 근로자의

임 계를 확정하는 조항은 근로자의 우와 련되므로 규범 부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Ⅲ. 임자 조항의 단체교섭·노동쟁의의 조정 상성 여부

1.학설의 입장

통설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 사항 이외에 근로자의 경제 ·사회 지 의 향

상을 하여 필요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단체교섭의 차와 방식,단체 약의 체

결,쟁의행 개시 차,사 조정· 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향을 미치는 기타

노동 계에 한 사항도 단체교섭의 상이 된다고 한다.노동조합의 활동과 련

한 노동 계에 한 사항으로는,shop제도,조합비공제제도,노동조합 임자제도

등이 가장 표 이라 할 것이다.

반면에 학설 가운데는,노조 임자제도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단순히 임의 교섭사항에 불과하여 단체교섭의 상이 되지 아니한

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2. 례

법원은 에서 살핀 것처럼 “일반 으로 사용자에 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근

로제공의무를 면제 받고 오직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노조 임제는 노동조

합에 한 편의 제공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가 단체 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

우에 인정되는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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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단순히 임의 교섭사항에

불과하여 이에 한 분쟁 역시 노동쟁의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 한 재재정의 상으로 할 수 없다”215)라고 하여 노조 임제를 노동조합에

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어 임의 교섭사항에 불과하

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쟁의행 의 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에 법원은 “노조 임자 수 등에 한 노동 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

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한 분쟁이 아니어서 행법상의 노동쟁의라

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은 재재정의 상으로 할 수

없다할 것이나 노동 계 당사자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한 문제와 함께 노조

임자 수 등 노사간의 이해 계가 립되는 임의 교섭사항에 하여 분쟁상태가

야기되어 노동 계 당사자 방이 합의하여 그 임의 교섭사항에 하여도 특별

히 재해 것을 노동 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는 노동쟁의조정법의 목 이 산업

평화의 유지에 있는 에 비추어 노동 원회에서 방이 재를 요청하 다는 특

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그 임의 교섭사항에 하여도 재재정을 할 수 있다”고

시하여 노조 임제도의 설정이 아닌 ‘노조 임자의 수’에 하여는 임의 교섭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재정의 상이 된다고 하 다.216)

그러나 이는 재재정의 목 을 고려하여 산업평화 유지라는 실질 인 사회

노사 계 안정화를 해 방의 요청을 제로 노동 원회에서 재재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임자의 수’를 특별히 의무 교섭사항으로 본다거나 재재정

의 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원 례에 하여는, 례도 인정하고 있듯이 임자와 련한 사항

은 노사 간 이해 계가 첨 하게 립되는 사항이며 사용자가 사실상의 처분성을

지니고 있는 문제로서 의무 교섭사항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산업평화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외 으로 재재정의 상이 될 수 있다고 소극 으로 근하

고 있다는 비 이 가능하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과 달리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교섭 상이

되는 사항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 사항과 그밖에 근로자의 경제 ·사회 지

215) 법원 1996.2.23.선고 94 9177 결.

216) 법원 1997.11.7.선고 95구30316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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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하여 필요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단체 약의 체결 등 근로조건의 결

정에 향을 미치는 노동 계에 한 사항을 가르킨다.따라서 노조 임자제도가

의무 교섭사항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상,이것은 노동쟁의 재재정의 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이는 노사 간 자율 합의를 최 한 존 하여 효율 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인 한편 헌법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최 한 보장한다는 의의

를 가진다.이와 련하여 노조 임자 등 조합활동에 련한 사항이 재 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여 노조 임자제도가 의무 교섭사항이라고 시한 하 심 결례

가 있으나217)이는 법원에서 기환송218)되어 노조 임자는 임의 교섭사항이라

는 법원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3.소 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는 조합원을 하여’행해지는

것인바,이 경우 노동조합을 한 사항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 사항 이외에도

조합활동 등 집단 노사 계에 한 사항이 포 으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노조 임자제도는 단순히 조합활동에 한 편의제공에 그치지 아니하고 노조 임

자에 한 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성격도 있는바,이는 노동조합 활동

에 있어서 단체 약상 필수불가결한 핵심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219)결국

이는 의무 교섭사항에 포함된다고 악된다.

217)부산고등법원 2001.5.11.선고 2000 13241 결.

218) 법원 2003.7.25.선고 2001두4717 결.

219)그러나 이 같은 견해에 하여 노조 임자제도의 승인이나 인정여부 자체가 아니라 임자의 수, 우

등 구체 이고 세 한 운 방법에 한 사항들도 모두 의무 교섭 상이 되고 쟁의행 의 상이 된

다면,노동조합으로 하여 쟁의행 의 성립범 를 과도하게 확장시켜 오히려 노사간 교섭진행 타

결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 이 있을 수 있다.



- 125 -

제2 노조 임자 업무의 범 와 조합활동

노조 임자의 업무범 가 조합활동에 포함되는 모든 업무가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다.이하에서는 조합활동에 해서 살핀 뒤 이 문제에 한 최근의 법원 례

의 태도를 살피고,근로시간면제제도에 있어서 그 상 업무를 살핀다.

Ⅰ.조합활동의 의의

일반 으로 조합활동이라 함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목 달성을 하여 하는

모든 행 에서 노동조합의 조직·가입,단체교섭 쟁의행 를 제외한 나머지

행 를 말한다.220)노조법 제81조 제1호에서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한 행 ’가 이

에 해당하며,그 구체 인 로서는 각종 회의 집회의 개최,연락,유인물 뉴

스 배포,게시 이용,취업시간 리본 등 착용행 등을 들 수 있다.

조합활동은 개 노조의 지시나 승인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이를 노조라는 단체

의 행 로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행 차원에서 악한다는 특이성

이 있다.

이러한 조합활동권의 근거는 단결권 는 단체행동권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취 을 할 수 없고(노

조법 제81조 제1호),형사책임이 면제된다(노조법 제4조).다만 민사책임 면제에

한 명시 규정이 없어서 이에 한 논란이 있다.

실제의 조합활동에 해서는 사용자가 주로 징계처분으로 응하고 이 징계처분

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 이 되므로,조합활동은 그것이 정당한 경우에 특히 사용자

의 불이익취 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에서 그 실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221)

Ⅱ.노조 임자의 업무와 조합활동

1.근거 규정

220)임종률,앞의 책(註 79),104면.

221)임종률, 의 책,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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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4조 제3항은 ‘사용자는 임자의 정당하나 조합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노조 임자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그 입법취지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을 면 지하고,그 외로서 같

은 조 제4항에서 제한된 범 내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행 법

체계 아래에서 노조가 스스로의 비용부담으로 노조 임자,법정 한도를 과하는

근로시간면제자를 둘 경우 이에 한 활동을 보장하기 함으로 보인다.다만,사

용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 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서 이는 선언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 이 있다.

2. 련 례

이에 한 사실 계는 다음과 같다.(원고)회사의 징계 당시 단체 약 제22조에

서는 회사는 조합 표가 추천하는 5명의 조합간부(임원 운 원이 그 상이

다)를 조합업무를 담하는 상근간부로 인정하되,상 단체 우호단체 임·역원

취임시 1명에 한하여 별도 인정하기로 하며,제23조에서는 상 단체 등에 견된

노조 임자도 상근간부와 마찬가지로 여 승진 기타 제 우를 일반 조합원에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어서 회사는 노조측의 추천에 따라 사무 융연맹의 조

직 부국장이나 사무처장,민주노총 부 원장 등으로 상근하는 사람들을 견 노조

임자로 인정하 으며,(참가인) 임자도 민주노총 부 원장으로 상근하며 회사

로부터 여를 계속 지 받아 왔다.이와 같이 당해 단체 약에서는 원칙 으로 사

업장 내 조합업무를 담하는 상근간부에게 노조 임자 지 를 인정하면서 그 범

를 외부단체에 제한 으로 확장하여 상 단체 등의 임·역원에 취임할 때에만 1명

에 한하여 추가로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서 그 본래 취지가 상 단체 등의 임·역원

으로 상근할 인 자원을 지원하고 거기에 덧붙여 견된 노조 임자를 통하여 회

사 사업장 내 노동조합과 상 단체(생보노조)사이의 긴 한 연락 계를 구축하여

정한 조합활동을 도모하고 있었다.그런데 임자가 상 단체의 단에 의하여

임자 자신의 선거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하 고,사용자는 임자의 이러한 선거

행 는 단체 약에서 정하고 있는 임자의 조합활동의 범 를 일탈한 것으로

악하여 임자를 징계하 고,이에 임자가 당해 징계가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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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여 법원은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련 업무가 곧바로,노

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며 사

용자에 한 근로제공의무를 지지 않는 노조 임자의 종사 업무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노조 임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범 는 그러한 노조 임자를 인정한

당해 단체 약의 취지와 내용, 여지 에 반 된 단체 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와 노사 행 등을 종합 으로 고찰하여 구체 개별 으로 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시222)하여 모든 조합활동 업무가 노조 임자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

다고 단하 다.

3.소 결

법원 례는 노조 임자에 한 면 여지 이 지되는 2010.7.1.이

의 례로서 당해 사안에서 법원은 ‘여지 에 반 된 단체 약 당사자의 진

정한 의사’까지 반 하 다.그러나 개정 노조법은 제24조 제2항에서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을 면 지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에서 노조 임자에 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등 개정 노조법의 명문규정과 그 제도취지를 감안하면

법원 례는 행 노조법에서는 더 이상 타당키 어렵고,조합활동으로 인정되는

모든 업무가 임자의 조합활동으로 보장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Ⅲ.근로시간면제제도하에서의 조합활동

기존 노조 임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 아래에서 근로시간면제제

도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조합활동에 해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노조 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를 동질의 제도로 악하고 있

는데,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유 처리되는 그 상업

무의 범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해서는 ‘제4 Ⅵ.유 활동의 범 ’에서

살피기로 한다.

222) 법원 2009.5.28.선고 2007두97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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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소 결

노조 임자의 조합활동은 이미 노조법(제24조 제3항)에서 보장하고 있는바,이를

한정 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어졌다고 할 것이며,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해서

는 임자에 한 면책,부당징계 등 소극 인 보호책보다는 강행규정화,이를

반 시 처벌규정,부당노동행 인정 등 보다 극 인 보호책이 요구되며,나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한 민사면책의 명문화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조 임자,특히 근로시간면제자의 상업무를 정함에 있어서 앞에서(제

2장 제3 입법례)살핀 독일의 입법례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즉,향후 우리

나라에서도 임자들의 경 참가 기능이 재보다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임자 등이 사실상 기업별 노사 계에서 경 참가를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장차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활동에 경 참가

활동을 한 업무를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즉 노조 임자의 조합활동

의 범 를 정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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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제한

사용자의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련하여 임자에 한 여지 지의 외의 상인 노조법상 근로시간면

제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어떠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이하에서는 이에

한 일본에서의 논의를 알아보고,이에 한 기 에 한 학설, 용범 를 고찰한

다.다만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련해서는 을 달리하여 살피도록 한다.

Ⅰ.일본에서의 논의

일본은 사용자의 노조 임자에 한 여 지에 하여 우리나라와 달리 이를

직 규제하는 입법방식을 택하지 않고,사용자의 노조에 한 경비원조를 노조의

결격사유(노조법 제2조 단서,제2호)내지 부당노동행 해당 여부(노조법 제7조 제

3호)와 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 ,노동조합 결격사유와 련한 논의를 고찰한다.일본 노조법 제2조(노동조

합)는 “이 법률에서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로 되어 자주 으로 근로조건의 유

지개선 기타 경제 지 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조직하는 단체

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그 제2호는 “단체의 운 을 한 경비지출에 하여 사용자의

경리상의 원조를 받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에 시간 는 임 의 상실

없이 사용자와 의하거나 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동시에 후생자 는 경제상의 불행 혹은 재해를 방지하고,혹은 구제하기

한 지출에 실제 으로 사용되는 복리 기타의 기 에 한 사용자의 기부 최

소한의 넓이의 사무소의 공여는 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2조 단서 제2호는 노동 원회가 자격심사,즉 노조가 자주 으로 결

성·운 되는지 여부를 단하는 근거규정이 되는데,법은 여기서 ‘단체의 운 을

한 경비지출에 하여 사용자의 경리상 원조를 받는 경우’라고만 규정하여 우리나

라의 노조법 제2조 제4호 나목이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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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고 규정하여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에 비하여 그

규제범 가 범 가 넓다고 할 수 있다.223)

이러한 노조법 제2조 단서 제2호와 련하여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경비 원조를

받는 경우에 노조의 자주성 침해여부를 어떻게 단해야 할 것인가에 하여 견해

립이 있다.

이에는 이 단서조항은 노동자단체의 자주성이 결여될 경우를 시 으로 들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자주성의 존부는 어디까지나 실질 으로 단해야 한다는 입

장( 시설 는 실질설)과 이러한 규정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한 독립 요건

(소극 요건)이고,그것에 해당하는 단체는 어도 노조법상으로는 ‘노동조합’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독립요건설 혹은 형식설)이 립하고 있는데,

학설의 부분은 ‘제2조 단서 제2호가 허용하는 범 를 넘는 사용자에 의한 경리상

의 원조, 컨 조합사무소의 유지비, 화비의 사용자 부담,취업활동 의 조합활

동에 한 사용자의 임 보장,조합비 공제(check-off)등은 실제로 범 하게 인

정되고 있는데 그러한 원조는 노동조합이 그야말로 자주 인 활발한 활동을 함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획득한 성과인 경우가 많고,만약 독립요건설에 의할 경우 이러

한 활동 인 조합을 ’자주성‘의 이름으로 노조법의 용 바깥에 둔다는 기묘한 결

과를 래하여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실질설을 취하고 있다.

례 가운데는 직 으로는 노조법 제2조 단서 제1호와 련된 것이지만,실제

지를 살펴보면 동조 단서 제1호,제2호를 함께 언 하며 단한 사안이 있는데,

조합결성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조합지도자인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근시킨 인사

처분에 해서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로 된 塚本總業사건224)에서 재 부는 당해 사안과는 직

인 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조합 임자에 한 유 제에 해서 언 하면서

“동조 단서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조합은 통상 바로 자주성을 갖지 못한다고

념 으로는 생각하기 쉬우나 조합의 자주성과 동조 단서 제1호,제2호에서 열거하

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실 으로 반드시 모순된 사항은 아닐 뿐만 아니라,오

223)조상균,앞의 논문(註 24),434면.

224)塚本業사건(千葉地1960.12.6. 결,물론 이 사건의 경우 직 으로는 노조법 제2조 단서 제1호와

련된 것이지만,실제 지를 살펴보면 동조 단서 제1호,제2호를 함께 언 하며 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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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조합이 진정으로 노조법이 의도하는 자주 이면서 강력하게 되면 될수록,···

략 ···조합의 자주 인 요구에 의해 사용자로부터 소 ‘조합 임자의 유 제’를

획득하는 등 조합의 편익이 에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아래로부터 획득하는데

이르는 경우도 노동운동의 실정에서 부정할 수 없는 실이라는 에서 보면 제2

조 단서 제1호 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그 조직상 자주성을 가진 조합

이 존재한다는 은 명백하다”고 단하여 노조 임자에 한 임 지 의 경우에

도 실질 으로 단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획득하 다면 자주성요건을 결

여하지 않는다고 단하여 실질설의 입장을 견지하 고,일부 하 심 결에서는

임자에 한 임 지 의 경우에도 노동운동의 성과물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자

주성 요건을 결여하지 않는다고 단하는 등 극 인 해석도 보여지는바,이러한

해석방향에 비추어 사용자의 임자에 한 임 지 을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로

바로 의제하여 명문의 규정까지 두어 지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는 비 이

있다.225)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다.

다음으로,부당노동행 와 련한 논의를 본다.1945.12.에 제정된 일본의 노동

조합법은 부당노동행 로서 불이익취 과 황견계약만을 정하고 있었는데,제2차 세

계 이후 일본에도 조합 임자에 한 사용자의 임 지 ,취업시간 조합활

동에 한 임 지 , 업기간 의 임 지 등의 행이 깊숙하게 정착되어 있어

서 1947년 6월 노동 계법 면 개정을 통하여 부당노동행 의 유형에 불이익취 ,

황견계약 외에도 지배개입·경비원조 등이 부당노동행 에 추가되었다.이처럼 노조

법의 개정에 하여 일본의 노조는 부분 기업별 노조의 형태임에도 경비원조 규

정 등을 추가한 1947년 노동조합법 개정이 기업 외 노동조합을 모델로 한 것이어

서 일본의 기업별 노동조합과는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 한 학자도 있

다.226)

일본 노조법 제7조 제3호는 사용자의 노조에 한 여지 과 련하여 (단서상

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원칙 으로 첫째,‘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 는

운 하는 것을 지배하거나,개입하는 경우’와 둘째,‘노동조합의 운 을 한 경비

225)조상균,앞의 논문(註 24),436면-438면.

226)堺鑛二郞,“便宜提供慣行破棄の不當勞動行爲,”「現代勞動法講座8卷」,1982,155면(최홍엽,앞의 논문

(註 7),149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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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불에 하여 경리상의 원조를 하는 경우’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로써 지

하고 있다.첫째의 경우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 이고,둘째의 경우가 경비지원

의 부당노동행 라고 할 수 있는데,이를 구분하지 않고 부를 지배·개입의 부

당노동행 로 부르기도 한다.

한편,사용자의 노조 임자에 한 여지 과 부당노동행 와의 련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로서는 우선,기존 정이나 행으로 확립된 편의제공의 하나로

임자에 한 여지 을 사용자가 합리 이유 없이 지하는 경우와 노조 임자

에 한 여지 을 사용자가 원조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이 가운데

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 가,후자는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 가 문제될 수 있

다.

먼 , 여지 과 련해서 본다면,일본의 학설의 태도는 노조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을 시 사항으로 이해하고,사용자의 노조에 하여 경비를 원조하 을 경

우 이를 형식 으로 악하여 곧바로 부당노동행 로 볼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노조의 자주성이 상실되는지,사용자의 주 의사는 어떠한지 등 실질을 살펴서

단하여야 한다는 실질설과 조합의 자주성에 미치는 향여하에 계없이 경비원

조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에서 부당노동행 의 성립을 정하는 형식설로 별된다.227)

이에 한 례의 태도를 보면,노조 임자에 한 일시 지 이 문제로 된 北

港タクツー사건에서는 실질설과 유사하게 노조의 자율성,단체권 침해여부를 실

질 으로 단하여 결국 당해 사안에 하여 부당노동행 성을 부정하여 실질설의

입장에 섰던228)것에 반하여,단체 약에 의하지 않고 13년간에 걸쳐서 노조 임자

로서 여를 받아왔던 노동자가 무 임자제도를 규정한 약체결 후에 이루어진

회사 측 임 지 지에 하여 임 의 지 을 요구한 安全生命保險사건229)에서는

“노동조합과의 계에서는 객 으로 보아,노동조합법 제7조 제3호에 의해 부당

227)학설에 한 구체 인 설명은 蔦川忠久,“在籍 從 の給与負担に關する勞使間合意の效力と解約成否-

安田生命保險事件”,ヅェリスト 제1024호,有斐閣,233-234면(조상균,앞의 논문(註 24),440면 참조).

228)大阪地 1982.2.4. 결(조상균,앞의 논문(註 24),441면). 

229)東京地判 1992.5.2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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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 로써 지된 경리상 원조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형식설의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사용자가 장기간 시행되어 노사 간 행으로 인정되던 편의제공을 사용

자가 일방 으로 단한 경우,이러한 행 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 로 인정할

수 있는가와 련하여 일본의 는,일반 인 편의제공에 해서는 해당 편의제

공의 지가 조합의 약체화를 의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지배·개입의 부당

노동행 를 인정하는 경향에 있는230)반면 임자 임 지 의 지의 경우에는

지에 한 사용자의 의도를 단하지 않고,바로 임자 임 지 을 법한 행으

로 인정하고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231)

Ⅱ. 여지 과 부당노동행

1.문제의 제기

근로자의 노동3권은 사실상 사용자를 상 로 행사되는 것이 일반 이므로 국가

에 의한 침해보다는 사용자에 의한 침해행 로부터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할 의

무를 지고 있는바,이러한 의무를 구체화 한 것이 바로 부당노동행 구제제도이

다.즉 부당노동행 라 함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 를 말한다.

1953년 노조법 제정 당시에는 “부당노동행 ”를 독립된 장으로 두지 않고,다만

제34조에 “ 약체결에 한 상호의무”라는 제목 아래 노사의 성실한 교섭의무를 정

하고 있는 정도 다가 1963년 노동 계법을 폭 개정하면서 제4장에 “부당노동행

”라는 독립된 장을 두었는데,부당노동행 의 행 유형(노조법 제39조)은 이후

유니언 의 인정범 와 련하여 황견계약을 규정한 것 말고는 재의 규정과 거

의 다를 바가 없다.

노조법 제정 이래 노동조합이 경비원조를 이유로 부당노동행 구제신청을 한

는 거의 없다가 1987년 이후에 노동조합운동이 성장하면서 경비원조 여부가 다

투어지고 있다는 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232)우리나라에서 노조 임자에 한

230)ﾄｯﾌ゚工業株式 社사건,新潟地 1992.1.28. 결(조상균,앞의 논문(註 24),443-446면).

231)東北地方建設局사건(仙台高1979.6.5. 결)(조상균,앞의 논문(註 24),443-4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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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 행이 노동계의 쟁 으로 된 것은 부천 세종병원에 한 경기 지방노동

원회의 직권 재로부터 비롯된다.233)지방노동 원회는 노조 임자에게 임 을 지

하는 정이 노동조합법 제39조(부당노동행 )제4호의 “노동조합의 운 비를 원

조하는 행 ”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즉 그러한 정이 노동조합법 제4조의 경비원

조로서 강행법규에 반된다는 것이다.

노조법 제 24조 제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

는 자는 그 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여도 지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

고 규정하여 임자에 한 여지 을 제한하고 동법 제 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는 운 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 와 노동조합

의 임자에게 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 비를 원조하는 행 ’를 부당노동

행 로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90조는 이를 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

역 는 2천만 원 이하의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다만,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의

임 지 은 외로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81조제4호).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 용 매뉴얼’에 의하면,2010.7.

1.이후에도 임자에게 종 과 같이 여를 지원하는 경우와 노조간부나 임자를

사업장 내 지원부서 등에 배치하고 부서업무와 련된 업무를 하지 않고,노조활동

을 하도록 하면서 여를 지 하는 경우를 부당노동행 의 유형으로 시하고 있

다.

법원은 “부당노동행 제도의 목 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삼권의 보장에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업무의 임자나 노조간부 등의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취 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노

조 임자 등에 하여 그들의 쟁의행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오한 나머지 조합

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 으로 원직복귀명령을 하 다면 이는 사용자의 고유인사권

에 기한 정당한 조치라 볼 수 없고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제5호 소정의 부당노

동행 에 해당하고, 한 노조의 조직과 운 에 지배,개입하는 행 로서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 에 해당한다”라고 시하여 부당노동행 의 목 은 근

로3권 보장에 있다고 시하 는데( 법원 1991.5.28.선고 90 6392 결), 법원

232)최홍엽,앞의 논문(註 7),150면.

233)경기지노 1990.3.17.재정,80쟁의11(「신노동 례집」,한국노동연구원,10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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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러한 결내용은 일본의 北港タクツー사건에 한 례(大阪地 1982.2.4.

결)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보여진다.

아래에서는 임자에 한 여지 과 부당노동행 의 계를 살펴보고 이에 따

른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부당노동행 기

행 노조법이 근로시간면제제도에 상응하는 여지 의 경우를 제외하고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을 지하고 있는바,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의 경우처럼

(제5장 제3 Ⅰ.2.)사용자의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이 어느 범 에서 부당

노동행 에 해당하는지의 기 에 한 논의가 있다.

이에 한 학설로는 우선 노조 임자에 하여 사용자가 임 을 지 하는 경우

실제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에 상 없이 그 자체로 부당

노동행 가 성립된다는 형식설234)과 노조 임자에 하여 사용자가 임 을 지 하

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조

합의 자주성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부당노동행 가 성립된다는 실질설이 있다.235)

형식설에 따르면 노조 임에 한 사용자의 임 지 은 일종의 재정상의 원조로

서 범 하게 부당노동행 의 성립을 정하고 있다.따라서 ‘조합간부의 여나 조

합의 경상비를 사용자가 계속 지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큰

것이므로 부당노동행 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실제 으로 노동조합이 어용화되

지 않으면 사용자로부터 얼마든지 원조를 받더라도 좋다는 견해는 정당하지않다

비 하면서 경비원조를 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어서 컨 쟁의

행 의 종료 후 사용자가 탈락된 임 의 일부에 해당하는 액을 일시 장려 으

로서 지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해 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236)

234)한국경 자총 회,“노조 임자 여지 에 한 검토”,2000.12;김형배,앞의 책(註 4),955면;임종률,

앞의 책(註 79),84면.

235)한노총·민노총,김유성,앞의 ｢노동법｣(Ⅱ),351면.

236)김형배,앞의 책(註 4),9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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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실질설에 따르면,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구체 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

여 부당노동행 가 성립된다고 한다.더구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하여 자발 으

로 투쟁하여 노조 임자에 한 임 지 등 재정 지원을 얻어내는 경우에는 지

배·개입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노동행 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237)

법원은 이른바 ‘제물포여객사건’에서 “노조 임자나 노조간부가 사용자로부터

여를 지 받는 것이 형식 으로 보면 부당노동행 의 하나인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 의 성립 여부는 형

식 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그 여지 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험성

이 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행 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 상당하고,특히 그

여지 이 조합의 극 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 여지

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해될 험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시238)하여 실질 에 입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은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지가 입법화되기 의 것이므

로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지 유 규정의 기간만료로 인하여 임자게

한 여지 이 지되는 재에도 동일하게 단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생각건 ,노조 임자나 노조간부에 한 여지 등과 같은 사용자의 경제

지원이 형식 으로 보면 법문의 운 비원조에 해당하더라도,지배·개입의 성립여부

는 형식 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당해 지원으로 인하여 노조가 자주성을 상실할

험성이 하지 않는 한,지배개입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더구나 그러한 경제 지원이 노조의 극 인 요구 내지는 투쟁의 결과로서 얻어

진 것이라면 그 여지 으로 인하여 노조의 자주성이 해될 험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실질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3.부당노동행 용 범 의 문제

237) 법원 1991.5.28선고 90 6329 결.

238) 법원 1991.5.28.선고 90 639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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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자에 한 여지 의 부당노동행 에의 해당에 한 기 에 하여는

실질설에 입각하여 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 구체 인 경우를 살핀다.

근무시간 조합활동에 해서 사용자가 임 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는 특정

임자에 해 여를 지 하는 것이 아니고,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 임 보 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범 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239)노조 임자에 한

여지 이 지되는 것이므로,노조 임자와 회사와의 근로 계 존속에 기인한

부, 를 들어 근속기간의 진행,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에 의한 사용자의 보호

의무,그리고 회사 내의 각종시설 이용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근참법에 기한 근로자 원은 노사 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 련된 시간(제9조

제3항),산안법상 산업안 보건 원회 원으로 활동(법 제19조 제7항,법 제29조의

2제 8항)등은 유 처리되는데,이는 노조 임자로서의 지 가 아니라 근로자

표 원으로서의 지 에 기한 것이고,더욱이 법에서 인정하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

의 문제는 제기될 수 없는 것이다.

4.노조법 제24조 등 규정들의 국제법 존 주의 배 여부

헌재 2010헌마606사건에서 청구인들은,당해 청구 사건의 심 상인 노조 임

자에 한 여지 지를 정한 노조법 제24조 제2항,타임오 를 정하고 있는 제

24조 제4항, 조항들을 반하여 사용자에게 여 지 을 요구하고 이를 철할

목 의 쟁의행 를 지하고,그 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도록 정한

노조법 제24조 제5항 제92조 제1호는 “노조 임자 여 지 지는 입법 간

섭의 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 원회

의 권고 우리나라가 2001.12.비 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약 제135호 제2조

제1항 “ 한 경우에는 근로자 표가 그 직무를 신속하고 능률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배치되어 헌법 제

6조 제1항의 국제법 존 주의에 배된다고 주장하 다.

239)최홍엽,앞의 논문(註 9),2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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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여 헌법재 소는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

반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수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존 하여 항구 세계평화와 인류공 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의 하나

로 하고 있으므로(헌법 문 제6조 제1항 참조),국제 력의 정신을 존 하

여 될 수 있는 한 국제법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요청됨은 당연

하다.먼 ,국제노동기구 약 제135호 ‘기업의근로자 표에게제공되는보호 편의에

한 약’은 1971년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된 것으로 2002.12.27.우리나라도 비

하여 발효되었으므로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이를 수할 의무가 있다.살피건 ,

약 제2조 제1항은 ‘근로자 표에 하여 그 지 나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조

치를 할 수 없고,근로자 표가 직무를 신속․능률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으

로부터 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약 제2조

제2항은 ‘이 경우 국내의 노사 계제도의 특성이나 당해 기업의 필요․규모 능

력이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은 ‘그러한 편의의 제공은 당해 기업의 능률 인 운

을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노조 임자에 한 여 지

지에 해 충안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된 이상 이 사건 노조법 조항

들이 의 약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약을 해석하는 데 참고가 되

는 국제노동권고 제143호 ‘기업의근로자 표에게제공되는보호 편의에 한권고’제

10조를 보더라도 제135호 약에서 말하는 ‘ 한 편의’에는 ‘근로시간 면제

(thenecessarytimeofffrom work)'가 포함됨을 알 수 있는데, 권고 제10조 제

3항은 이에 해 ’합리 인 제한(reasonablelimits)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근로시간 면제의 최 한을 사 에 입법으로 총량으로 설정하여 규율하는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이 약 권고와 충돌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 국제노

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 원회’의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거나 일반 으

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고,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조법 조항

들이 국제노동기구의 련 약 권고와 충돌하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개정

노조법에서 노조 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여를 지 받는 것을 지함과 동시에 그

충안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이상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이 결사의 자

유 원회의 권고 내용과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러므로 이 사건 노조법 조항

들은 헌법상 국제법 존 주의 원칙에 배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 다.240)

240)헌법재 소 2014.5.29.선고 2010헌마606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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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재의 이러한 단은 노조 임자의 업무의 특성,우리나라의 특수한 사

정들,즉 노조의 조직이 부분의 외국의 경우와 달리 기업별·소규모가 부분이며,

노조법상의 근로시간면제제도 한 유럽 각국의 경우와 달리 법에서 그 상한을 정

하고,그 결정 방식도 노사자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 인 근면 가 이를 정

한다는 우리나라의 실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든 것이다.

노조 임자의 업무가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무와 직 련이 있다고 볼 수

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업무,특히 인사 리업무와 하게 련되어

있는 업무상의 특성241),노조 임자제도는 근로3권의 방법 기 인 까닭에 이는

실질 으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기업별·소규모 노조가 종을 이루어 노조 자체가

노조 임자의 경비를 액 부담할 수 없는 우리나라 노조의 구조 실,외국의

많은 입법례와 달리 노사자치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감안하면 헌재의 이러한 결정 태도는 수 하기 어려운 것이다.

241) 법원 1994.2.22.선고 92 1450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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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근로시간면제제도

Ⅰ.서 설

연구의 목 (제1장)에서 언 하 듯이 개정 노조법상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제도

는 애당 의 노조 임자제도 개정 논의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입법형태이며,같

은 조문에 무 인 노조 임자 여 지(노조법 제24조 제2항)와 사실상 유 처리인

노조 임자 여지 제도(노조법 제24조 제4항)라는 이질 인 제도가 함께 규정되

어 있는 입법구조상의 문제 ,그 내용의 결정권도 노사자율이 아닌 근로시간면제

심의 원회라는 행정부 산하 기 에 일임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 을 드러내

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시행 이후 개별 사업장에서 노조 임자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실시되고 있는지에 하여 양 노총의 공동조사 결과를 토 로 알

아본 후 고용노동부장 이 2차례에 걸쳐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그 행정지

침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부 매뉴얼의 내용에 하여 살펴본 다음,그 실 문제

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이용주체,인원제한 문제,유 활동의 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반했을 경우 그 사법상 효력 등의 문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실시

이후의 노조에 있어서 애로 사항,조합비 인상여부 내지 임자의 여 충당 문제,

노조의 교섭력 등 노사 계의 변동,정부의 지도·감독,향후 개선책들을 살핀다.

그리고, 련 쟁 부분에서 외국 입법례에서의 시사 등 행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한 필자의 안 등을 제시하고자한다.242)

Ⅱ.외국 입법례와의 차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랑스,미국,독일, 국,일본 등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차이 이 있다.

첫째,제도 도입에 있어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임자제도를 병존 함으로써 노

242) 쟁 가운데 타임오 사용주체에 해서는 제2장 제4 에서 논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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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인이 더 많게 되

었고243)둘째, 임자에 한 유 처리와 련하여 완 임이 아니라 부분 임,

즉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을 제로 하면서 그 일부에 해 유 처리를 인정하는 이

른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제도화하 고 셋째,그 유 시간의 총량을 사 에 제한하

는 방식을 도입하 고 넷째,제24조 제4항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을 목 으로

한 쟁의행 의 지 처벌제도의 신설과 부당노동행 제도의 병존에 의해 그 이

행을 확보하고자 하 고 다섯째,근면 라는 별도의 행정 원회를 고용노동부 내에

설치하고 여기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요한 내용의 결정을 맡긴 은 특이한

입법례라는 이고 여섯째,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범 내에서만 노사가 구체 인

내용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한 이고,마지막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상을 개

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에서 특징이 있다.244)

노동3권의 법 성질은 사회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는 사회권 성격

을 띤 자유권으로서{헌법재 소 1998.2.27.선고94헌바13등(병합)결정},이는 기본

으로 자유권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핵심은 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제재

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한편,노조 임자제도는 노동3권의 실질화를 한 방법

기 인데,우리나라의 노조 임자에 한 입법형태는 와 같이 행정기 인 근면

가 그 제도의 실질을 정하는 기 이고,총량을 사 에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여 두

고,한도 반의 경우 부당노동행 내지 불법쟁의행 로 규정하여 형사처벌까지 하

는 과도한 입법간여로 인하여 노동3권의 자유권성과 노사자치는 심각하게 침해받

을 에 처해 있는 것이다.

Ⅲ.노조 임자 도입 황

1.도입 방식

양 노총의 앞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근로시간면제제도를 단체 약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경우가 84.5% 고,단체 약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노

243)하갑래,앞의 책(註 72),519면.

244)이승욱,앞의 논문(註 79),116-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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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의 묵시 동의 방식으로 도입한 경우가 9.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근로시간

면제제도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업장은 5.9% 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실시에 그간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실 으로는 94.1% 가량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

하 고,그 지 않은 경우에도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기존에 유 임자가 없거나

기존 임자 수가 이미 근로시간면제의 한도 내에 있어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 방

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실재 거의 모든 사업장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45)

2.노조 임자 수

양 노총의 앞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유 노조 임자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 에는 노조 임자 숫자가 풀타임 평균 3.8명, 트타임 1.0명이었던 것이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후에는 유 노조 임자 기 으로는 풀타임 2.5명, 트

타임 1.3명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풀타임 유 노조 임자의 숫자가

많이 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면서 풀타임 임

자가 감소효과가 컸음을 보여 다.

이에 비해 트타임 노조 임자(제도 도입 이후에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노조

임자)의 숫자는 제도 도입 이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이 에는 트타임 노조 임자가 부분 반 임 형태이었던 것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 이후에는 트타임으로 나눠서 여러 명의 노조간부가 사

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상인 것으로 분석된다.246)

Ⅳ.근로시간면제의 한도

1.근로시간면제심의 원회

노조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하여 고용노동부

245)양 노총,앞의 실태조사보고(註 2),4면.

246)양 노총, 의 실태조사보고(註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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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에 근로시간면제심의 원회(이하 “근면 ”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고,제3항

이하에서는 그 원회의 구성,의결정족수, 원의 자격, 과 원회의 운 등

에 필요한 사항을 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노조법 시행령은 제11조

의2이하에서 그 세부 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이처럼,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근

로시간면제제도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한 실체

내용을 법률에서 직 정하지 아니하고,고용노동부 산하 행정기 인 근면 에서

결정하도록 임하고 있다.이 과 련하여 민노총 등은 이는 헌법상 법치주의 내

지 헌법 제72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 임의 원칙에 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

소에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한 헌법소원을 제기하 다.

이에 하여 헌법재 소는 “이 사건 고시를 통해 확정될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별도의 집행행 가 필요 없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계에 직 구체 으로 용

될 성질의 것이므로,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고용노동부장 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

도의 구체 내용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이 타당하

고,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장 으로 하여 ‘고시’라는 입법형식을 통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기 등을 정립하도록 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라는 것을 근

거로 원일치 의견으로 노조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헌법에 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 다.247)

그러나,헌법재 소는 고시를 통하여 확정될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직 효력

을 가지는지의 문제와 근면 의 의결과 고용노동부장 의 고시를 통해 정해지는

면제 한도의 입법과정 내지 그 차를 혼동한 것으로 보여 이를 지지하기 어렵다.

노조법 제24조 제4항,같은 법 제24조의2제1,2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법문에 명백하듯이 면제한도는 고용노동부장 산하 근면 가 노조법 제24조 제4

항,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를 심의·의결하면 고용노동부장 은 이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 확정토록 하는 것이다.즉 통령령으로서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시행령 제11조의2의 법문 단 내용인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과

단 내용인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라는 법문에서 알 수 있듯이 면제한도는 노

조법의 임을 받은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임은 명백한 것이다.이러한

사정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이 고용노동

247)헌법재 소 2014.5.29.선고 2010마606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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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으로 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구체 ’인 내용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이와는 반 로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개략 인 내용을 규정한 채 노조법 제24조 제4항,같은 법 제24조의2가 시

행령 제11조의2등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실질 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입

법 임을 한 것이다.이후 근면 의 심의·의결,고용노동부장 의 고시로 인하여 확

정되는 고시가 자동집행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임입법에 해당함이 명백하고,그 임에 있어서

하 법령이 정할 최소한의 내용도 정함이 없이 포 으로 임하 다고 보여 지

고,결국 이는 포 임입법 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75조를 반한 법

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의 명시 인 문언내용, 임입법

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존재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자동집행력에 하여 차

의 선후를 애써 외면하면서 자동집행력만을 강조함으로써 노조법 제24조 제4항이

헌법 제75조에 반되지 않는다고 단한 헌법재 소의 결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2.노동부 고시-제2010-39호(2010.5.14)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와 노·사·정 공동으로 추진한 노동조합활동에

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 하여 아래의 표(<표 1>참조)와 같이 사업 는 사

업장의 조합원 규모별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설정하 는바, 소규모의 노조는

『12.4노사정 합의』 정신을 반 하여 합리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되

규모 노조는 가 자체 재원으로 노조활동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하 으며,조합원 300명 미만은 50명∼100명 단 ,조합원 1,000명 이상은 2,000명

∼5,000명 단 로 노조 규모별 분포도를 고려하여 노조가 집해 있는 소규모 구

간은 세분화하고,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구간을 넓게 설정하 으며,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인원은 개별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합원

300명을 기 으로 트타임 사용가능 인원을 조정하 다.이에 하여는 사업장의

특수성,특히 사업장이 국 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

았다는 등의 비 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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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목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조합원 규모 시간 한도 사용가능 인원

50명 미만 최 1,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과할 수 없다.

50명∼99명 최 2,000시간 이내

100명∼199명 최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2012년 6월 30일까지 :
28,000시간 +매 3,000명
마다 2,000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

2012년 7월 1일 이후 :
최 36,000시간 이내

*출처 :노동부 2010.6.

3.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2013.7.1.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아래와 같이(<표 2> 참조)고

용노동부는 고시하 는데,최 의 고시와 달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조합원 규모별 한도는 물론이고,그 동안의 비 을 받아들여 사업장의

분산도도 이를 감안하 다.

가.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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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제목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조합원 규모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99명 이하 최 2,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과할 수 없다.

100명∼199명 최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최 36,000시간 이내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제24조 제4항의 ‘사업 는 사업장’

의 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단체 약을 체결한 날 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 으로 산정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2013.6.

나.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

<표 3>제목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상
추가 부여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역자치단체 개수 시간

․ 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사업 는

사업장

2∼5개
(사업 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10%

6∼9개
(사업 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20%

10개 이상
(사업 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30%

* 역자치단체 개수 산정기
① 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를 말한다.

② 역자치단체의 개수는 해당 사업 는 사업장의 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
는 것을 기 으로 산정한다.

*출처 :고용노동부,2013.6.

다.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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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근로시간 면제 한도 구간을 조정했다.기존 면제한도 구간이었던 조합원

50명 미만(기존 1,000시간 면제 한도)과 50명 이상 99명까지의 구간을 통합하여 면

제한도 시간을 2,000시간 부여하 다.이는 노조 규모별로 하후상박의 원칙을 유지

하되 제도시행 이후 노조활동의 축정도가 상 으로 컸던 소규모 노조를 배려

한 것이다.248)

양 노총이 근로시간면제제도 실시 이후인 2013년 조합원과 종업원 규모 구간

별 임자수를 악해본 결과 아래의 표(<표 4>참조)에 나타나는 것처럼 같은 조

합원 규모 구간에서 조합원 비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체로 평균 임자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반면 조합원 규모에 비하여 종업원 수가 배 이상 넘는 경

우에는 응답 표본의 한계로 동일 조합원 구간 비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평균

임자 수도 많아진다는 일 된 상 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249)

<표 4>제목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조합원수 종업원수 평균 임자수

1-299

1∼299 1.6

300∼499 1.8

500∼999 1.5

1000∼4999 1.0

5000이상 1.0

300-499

3004∼99 2.4

500∼999 2.5

1000∼4999 2.5

5000이상 -

500-999

500∼999 3.6

1000∼4999 2.9

5000이상 2.0

1000-4999
1000∼4999 5.8

5000이상 6.9

*출처 :고용노동부,2013.6.

둘째,지역분포 사업장에 한 가 치를 부여했다. 국 각지에 분포된 조합원

248)고용노동부,｢근로시간 면제 한도 용 매뉴얼｣,2013.7.,3면.

249)양 노총,앞의 실태조사보고(註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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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기존 면제한

도에 지역분포 정도에 따라 10～30%의 가 치를 부여하 다.이는 국 으로

분산된 사업장 노조의 이동시간을 배려하여 추가시간을 부여한 것이다.이를

해서는 하나의 사업 는 사업장( 체 노조원 수 기 이 아님)의 노조원이 1,000

명이상이어야 하고, 체 조합원의 5%이상이 근무하는 역자치단체 개수가 2

개 이상이어야 한다.250)

한편,양 노총의 사업장 수 별 타임오 제도 실시 이후 노조 임자 수(유+무 )

에 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표 4>)에 의하면, 체 으로 사업장수 1개일 경

우 평균 임자수는 2.5명,사업장수가 2∼3개일 경우 평균 임자수는 4.2명,사업

장수가 4개 이상일 경우는 5.3명,5개 이상일 경우는 6.7명으로 사업장수가 많을수

록 평균 임자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합원 규모별로 비교를 해보면 사업장수와 평균 임자수 간에 일 된 상

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즉,조합원수가 50명∼499인 구간에서는 사업

장수가 1개일 경우보다 사업장수가 2∼3개일 경우가 평균 임자수가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난다.반면 조합원 규모가 500～999명,1000～2,999명,3,000～4,999명 구

간에서는 사업장수가 2∼3개인 경우가 사업장수 4개인 경우보다 평균 임자수가

더 많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데,이는 사업장 수가 4개 이상인 응답자의 표본의

수가 매우 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합원 규모별 구간에서 사업장 수가 많을수록 평균

임자 수가 많은 경향을 악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장 수가 많거나 국에 산재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합원 규모라고 하더라도 노조 임자가 더 필요로 한다는

노동계 주장의 통계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251)

4.고용노동부 행정지침(근로시간 면제 한도 용 매뉴얼 내용)

고용노동부는 2010년에 이어 2013년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운 에 있어서 일

응 기 이 되는 행정지침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 용 매뉴얼을 발표하 다.주요

내용은 첫째 그 상업무에 상 단체 견활동( 견 임자)을 포함시켰으며,둘째

쟁의행 비기간도 업무에 포함시키고,셋째 근로시간면제를 지정받지 않은

250)고용노동부,앞의 책(註 248).3면.

251)양 노총,앞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註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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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조합활동을 확 하 으며,넷째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인원의 명단 통보방

법을 노사 자율에 맡겼으며,다섯째 근로시간면제자 정의규정을 삭제하 다.252)

상 단체 활동( 견 임자 활동)과 련해서,상 단체(연합단체 활동)도 노

조법상 노조에 포함되며,상 단체 련 활동이 사업(장)활동과 무 하지 않으므

로 상 단체 견활동도 사업(장)별 근로시간면제 내에서 사용가능한 것으로

악하고 있다.253)

그리고 쟁의행 비활동과 련해서,쟁의행 와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의 노사공동의 이해 계에 속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원칙 으로 근로시

간면제 상이 아니지만,쟁의행 를 비하기 한 활동은 면제 상 업무에 해

당하는 것으로 악하고 있다.254)

5.소 결

고용노동부 고시 2031-31호에 의하여 사업장이 국 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

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사용한도를 재조정한 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그 지만 사업장 산재 여부나 정도에 비하여 결코 가볍게 악할 수 없는

각 사업장의 특수성도 고려하여 그 사용한도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랑스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면제시간의 하한만을 규정하여 노사

간에 자율 의에 의해 한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추가 임도 인정하는 등 노사자치를 존 하고 있다.우리나라 근로시간면제의

상한 규정에 한 입법 문제 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도 참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Ⅴ.인원제한에 한 논의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 헌 여부

1.인원제한에 한 논의

252)고용노동부,앞의 책(註 248),10-11면.

253)고용노동부, 의 책,10면.

254)고용노동부, 의 책,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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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 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

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과하지 아니하는 범 에서 근로자는 임

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의·교섭·,고충처리,산업안 활동 등···건 한 노사

계 발 을 한 노동조합의 유지· 리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반하여 노조법과 함께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는 근면 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에는 “사업 는 사업장의 체 조합원 수와 해당업무의 범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간 총량 외에도 임자의 수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그 입법 타당

성 여부에 한 논쟁이 존재한다.

먼 ,이에 반 하는 견해가 있다.이는 새로 도입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그 명

칭이나 도입취지 배경에서도 명백하듯이 유 노조 임자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

법으로서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 한 유 근로면제제도를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법 제2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문자 그 로 ‘근로시

간’의 면제로 해석함이 타당하며,나아가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면제근로시간을 사

용함으로써 조업방해의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교 제 근로

와 같은 근로형태의 특수성이나 근무 장소의 국 인 산재와 같은 근로지역의 특

수성으로 인해 다수의 인원이 면제근로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상황도

충분히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 에 면제근로시간 사용 인원을 일률 으로 제한

함은 타당치 않고255),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그 도입여부가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

정되고,시간한도와 상 업무의 제한을 받는 등 3 의 제한을 받는 것이어서 그

외에 다시 인원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여서 부당하다는 견해256)이다.

이에 반하여 찬성하는 견해가 있다.이는 면제 한도의 기 을 시간단 로 한다는

을 명시하면서도 인사노무 리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하여 면제되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견해257)이다.한편,노동부는 다수 선진국들

255)이승욱,앞의 논문(註 79),17면.

256)하갑래,앞의 책(註 72),555면.

257)김형배,앞의 책(註 4),8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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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엄격하게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임 을 지 하는 것과는 조 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엄격하게 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제한 이외에 그 인

원수까지 제한하여야 함이 그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의 견해들과 달리 명백히 간 인 견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라고 보여지

지만,노조법 제24조는 노조 임자의 선임 등에 해서는 약자율에 맡기고 있었

는데 그와 련된 비정상 인 행과 각종 남용 상에 하여 그 허용 인원수를

법률에 직 규정하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 달리 우리 노조법은 와 같은 직

규제방식이 아니라 유 상 업무의 제한 그 활동 허용 시간에 한 양 통제

방식에 의하여,즉 간 인 규제방식을 통하여 실 내지 간 으로 임자 수

의 정화를 도모하고자 하 고,결국 고시가 정한 인원기 을 가이드라인으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강행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견해258)도 있다.

생각건 ,노조법에서 명시한 시간제한 이외에 동법 시행령에서 그 사용인원 제

한까지 가 한 실제 목 은 일응 정상 인 조업을 방해하기 하여 과도하게 많은

조합원이 한도시간을 분할하여 일시에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을 방지하기 함259)이라고 악된다.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 임자에 한 과도

한 여지 으로 인한 사용자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상에

서 태생하 고, 한 그 해결책의 논의 시발 은 유 노조활동의 총량 시간제한

이었으며,이를 정하는 노조법 제24조 법문도 그러한 논의의 결과물로서 그 시간제

한만을 명시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시간제한 이외에 법률에 의한 명시 임 없

이 인원 제한까지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일응 법해 보인다.

결국 이 문제는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가 임입법한계를 일탈했는지에 한 법

리 단에 귀결된다고 보여진다.

2.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헌 여부

먼 ,하 심 례와 련하여 민주노총 외 7인이 노동부장 을 상 로 제소하

는데260),원고들은 노조법 시행령(2010.7.12. 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의

258)박지순,앞의 논문(註 72),29면.

259)이형 ,“근로시간면제제도에 하여:경총의 입장”,선진노사정책개발원 노사정확 토론회 자료집,

2010.2.1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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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제11조의2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근면 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근로

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사업 는 사업장의 체 조합

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모법인 노조법(2010.6.4.법률 제10339호

로 개정되기 의 것)으로부터 임받지 아니한 것을 규정한 것이고,설령 노조법

제24조 제4항을 그 수권조항으로 보더라도 조항은 면제근로시간의 한도만을 정

하도록 하 을 뿐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사용인원을 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어서 노

조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헌법 제75조( 임기 ) 제37조 제2항(법률유보의 원

칙)등에 반된 규정임이 명백하여 이는 무효이며,동 원회가 노조법 시행령 제

11조의2를 근거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사용가능 인원’에 하여도 결정한 것도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 다.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에 하여 당해 재 부는 첫째,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

에만 종사하는 자,즉 임자에게 여를 지 하는 불합리한 행이 노사분규의 원

인이 되는 등 노사 계에 좋지 않은 향을 끼쳐왔다는 반성 고려에서, 임자는

원칙 으로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여도 지 받지 아니하되 외 으로 단체 약

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설정된 근로시간의 면제한도 내에서 근

로자로 하여 노동조합의 유지· 리 업무를 하도록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둘째 이러한 취지에서 신설된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사

업 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

하도록 하고 있고,노조법 제24조의2제1항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하여

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 규정의 문언 취지에 따르면

원회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함에 있어 조합원 수 등 제반 요소를 자율 으

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 다고 보여지고,달리 고려 요소에 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었다고 볼 수는 없는 ,셋째 오히려 일률 으로 시간 한도만을 정하는 것보

다는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도 함께 정하는 것이 면제된 근로시간을 보다

합리 으로 이용할 수 있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넷째 시

간과 그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 내용이 그 문언이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노조법 제24조의2제1

260)서울행정법원 2010.8.13.선고 2010구합23781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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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의 한도’의 의미를 넘어 그 법 를 확장하거

나 축소하여 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등을 종합하면,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입법

목 을 구 하기 하여 근로시간의 면제 한도를 구체 으로 규정한 것으로 모법

의 임범 를 벗어났다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따라서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헌법 제75조,제37조 제2항 등에 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

로 이를 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 한 이유 없다고 단하 다261).

그러나,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 임자의 수가 아니라 사용자의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의 경감이 그 입법론의 경 라는 을 상기하

면,근로시간면제 총량시간만으로도 입법목 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 임법

률인 노조법 제24조 제4항이 명백히 근로‘시간’면제 한도라고 명시 으로 규정하

여 그 문언 의미는 일의 으로 규정되고 있는 , 결이 설시한 고려요소는

결정‘상’인 사용시간을 정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결정 고려‘요소’에 지나지 않음에

도 이를 마치 결정 상인 것으로 오인한 잘못이 있는 ,나아가 그 고려요소에 조

합원 수 외에도 근무형태,사업장의 분포도를 감안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등의 법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결은 수 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에서 살핀 것처럼 제2013-31호 고시에서, 국 각지에 분포된

조합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기존

면제한도에 지역분포 정도에 따라 10∼30%의 가 치를 부여하 는데,이러한

사실에서도 면제한도 결정에 있어서 사업(장)의 분포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애

의 고시내용의 법성을 엿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민노총 등은 헌법재 소에 노조법 제24조 제4항이 헌법 제75조(포 임

지의 원칙)를 반하 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 다.헌재 2010마606사건에

서 청구인들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3781사건에서와 동일한 근거로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임입법한계를 일탈하여 헌이라고 주장하 다.이에 하여

헌법재 소는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 인 집행행

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의무의 부과,권리 는

261)서울고법 2010 2875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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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 의 박탈 등 직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2.11.12.91헌마192

참조).그런데 이 사건 노조법 시행령 조항은 근심 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

할 때 ‘사업 는 사업장의 체 조합원의 수와 해당 업무의 범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근

심 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그 구체 한도

를 정함에 있어 시간 외에 그 사용인원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할 수 있을 뿐

이어서,이 사건 노조법 시행령 조항만으로 청구인들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다거나 기본권을 직 제한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에 한 청

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 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 법하다”라고 단하 다.262)

그러나,외국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를 근

거로 근면 가 심의·의결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노조가 실제로 이를 반하여 사

용자에게 여지 을 요구하면서 이를 철할 목 으로 쟁의행 를 지하고,나아

가 이를 반하 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 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서(노조법

제24조 제5항,제92조 제1호),사실상 근면 결정으로 인하여 노조 임자제도는 그

상한이 정해지고,이로 인하여 노동3권은 직 침해받는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에 비추어보더라도 헌재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본안에 들어가 인원

수에 한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헌성 여부를 단하여야 할 것이다.

임의 근거 조항인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의 명시 인 임범 는 근로‘시간’

에 국한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동법 시행령에서의 인원수 제한은 타당치 않다고

보여진다.ILO결사의 자유 원회(TheCommeetteeon Freedom ofAssociation,

CFA)도 우리나라의 임자 여지원의 지규정에 해 입법 여를 지할 것

을 10여 차례 권고한 바 있듯이 이에 한 입법 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

으로 보인다.

한,양 노총이 타임오 제도 도입과정에서 노사 간 쟁 을 확인해본 결과 근로

면제시간(타임오 총 한도)과 련한 쟁 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했고(제1순

54.42%),그 다음이 제24조 제4항의 노조 임자 수와 련된 쟁 이 높은 비 을

차지했다(제2순 42.80%).이 외에도 제24조 제4항의 노조 임자의 처우가 쟁 이

262)헌법재 소 2014.5.29.선고 2010마606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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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제3순 35.7%),다음으로 비 임노조간부의 활동시간 보장,제24조 제4

항의 노조 임자의 특정 활동이 타임오 의 상 업무인지 여부 등이 노사 사이에

쟁 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이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 의 유 임자

와 숫자를 유지하느냐,노조 임활동시간을 몇 명이 사용하느냐, 임자의 처우수

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등이 쟁 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런데,이러한 사실에

서 노조 실에서 제24조 제4항의 노조 임자의 숫자도 그 시간의 한도 못지않게

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263)

이러한 사실에서도 노조법이 명시 으로 임하지 않은 면제자 숫자를 하 법

령인 노조법 시행령이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임입법 한계를 일탈했는지가

시되어야 할 사정인 것이다.노조법 제24조 제4항을 통해서 법률 수범자들이 상

할 수 있는 것은 명백히 면제 시간에 한정되는 것이고,아무리 확 해석하더라도

법규정에서 인원수 제한은 도무지 상할 수 없는 것이다.나아가 노조 임자에

한 여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입법 여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한 ILO결사의 자유 원회(TheCommeetteeonFreedom ofAssociation,CFA)

의 권고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제한은 입법에 의하는 경우에도 최소화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가사 당해 입법내용이 하 법령에 임하는 경우에도 임범 를 명시

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하물며,우리나라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경우처럼 상

법규가 명시 으로 임범 를 시간에 한정하 음에도 이를 확장하여 하 법령이

근면 로 하여 시간 이외에 인원수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

질 수 없다.

Ⅵ.근로시간면제 상 업무

1.서 설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임 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의·교섭,고충처리,산업

안 활동 등 이 법 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 한 노사 계 발 을

한 노동조합의 유지· 리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그 상 업무를 법률로 정

263)양 노총,앞의 실태조사보고(註 2),1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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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업무와 노조의 유지· 리업무로 정하고 있다.즉,노조 임자(근로시간면제자)

가 행하는 업무가 상 업무에 해당하면,사용자로부터 그에 한 여를 받을

수 있고,이를 벗어나면 여지 이 지됨은 물론이고 오히려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른 징계의 상이 될 수 있다. 상 업무에 한 분쟁은 ‘근로조건에

한 분쟁’으로 보기 어려우며 법률규정의 해석의 분쟁이라고 보여진다.그러므로 이

는 법률에 한 유권해석의 상이지,노동쟁의나 쟁의행 의 상은 아니라고 본

다.264)

이하에서는 유 처리되는 타임오 한도의 상 업무에 하여 노조법 규정과

행정지침을 근거로 하여 알아보고, 재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행정지침도 인정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정도로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는 상 단체 견과 련한

문제 도 살펴보기로 한다.

2. 상 업무

먼 ,법률로 정하는 업무에 하여 살펴보면,법률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와의

의·교섭,고충처리,산업안 활동 등 이 법 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가리킨다.한편, 상 업무를 정하고 있는 제24조 제4항을 좁게 해석하는 견해와

넓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하여 행정지침265)은 해당법률로서 노조법,근기법,근참법,산안법,복지기

본법만을 시하고 있다.그러나 이 외에도 견근로자보호등에 한법률(이하 ‘견

법’이라고 한다),근로자퇴직 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고 한다)등 사용자와의

계에서 조합활동을 정하고 있는 모든 노동 계법이 이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266)나아가 행정지침은 그 해당업무에 해서도 노조법은 ‘사용자와의 의·교

섭,고충처리,산업안 활동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행정지침267)은 사용자와의

의·교섭업무,고충처리업무,산업안 보건업무,복지 련업무’를 나열하여 그 업무

내용을 구체 이고 명시 으로 열거하고 있다.

264)하갑래,앞의 책(註 72),210면.

265)고용노동부,앞의 책(註 248),10면 이하.

266)하갑래,앞의 책(註 72),212면.

267)고용노동부,앞의 책(註 248),1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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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노사공동의 이해 계 업무에 하여 살펴보면,노조법은 상 업무로서

법률로 정하는 업무 이외에 건 한 노사 계 발 을 한 노동조합의 유지· 리업

무를 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행정지침268)은 그 상 업무를 노조 리업무와 노사

공동의 이해 계 업무로 별한 뒤 구체 업무를 매우 한정 으로만 인정하고 있

다.노조 리업무에 해서는 노조법 제2장 제3 에 규정되어 있는 총회(제15조),

의원회(제17조),임시총회(제18조),임원선거(제23조),회계감사(제25조)등 노조의

유지· 리를 한 필수 인 활동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악했다. 한 행정지

침은 노조 리업무의 범 를 ‘등’이라고 하여 시 으로 악하 는바, 에 열거

된 사항 외에도 행정지침이 나열하지 않은 서류비치(제14조), 임제도·근로시간면

제제도 리(제24조),자료제출(제27조)등이 이에 포함될 것이다.그리고,노사공동

의 이해 계업무는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 계에 속하는 노조의 유지· 리 업

무를 상 업무로 본다.구체 으로는 근참법이나 단체 약 는 사용자의 동의로

설치·운 되는 노사공동 원회의 등의 활동269),사용자의 탁에 의한 조합원의 교

육과 능력개발훈련 등 노사공동이익과 련된 교육활동,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건

한 노사 계 발 을 한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3.상 단체 견의 문제

단 노조 근로시간면제자가 상 단체와 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유 으

로 처리해야 하는가,즉 이러한 조합활동이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 한 노사 계 발 을 한 노동조합의 유지` 리업무’에 해당하는 지에 한 논

의이다.

이에 하여 노조법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총량만을 정하 으며,그 상 업

무에 해서도 ‘...등’으로 규정하여 이를 개 인 기 만을 정하고 그 구체 인

내용에 해서는 노사합의에 유보해 둔 것으로 보이는 ,‘사업 는 사업장’은 근

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는 기 에 불과하다는 등을 근거로 상 조합활동도

이를 유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견해270)와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사업 는 사

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고려해서 정해지고,사용자와 상 단체와는 직 인 노

268)고용노동부,앞의 책(註 248),10-14면.

269)노사 계법제과,257,2010.7.29.공정방송 원회 건.

270)이승욱,앞의 논문(註 79),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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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을 근거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 등이 주장되고 있다.

생각건 , 에서 살펴본 것처럼 타임오 제도는 사용자의 임자에 한 비용의

과다 지출로 인한 비용부담을 경감하고,노조의 필요비용은 노조 자체가 해결함으

로 인한 노사자치 제고가 그 논의의 시발 임을 감안한다면,사용자의 비용부담 문

제는 타임오 한도에 한 총량 제한으로서 해결하면 될 것이고,사용인원

상 업무에 해서는 노사자율 사항으로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실제로 노

조법도 그 상 업무를 개 으로 규율하고 있는 을 고려하면 상 단체 활동은

유 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다만,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임 의 손

실 없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 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 의 개념에

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가로 근로자에게 임 ,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 지 하는 일체의 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노조활동

의 유 처리에 있어서 사용자와의 근로 계를 면 부인하는 것도 올바른 해석으

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상 단체 활동에 해서 그 유 처리를 일률 으로 재단하는 것보다는

상 단체의 업무 가운데 노조 임자를 인정한 당해 단체 약의 취지와 내용, 여

지 에 반 된 단체 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노사 행 등을 종합 으로 고찰

하여 구체 개별 으로 단( 법원 2009.5.28.선고 2007두979 결 참조)하여 노

조 임자의 종사업무라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 으로 처리하는 것도 방

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참고로, 법원 2003.9.2.선고 2003다

4815,4822,4839 결 등에서는 임자에게 지 되는 품이 임 이 아닌 여라고

시하 으나 그 단의 부의 단은 별론으로 하고,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는

명백히 ‘임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한 행정지침과 그 개정안과 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10년 매뉴얼에서

“사업장과 무 한 순수한 상 단체 활동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하여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 고,이에 노동 장에서는 기 견된 견 임자

의 원 복귀를 거 명하 는데,2013년 매뉴얼에서는 상 단체(연합단체 활동)도

노조법상 노조에 포함되며,상 단체 련 활동이 사업(장)활동과 무 하지 않으

므로 상 단체 견활동도 사업(장)별 근로시간면제 내에서 사용가능한 것으로

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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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국회 김성태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은, 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임자가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견될 경우 노사상생의 노

사문화의 정착 등 건 한 노사 계 발 을 해 극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용범 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사용자로부터 유

처리를 받지 못하여 결국 그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지원이 필요하

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용범 에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에 견된 임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를 명시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2013년에 발의하 다.

이와 련하여 양 노총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양 노총이 타임오

상 업무 제한에 따라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노조 임자가 제약받고 있는 주된

노조활동에 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유효 응답자의 41.7%가 상 단체 활동참

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다음으로 조합원 조직사업에도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 고(24.24%),다음으로 시민단체 활동 등 외 연 활동(14.4%),쟁의

행 비활동(11.4%)순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는 노조법

의 타임오 상 업무 제한으로 인하여 노조 임자의 상 단체 활동이 가장 크게

제약을 받고, 외 연 활동,쟁의행 비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반면,타임오 상 업무인 노조 유지 리 업무에 해당하는 “조합원 조직사

업”도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사용자로부터 직·간 인 제약을 받게 된 것으

로 분석된다.271)

4. 상 업무 제한에 따른 노조 임자 활동의 제약 여부

양 노총의 이에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체 응답자의 78.3%가 상 업무 제

한에 따른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노동조합의 임자의 활동제약이 없다고 답했

으나 응답자의 21.7%가 제24조 제4항 노조 임자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상 업

무 제약으로 노조 임자로서의 노조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72)

271)양 노총,앞의 실태조사 보고서(註 1),25-26면.

272)양 노총,앞의 실태조사 보고서(註 1),2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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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비

타임오 제도 상 업무를 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하여는,‘다른

법률로 정하는 업무’는 당해 법률이 추구하는 목 을 달성하기 해서 이미 유 으

로 처리되어 왔던 것인데,이를 임자의 여 지의 안으로 마련된 근로시간면

제제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산안법,근참법상 근로자 표 원들의 활

동을 축시킬 우려가 있는 , 상 업무의 범 결정권이 행정기 인 근면 에

귀속됨으로써 그 범 에 한 견가능성이 어든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법

률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 표 원의 활동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연계해서 해결

하는 것보다는 당해 법률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문제 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고,

상 업무 결정도 근면 가 아닌 최종 으로 사법부의 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견해가 있다.273)

Ⅶ.근로시간 면제 한도 반의 경우

1.근로시간 면제 한도 반의 단체 약의 사법상 효력

노조법에서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과하여 여지 을 요구하고 이를 철할

목 으로 쟁의행 를 하는 경우에만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바,그 반 해석상 노사

사이의 원만한 단체 약을 통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과하는 합의에 이를 경

우 그 사법상 효력에 한 논의가 있다.이는 노조법 반(제24조 제2항,제4항)사

안에 한 행정 청의 단체 약 시정명령의 상(제31조 제3항)이 내려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는 논의이다.

먼 ,무효라는 견해가 있다.이는 노사자율은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자율 으

로 하라는 것이지,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과해도 된다는

것은 아닌 것이고,고시된 한도는 상한선이라는 을 근거로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

는 견해이다.274)정부는 개정법의 입법목 ,벌칙의 용에 의해 이행을 담보하고

273)하갑래,앞의 책(註 72),201-211면.

274)이형 ,“한도 과,인정할 수 없다”,｢노동법률｣,㈜ 앙경제,2010.6,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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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는 단체 약의 내용은 무효라고

주장한다.275)노조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자율시정권고를 내리거나,노동 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체 약의 시정을 명령하는 등 극 인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

다.276)

이에 반하여 유효설의 입장은 노동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근면 가 근로시간 면

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고용노동부장 이 이를 고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 기 이 될 수 없고,더구나 법 취지가 ‘노조자율성 침해방지’임을 고려하면 그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277)

생각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과한 쟁의행 에 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것

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최 임 법 제6조 제3항과 같은 기 의 강행 효력을 인정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근면 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행정기구에 불과하

며,그 한도결정은 행정 인 기 설정행 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가사 행정 청의

단체 약 시행명령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것으로 인해 명령의 집행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278)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는 단체 약이라고 하

더라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실질 으로 훼손하지 않는 한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고 악된다.

양 노총의 실태조사 결과(<표 5>)에 의하면,노조 실에 있어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한 단체 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부나 노사가 우려하는 정도의 타

임오 한도 반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즉,고용노동부 고시 기 에 따른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실제 근로면제시간을 비교해 보면 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근 한 수 의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합원수 규모별로 보면 부분의 경우 평균 근로면제시간이 근

로시간면제 고시한도의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다만 조합원 300∼

499인 규모의 사업장 구간에서는 평균 근로면제시간이 그 한도의 86% 수 인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279)

275)황선자 외 3인,“노조 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연착륙 방안 연구”, 국 속노동조합(2010.11.),34면.

276)이철우,“근로시간면제제도의 쟁 과 과제”,｢노동법학｣,2010.10,81면.

277)우문숙,“타임오 제, 인정할 수 없다”,｢노동법률｣,㈜ 앙경제,2010.6,45면.

278)서울고등법원 1993.3.12.선고 92구12096 결;같은 취지로는 김유성,앞의 책(註 8),165면.

279)양 노총,앞의 실태조사 보고서(註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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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에 의하면,근로자 수 100인 이상의 노조가 존재

하는 사업장{제조( 속)부문,공공부문은 100인 미만 포함} 2012년 12월 말 이

에 단체 약이 만료되는 사업장 3,016개소 면제한도 도입에 (잠정)합의한 사업

장은 2,990개소로 도입률이 99.1%에 달하고,도입 사업장 2,985개소가 법정 면제

한도를 수하여 법 수율은 99.8%에 이르러 면제한도를 과한 사업장은 5개소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80)

<표 5>제목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과 노사 계 실태조사 보고서

　구분
법 근로시간

면제한도

합의근로시간

면제 한도(수정)

타결

비율(%)

유 임자수

도입 도입후

풀 트 풀 트

50인 미만 max1000Hr 919.0 92 0.9 1.0 0.8 1.0

50-99인 max2000Hr 1,904.8 95 1.3 0.8 1.1 0.7

100-199인 max3000Hr 2,754.0 92 1.5 1.9 1.1 1.8

200-299인 max4000Hr 3,512.0 88 2.3 0.5 1.7 1.6

300-499인 max5000Hr 4,321.3 86 2.8 0.6 1.9 0.8

500-999인 max6000Hr 5,619.2 94 3.6 0.7 2.8 1.0

1000-2999인 max10000Hr 8,726.1 87 6.0 0.3 4.1 0.9

3000-4999인 max14000Hr 13,500 96 8.7 4.0 6.6 0.5

5000-9999인 max22000Hr 20,000 91 19.5 4.3 8.5 5.0

10,000-14,999인 max28000Hr - - - - - -

15,000인 이상 max36,000Hr 32,833.3 91 48.0 0.0 8.5 5.0

체 5,134.6 91 3.8 1.0 2.5 1.3

*출처 :민노총,한노총,2013.3.

2.부당노동행 의 성립 여부281)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는 단체 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

도를 넘는 시간을 유 으로 인정할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 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사용자의 지배·개입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282)이것이 바로 부당

280)고용노동부,앞의 책(註 3),324면.

281)박지순,앞의 논문(註 72),37면.

282)일반 으로 법원 례(1998.3.24.선고 96 16070 결;1998.5.22.선고 97 8076 결;2007.11.15.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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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 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다만 복수노조가 병존하

는 상황에서 특정 노조에 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는 시간을 유 으로 인

정하면서 다른 노조에 해서는 그 지 않을 경우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 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에 하여 이러한 논의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불명확성에 있는 바,노조법

제81조는 벌칙의 용이 제되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어도 그 구성요건이 무

엇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에서 제81조 제4호 단서는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비원조이다.경비원조를 지하는 목

이 조합의 자주성 확보에 있으므로 부당노동행 성립 여부를 형식 으로만 볼 것

은 아니고 그 여의 지 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하게 상실할 험이

없는 한,특히 그 여의 지 이 조합의 극 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여의 지 으로 조합의 자주성이 해될 험은 거의 없으므로 부당노

동행 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기존 례의 입장이다( 법원 1998.5.22.

선고 97 8076 결).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은

면 으로 지되므로 이와 같은 례의 입장이 유지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에 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단 조합원 규모에 따른 노동부 고시 한도를

과하여 타임오 사용시간 인원을 인정하는 단체 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유

처리하는 경우와 근로시간면제 업무를 유 으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 제24조 제

4항의 노조 임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과도하게 지 하는 경우를 부당노동

행 의 유형으로 시하 다.283)

참고로,우리나라의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가장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랑스의 경

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면제시간의 하한만을 규정하여 노사 간에 자율

의에 의해 한도를 확장할 수 있는데,우리나라 근로시간면제 상한 규정에 한 입

법 문제 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도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만약 그

2005두4120 결 등)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가 성립하기 해서는 사용자의 행 로 말미암아 조합의

자주성 내지 조합활동이 축되고,그로부터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충

분히 인정될 때 부당노동행 가 성립한다고 한다,

283)고용노동부,앞의 책(註 3),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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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할 경우 노사자치가 제고됨은 물론,면제 한도 반에 한 사법상 효력의 유무,

부당노동행 에의 해당여부에 한 소모 인 논쟁도 발생치 않을 것이다.그리고

국( 랑스?)의 제도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설정에 있어

서 소노조의 원활한 노조활동을 해서 최소한 규모의 노조에 해서는 타임오

한도 총량을 늘리고,그 구체 인 시간한도는 각 사업장별로 노사 간 합의에 따

라 정하게 하는 것도 고려하여 볼 가치가 있다.

Ⅷ.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후의 상황 개선방향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본격 인 도입 이후 노조의 실재는 애 에 노동계 측이 우

려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이에 해 노조 스스로도 자구책을 강

구하고 있는바,양 노총의 실태조사 결과를 심으로 이를 정리해보기로 한다.

1.조직 리상의 애로사항

타임오 제도 도입 이후 노조가 조직 리를 함에 있어서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

인지에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업장별 임간부 확보(제1

순 41.4%),다음으로 임자 축소에 따라 비 임 간부를 통한 조직 리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 고(제2순 50.0%),다음으로 임간부가 축소됨에 따라 다수 사

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별 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3순 ,68.5%)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284)

2.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시 조합비 인상

타임오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비 등을 충당하기 하

여 조합비를 인상한 사실이 있는지에 한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그 다고 응답한

경우는 체 응답자의 12.1%로 조사되었다.285)

284)양 노총,앞의 실태조사 보고서(註 2),16면.

285)양 노총, 의 실태조사 보고서(註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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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 임자의 여 충당 방법

노조가 유 인 노조법 제24조 제4항 노동조합의 임자 이외에 무 노조 임자

를 두고 있을 경우 그에 한 여의 충당 방식에 한 조사에 의하면,조합비에서

부담한다는 비율이 76.9%(무 임자가 없음을 제외한 응답자 에서 차지하는 비

)로 그 다수를 차지했다.286)

4.무 노조 임자의 여 충당으로 인한 노조활동 변화

무 노조 임자의 여를 노조가 스스로 충당함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의 변화

를 조사한 결과, 체 응답자 60.4%가 노동조합 활동이 축소,재조정되었다고 응

답했고,여가활동 지원 등 조합원 복지 서비스 축소(5.5%),비 임 조합간부 확

(5.5%),근무시간외 조합업무 확 (5.5%)등이 변화가 있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건 ,무 노조 임자에 한 여를 노조 스스로

충당한 탓에 노동조합 활동이 반 으로 축된 것으로 분석된다.287)

5.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으로 인한 편의제공 사항 변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으로 인한 편의제공 사항 변화를 살펴보면,도입 후를

비교하면,그 부분인 72.6%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차량지원 는 유류비 등

일부 편의 단 축소된 경우가 16.8%,노조사무실 제외 일체 편의제공 단

7.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타임오 제도 시행 이후 편의제공 문제에 하여 부

당노동행 에 해당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의 향으로 일부 편의

제공이 약 30%의 노조에서 단 는 축소된 것으로 악되었다.288)

6.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이 노조활동,교섭력,노사 계에 미치는 향

286)양 노총, 의 실태조사 보고서(註 2),23면.

287)양 노총, 의 실태조사 보고서,23면.

288)양 노총, 의 실태조사 보고서,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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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이 노조활동에 미친 향에 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자의 77.2%가 노동조합 활동에 부정 인 향을 미쳤다고 평가함으로써

장 노조간부들은 타임오 제도가 노조활동을 축시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해

하고 있다고 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타임오 제도가 노조의 교섭력과 해

당 사업장의 노사 계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가에 한 조사에서도 약 67(66.7)%

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노사 계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 다.

이는 타임오 제도가 노동계의 우려와 같이 노동조합 활동 특히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노사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래하여 노사 계에도 매우 부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89)

7.정부의 지도·감독 개선방향

정부는 타임오 제도 시행 이후 개별 노조에 있어서 혹시 존재할 수 있는 노사

간 이면합의․편법지원 등 법 반행 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완성차 등 주

요 핵심사업장을 심으로 본부,지방 서 간 장 합동 검,법 반 가능성이 높

은 사업장에 해 1회성 검이 아닌 수시 검을 실시하는 등 장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타임오 제도 시행 이후 2012년 12월말까지 타임오 한도 반 사업장

44개소를 발하고 사법처리하 다.

2012년 12월말 재 타임오 한도 도입 사업장 2,990개소에 한 모니터링

지도 검 결과,법 반 사업장 383개소를 발하여 시정조치 하여 결과 으로 337

개소가 시정완료,2개소에 한 시정명령 내지 시정지시 ,44개소에 하여는 사

법처리하는 등 법 수분 기 조성에 노력하 다.법 반 유형은 단체 약상 근로

시간 면제 한도 과 등 법 반 단체 약 체결 71개소,노조 임자 여지 등

부당노동행 가 356개소이며,이 44개소가 사법처리.(4개소 복)된 것으로 나타

났다.290)

그리고,양 노총이 실태조사에서 타임오 제도의 운 으로 인한 문제 내지

그 개선책이 무엇인지에 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가장 많은 숫자인 59.7%가

289)양 노총, 의 실태조사 보고서(註 2),31면.

290)고용노동부,앞의 책(註 3),324-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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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자치가 훼손되었다고 답했고,그 다음으로 30.0%가 지나치게 소한 타임오

한도의 설정을 들었으며,27.1%는 고용노동부의 불명확한 행정해석과 시행기 을

그 문제 으로 들었고,마지막으로 정부의 장 노사 계 개입이 지 되었다.291)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행 타임오 제도의

성공 인 운 을 해서는 노사자치의 제고,타임오 한도의 확 ,제도 시행과

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내지 시행기 을 명확화 하는 등 그 개선책을 시 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291)양 노총,앞의 실태조사 보고서(註 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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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복수노조 체제하에서의 노조 임자

Ⅰ.문제의 제기

행 노조법(법률 제9330호)에 의하여 2011.7.1.부터는 하나의 사업 는 사업

장에 그 조직형태와 상 없이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고,2012.1.1.부터는 교섭창

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노조 임자 인정 문제와 근로시간면제시간의

배분 등에서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앙노동 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교섭 표노조의 공정 표의무 반 시

정 사건의 부분은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을 둘러싼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시간의 배분을

둘러싸고 노노간 갈등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등 많은 문제 을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다.292)

복수노조에 있어서 창구단일화 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신 사용자의 립유

지의무만을 정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노조법은 단체교섭에 있

어서 창구단일화 차를 통한 교섭 표노조가 존재하고,교섭 표노조와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차에 참여한 노조 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 이유 없이 차별

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정 표의무를 부담하고 있고(노조법 제29조의 2제1항),

만약 이를 반할 시에는 노동 원회에 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제도

장치가 있어서(노조법 제29조의 2제3,4항)규범 으로는 복수노조 간에 차별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만 실 으로는 구체 인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할 소지는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가 제공하는 편의제공은 단체 약에 의한 경우 이외에도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경우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 히 논의의 실익이 있는 것이다.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에 의한 편의제공의 조합 간 차별이 부당노동

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편의제공 차별이 다른 조합에 한 단결권의 침해와 직

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하나의 사업 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292)조상균,앞의 논문(註 24),424면. 노 2013.5.29.정 2013공정11; 노 2013.5.14.정 2013공정7,8

병합; 노 2013.2.13 정 2013공정9; 노 2013.4.16.정 2013공정4,5병합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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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총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산정방법,복수노조 간 그 한도배분, 임자 인정 등

다수 노조와 소수 노조 간 차별이 발생할 경우 이에 한 부당노동행 내지 공정

표의무의 법리에 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Ⅱ.총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행정지침293)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으면,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한 체 조합원 수를 기 으로 면제한

도를 정한다.각 노조의 단체 약 만료일이 다를 경우 체 조합원 수는 노조 간

는 노사 간 의를 통해 그 산정일을 정하고,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섭시

기가 먼 도래하는 단체 약의 만료일 이 3개월이 되는 날을 기 으로 이를 산

정한다.294)

Ⅲ.복수 노조 사이의 면제 한도의 배분

각 노조별 시간 인원의 한도는 그 합계가 고시된 타임오 한도의 범 내에

서 각 노조의 조합원 수,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 간 의에 의하여 이를 정하

게 정한다.295)일단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는 당

해 단체 약의 유효기간까지 유효하고 조합원 수가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의가 가능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당해 단체 약체결 이후 새로운 노조가 설립된 경우에 사용자는 당해 사업 는

사업장의 체 조합원의 규모에 따른 법정한도 내에서 기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공제하고 남을 경우 이를 새로운 노조에 인정할 수 있다.

Ⅳ.차별 존재 시 소수 노조 보호

293)고용노동부,앞의 책(註 3),19면.

294)노사 계법제과-649,2010.9.3.

295)노사법제과-1234,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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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당노동행 법리에 의한 보호

복수노조에 있어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법정화한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일

본은 창구단일화제도는 없는 신 사용자의 립유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다.그런

데,일본에서 이러한 편의제공 등에 한 차별이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 에

해당되는지를 ‘합리 이유’를 기 으로 단하고 있다.즉,소 日産自動車事件296)

에서 “사용자는 각 조합에 하여 립 인 태도를 유지하고 양 조합을 평등하게

취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특정 조합을 선호하여 그 조직의

강화를 원조하고 다른 조합의 약체화를 꾀하는 행 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양 조합에 한 취 을 달리할 특단의 합리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다른 조합

의 약체화를 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 에 해당한다.”고 시하 다.

한 “당해 사유와 조합사무소 등의 여와의 련성,조합사무소 등이 특정 조

합에 여되고 다른 조합에 여되지 않는 경 ,그것을 둘러싼 사용자와 노동조합

의 교섭내용 태양,특정 조합에 한 여의 조건,조합사무소 등의 여 거부

가 당해 기업 는 직장에 있어서 노사 계상 가지는 의미,이것이 노사활동에 미

치는 향,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시설 자력,병존하는 조합의 역학 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양 조합에 한 평등취 이라는 에서 단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합리 이유를 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경우와 달리 복수노조의 경우 창구단일화 차를 규정한 우리나라

에 있어서 과반수노조 표의 요청에 의하여 사용자가 과반수노조에 하여만 노

조 임제를 인정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과반수노조와 소수노조를 차별한 경우 이

것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하는지에 한 논의가 있다.

이에 하여는 과반수노조 표가 먼 사용자에게 소수노조에 한 노조 임을

요청하 는지 여부에 상 없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한다는 견해297)와 사용자의 부

당노동행 성립문제와 과반수노조 표의 공정 표의무 반은 별개의 문제이므

로 노조 임자들에 한 차별의 문제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어느 한 노조만을 지원

296)日産自動車事件·東京地判,1980.10.8.

297)손향미,앞의 논문(註 30),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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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해당 임자에게만 여 등 지원을 하기로 과반수노조 표와 공모하거나 사

용자가 과반수노조 표에게 먼 제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악

하는 견해298)가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에 의하면,타임오 한도 용에 있어서 교섭 표노조인 노

조에게 조합원 수 비례에 의한 한도보다 많이 인정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부당노동행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299)

생각건 ,과반수노조 표가 먼 사용자에게 차별 인 노조 임을 요청하 는

지 여부에 계없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 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사용자는 부당

노동행 성립을 피하기 하여 과반수노조 표에게 소수노조에 한 노조 임도

요청해 것을 사실상 강요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 이 있는바,이 견해는 부당하

므로 사용자와 과반수노조 표가 공모하거나 사용자가 먼 제안함에 기인하여

차별 우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부당노동행 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면 으로 시행되게 됨에 따라 편의제공의 일

종인 노조 임제를 기업에 도입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단체 약에 의하여 과반수

노조에 하여만 노조 임제를 인정한다든가 단체 약이 아닌 사용자의 임의로 과

반수 노조 는 소수 노조 일방에만 노조 임자제도를 도입 내지 임자의 수,

임시간 등을 합리 인 이유 없이 차별할 경우 차별받은 노조의 단결권은 심각한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의 사용자는 과반수 노조 표의 공정 표의

무 반 여부에 상 없이 행 노조법상으로는 명시 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이른바 립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합리 이유 없이 노조 간에 차별을 해서

는 아니 될 것이고,특히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 표와 공모한다든가 과반수 노조

에게 먼 제안하여 소수 노조를 차별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공정 표의무 법리에 의한 보호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되면 교섭 표 노조는 각 노조와 의를 거치기는 하

298)송도인,앞의 논문(註 90),67면.

299)고용노동부,「사업(사업장)단 복수노조 업무매뉴얼」,2010.1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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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자 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할 수 있다( 표노조의 공정 표의무

반). 한 노조법이 사용자의 동의를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사용

자가 임의로 소수 노조와 합의하면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무력하게 할 우려가 있

다(사용자의 공정 표의무 반).이러한 경우에는 공정 표의무 법리를 용하여

다른 노조가 노동 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노조법 제29조의 4).

Ⅴ.복수노조에 있어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상황

복수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의 타임오 한도의 배분 상황에 한 양

노총의 조사결과에 의하면,기존 과반수 노조가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43.2%,기존

노조와 2011년 7월 1일 설립된 신규 노조가 조합원 비례로 분할해 사용하는 경우

는 33.3%,2011년 7월 이후 설립된 신규노조가 가장 게 분석되었다.기타라고 응

답한 경우도 19.8%로 조사되었는데,이는 아직 노동조합 간 타임오 한도 분배방

식에 하여 이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이에 한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단된다.300)

300)양 노총,앞의 실태조사 보고서(註 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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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노조 임자제도와 련하여 지 까지의 논의는 주로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여부를 둘러싼 노조법 개정의 입법화에 이 맞추어져 왔다.이런 까닭에 노

조 임자제도는 주로 사용자의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여부, 여지 과 부당

노동행 성립여부가 논의되었고,설사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더라도 노조 임자에

한 징계와 그것이 부당노동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로 논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본 연구에서는 노조 임자 여지 여지 과 부당노동행 성부

이외의 여타의 사항에 있어서 개별 이고 구체 인 노조 임자의 법 지 에

한 종합 고찰도 매우 요하다고 생각되어 노조 임자의 법 지 에 한 사항

을 총망라하여 다루었다.따라서 결론에 해당하는 본 장에서는 본문 내용 핵심

이라고 단되는 몇 가지 쟁 을 재정리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첫째,노조 임자제도의 법 근거에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노조 임자제도가 사용자의 노조에 한 편의제공 인 성질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고,더욱이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0호로 실정법화 된(노조법 제24조,제81

조) 행 노조법 하에서 노조 임자제도의 법 근거는 일응 정설이 타당해 보인

다.그러나 정설에 일 한다면,노조 임자의 도입 그 운 에 한 거의 모든

내용은 사실상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어서 노조 임자제도는

유명무실화 될 염려가 있다.따라서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

로자의 단결권을 헌법(헌법 제33조 제1항 등)에서 직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기 때문에 노조 임자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해서는 정설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그 제한의 기 으로서 노동조합 측이 사용자 측에게 객 이고

합리 인 수 의 노조 임자 수 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 측이 이를 거부하기 해

서는 객 이고 합리 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만약 사용자 측이 이러한

거부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 측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

를 이유로 노동 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이 게

해석함이 실정법의 문리 해석에 충실하면서도 노조 임자제도의 실질 보장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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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외국 입법례를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와 다른 내용의 외국의 입법례를 함부로 우리나라의 실에 원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수도 있다.그 지만 주지하듯이 이번 노조법 개정에 있어서 사

회 공동체 안에서의 충분한 논의의 부족과 이질 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근로시

간면제제도가 도입된 탓에 이의 온 한 정착을 해서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

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각 기업에 있어서 노조의 경 참가 기능이 재보다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재도 노조 임자 등이 사실상 기업별 노사 계에서

경 참가를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장

차 노조 임자의 업무활동에 경 참가 활동을 한 업무를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

정함에 있어서는 독일의 노조신임자,종업원 평의회의 임자제도가 좋은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으로 우리나라의 노조 임자제도와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랑스의

경우, 표성을 인정받는 노조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노조 표

원과 노조 지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소규모 기업에 설치되고 경 참가 기능까

지 수행하는 종업원 표 원,기업 원회 원,단체 약으로 인정되는 임자제

도가 있다.이러한 랑스의 노조 임자제도 입법례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면제 상 업무와 련하여 노사 의회 활동 등 경 참가 활동의 포함 여부 논의

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면제시간

의 하한만을 규정하여 노사 간에 자율 의에 의해 그 한도를 확장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근로시간면제의 상한 규정에 한 입법 문제 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

러한 사정도 참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에서는 소 노조의 원활한 활동을 해 최소한 소규모의 노조에 해서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총량을 늘리고,그 구체 인 시간한도는 각 사업장별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은 노사자치의 제고라는 측면

에서 우리나라 노조 임자제도의 향후 개선책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법에 의해서 일률 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노조 임자는 해고로부터 특별한 보호(소 superseniority)를 받고 있다는 ,

민간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가 노조 임자에게 여를 지 하더라도 그 액수가 과

도하거나 노조의 독립성을 침해 내지 노사 계와 무 한 노조업무에 한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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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한 법으로 보지 않고 있는 법원의 태도는301)우리나라 노조 임자 운 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법률의 규정이 우리와 비슷하지만 법에 의하여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이 직 으로 지되고 있지는 않으며,노조에 한 사용자의 경비원조에

해서도 이를 면 으로 지하지 않고,이로 인하여 노조가 자주성을 상실할 정

도에 이르는 경비원조만을 부당노동행 로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은 우리나라

노조 임자제도의 향후 개선책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타임오 사용주체의 문제에 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노조법 제24조 제4항을 신설한 취지가 그 동안 우리나라 노동조합 실에서 노

조 임자의 과다한 인원수 과도한 여지 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하여 노조 임자에 하여 유 활동을 지하는 보완책으로 마련되었다.이러한

사실에서도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 임자제도와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한,노조법 제24조 제4항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 음에서 알 수

있듯이 동법 제24조 제4항은 제24조 제2항을 제로 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근로시

간면제제도는 노조 임자제도를 당연히 제하는 등 노조 임자제도와 련이 있

음을 알 수 있다.나아가 노조 임자 이외에 근로시간면제자라는 별도의 개념을

정하는 견해에 의할 경우,노조법 제24조 제4항 신설 이 부터 련 법령에서 당연

히 유 활동이 보장된 노사 의회원 등 활동이 이로 인하여 제약되는 부당한 결

과가 래되는 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이를 감안하여 새 리당 김성태 의

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에서도 기존 노조 임자

외에 별도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은 불필요한 것이다.결국 노조법 제24조 제4

항에서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주체는 같은 조 제1,2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조

임자와 본질 으로 동일한 것이어서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라

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노조법 제24조 제1,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 노조 임자와 동질의 것이어서 기존 노조 임자가 타임오 사용주체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넷째,원직복귀에 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01)Catepillar,Inc.v.NnitedAutoWorkers,CA3,No.96-7012,3/4/97.d가 있다(김동원,앞의 논문(註

54),54면 이하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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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귀,특히 최근 교조의 노조 임자에 한 교육부의 원직복귀명령과 련

하여 보면,“단결체의 지 를 ‘법외의 노동조합’으로 보는 한 그 단결체가 아

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 할 것이므로,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상 근로자들

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의 본질 인 부분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시한

헌법재 소의 결정,302)“노조법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피고

의 와 같은 통보에 따라 곧바로 단체 약을 체결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이미 체결된 단체 약이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

다”라고 하여 법외노조 통보 이 에 체결된 단체 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시한

서울행정법원의 시사항303)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조가 비록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처분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요건 가운데 차 요건을 흠결한다고 하더

라도 여 히 노조의 실질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이상 교조는 여 히 노동3권

의 주체로서 사용자인 교육부와 교섭하고 단체 약을 체결할 수 있고,기 체결된

단체 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어서 처분으로 인하여 기 체결된 단 의

효력이 상실함을 제로 하는 교육부의 노조 임자에 한 원직 복귀명령은 그에

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는 부당노동행 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

근로시간면제제도하에서의 노조 임자의 원직복귀 문제를 보면,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따라서 새로이 단체 약을 체결할 때 임자의 원직복귀 여부는 단체 약

으로 정한다.만약 이에 하여 단체 약에 규정하지 않아서 노조 임자가 업무에

복귀하지도 않고,타임오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면,해당 임자의 여는 노조

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기존에 노조 임자제도를 인정하고 있던 기업에서의 단

체 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령이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기존 노조 임자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노사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려하는 새로운 노조 임자 배분에 하

여 단체 약으로 이를 정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만큼만

임자 수를 유지하고 과된 인원은 원직에 복귀하는 경우가 있는데,그럴 경우에

는 기존에 비하여 조합활동이 상당부분 축될 수 있고,한 번 축소된 임자 수는

다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음을 감안해 이런 상황을 가 피하는 것이 노조 유지

에 바람직할 것이다.

302)헌법재 소 2008.7.31.선고 2004헌바9결정.

303)서울행정법원 2012.3.29.선고 2011구합3128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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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임기간 사용자 측의 일방 인 임해제 요구와 련하여 보면 다음

과 같다.

노조 임자제도의 법 근거를 단결권설 입장에서 구하지 않고, 정설이나 제

한 정설의 입장에서 구할 경우에도 노조 임발령 이후 아무런 한 사정 변

경 내지 객 이고 합리 인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임해제는

부당노동행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노조 임자의 변경 증·감원과 련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010.7.1.부터 시행 인 노조법 제24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그에

한 한도를 정하고 있다.만약 그 한도를 과할 경우 사법상 효력이 문제되는 동

법 제24조 제4항의 노조 임자의 경우 그 한도를 과하여 사용자가 이를 부여할

경우에는 경비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 가 성립할 문제 이 있다(노조법 제81조 제

4호 후단).이와 달리 그 상한에 법령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그 임자에 한

여를 노조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기존 노조 임자의 경우에는 노조가 사용자에

하여 단 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를 과하여 임자 증원을 요청할 경우라고 하더

라도 사용자는 단순히 단 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을 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의 요청을 거 할 것이 아니고,단체 약에서 임자 규정의 구체 인 내용,노사

행 등을 고려하여 이를 탄력 으로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용자의 일방 인 노조 임자 변경·감원조치는 사용자의 노조에 한 지

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 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따라서 부당노동행 에의 해

당 여부가 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밖에도 사용자가 일단 노조에게 편의를 제

공한 이후에는 민법상 증여를 한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악하여 증여계약 해제

제약의 법리를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집단 노사 계에서의 노조 임자의 법 지 와 련하여,단체 약상

노조 임조항은 노조 임제도가 궁극 으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있

을 것이므로 노조 임자제도의 운 과 련된 세부 인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최

소한 노조 임제도의 존부와 임 계의 확정에 한 조항은 규범 부분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개정 노조법 제24조 제2항과 제3항의 법문 내용과 노조 임자제

도의 인정취지에 비추어 조합활동으로 인정되는 모든 업무는 노조 임자의 조합활

동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례의 태도는 지지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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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조간부나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

에의 해당 여부와 련하여,이는 형식 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노조의

자주성 상실 여부 등 구체 사정을 감안해서 악되어야 할 것이다. 업과 태업

에 있어서 노조 임자에 한 여지 을 부인하는 례의 태도는 노조 임자제도

의 취지를 무시한 다분한 감정 태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는 지지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근로시간면제제도와 련된 쟁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이상에서 상세하게 설명하 다.제도의 실질 인 내용을 정

함에 있어서 실재 당사자인 노사가 배제된 채 행정기 인 근로시간면제 원회로

하여 이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어느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이는 입법기 내지 노사 당사자가 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그 면제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도 랑스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를 하한만 규정하고 상한은 개방하여 노사가 개별 사업장의 특성에 맞도록 탄력

으로 정하게 함이 타당할 것이다.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근로자’라는 개념을 입법 으로 정리하여 불필요한 논란

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이와 연 되어 동법 제24조 제4항은 노조 임

자의 업무범 를 정한 것일 뿐이고,기존 노사 의 원 등의 업무와는 아무런 상

이 없다고 할 것이다.노조법 제24조 제4항과 제24조의2,동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명백히 포 임입법 지의 원칙 내지 임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이를 입법

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반한 단체 약에 있어서도 기존 노조 임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노조 임자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장의 노조 임

자에 한 단 의 내용,노조 임자제도의 법 근거,노조 임자제도의 제도취지를

감안하여 개별 으로 단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본격 으로 시행된 이후 노사문화에는 지않은 변화가 있

음이 양 노총의 실태조사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그 동안 우리나라에 있

어서 노조 임자의 숫자, 여 총액이 외국에 비해서 다소 지나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실태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노조는 기업별 노조의 특성상 갑작

스런 임자와 임시간의 축소,그 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그 지 가 축소,왜곡

되어 운 되고 있다.물론,이러한 변화된 노사문화에서 노조 스스로도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하지만, 행 법령 내에서도 그 법령해석에 있어서 부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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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할 것이다.나아가,사업 는 사

업장 단 의 복수 노조가 도입된 실에서는 다수 노조와 사용자의 불합리한 행동

으로 소수 노조가 부당하게 임자 숫자,시간과 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교섭 표노조의 공정 표의무,부당노동행 에 한 구제를 통하여 소수 노조

는 철 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무릇,모든 제도는 그 형식 인 도입·시행보다는 온당한 시행과 과오가 발견될

시 신속,공정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십 수년 동안의 논의를 거친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사업 는 사업장 단 의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고 채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해당 법령 자체의 헌성이 문제되는 등 그 법성, 실 합성이 문제되

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법 개정,감독기 의 철 한 감독,

당사자들의 합리 인 운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노사문화에 충분히 수 이 되

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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